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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방회의 의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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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방정부, 연방주, 지자체 간 업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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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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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관청 또는 중요한 연구기관의 신연방주로의 이전 또는 신설 문제

독일연방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연방체계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물

론 연방체제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체제를 개혁하

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독일통일로 5개의 새로운 연방주가 확대

된 것도 연방체제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구성된 “연방주의 위

원회”에 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 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논의한 주제

가 독일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1991년 6월 20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30명의 위원과 위

원장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의 절반이 연방회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연방의회에 속하였다. 결국 모두 입법부 소속이었다. 약 1년이 지난 1992년 5

월에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인 기본법의 개정안이 위원회의 2/3의 동의로 연

방의회에 제출되었다.42 이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서독에 있는 연방관청과 

기구를 이전할 동독지역의 16개 후보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	 연방노동법원을 카쎌에서 에어푸르트로 이전

●	 연방행정법원을 서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전

●	 연방환경청을 서베를린에서 데사우로 이전

●	� 연방법원의 제5형사재판부와 그에 속한 검찰기관을 칼스루에로부터 라이

프치히로 이전

●	� 새로이 설치될 3개소의 연금관리공단을 게라, 슈트랄쥰트와 하벨강의 브

란덴부르크시에 설치43   

42	� 신연방주를 특별히 고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문서번호 54).

	� 신연방주를 배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연방의회 원로회의의 보고와 의결추천(문서번호 55).

43	� 이와 관련된 목록은 다음을 참조: 신연방주를 배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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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가입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이 확장되면서 “연방관청은 신연방주를 

특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했다.44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득

권을 유지하려는 서독의 연방주들과 새로이 배분받으려는 신연방주들 사이

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연방대법원 전체가 라이프치히

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었었다. 그러나 연방관청이 소재하던 지역이 이전을 강

력하게 반대하면서 정치적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연방관청을 독일 

전역에 새롭게 공평하게 배치하려는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새

로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들이 자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

으로 항상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정책이 선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타협의 과정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어가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신연방주와 연방체계의 강화를 위

해 의미 있고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독립기구인 

 “연방주의위원회”가 추천한 것, 즉 중요한 연방기구를 신연방지역으로 이전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된 한 예로 연방환경청을 

데사우로 이전하는 문제, 특히 기간, 비용 그리고 관청이전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사람들을 (837개 직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연방의

회의 질문에 연방정부가 답한 것을 통해 볼 수 있다.45

연방관청을 유치하는 것은 도시에게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방

관청의 이전 또는 잔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연방의회 원로회의의 보고

와 의결추천(문서번호 55).

44	 위의 문서.

45	 연방환경청의 데사우로 이전-녹색당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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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청의 이전 결정은 일종의 정치적 신호로 노동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예가 바로 연금관리공단 사무소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었다. 연금관리공단 사무소가 이전된 슈트랄준트는 메

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있는 오래된 항구도시로 이 지역의 경제활동인

구는 대부분 어업이나 조선업에 종사하였었다. 이 두 영역은 지속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었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였다. 또 다른 지역

인 하벨강 지역의 브란덴부르크시의 노동시장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이 

두 도시에 새로운 연방관청이 유치되었다. 이 세 곳에 연금관리공단의 사무

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4,500개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국가종사자로서 연방공무원은 관청 내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로 인해 자녀를 키우는 연방공무원의 경우 전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학교교육 정책이 연방주의 결

정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체계가 연방주마다 다르다. 나아가 공무원 급여

의 경우도 신연방주로 전근명령을 받는 경우 “신연방지역의 급여체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

였다. 그래서 서독의 연방주에서 신연방주로 전근명령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

사자와 협의하고 그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신연방주의 주민을 위

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 물론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전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

과학 연구 분야의 경우 의도적으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다른 연구기관을 

신연방지역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정책도 중요한 연구기관을 동

서독에 더욱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장치였다. 분단시기의 동독에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연방지역이 후발주자로서 연구역량

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동독도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

를 보였었다. 그러나 동독의 연구자들은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

들이 감수해야 했던 제약으로는 정치체제로부터 오는 문제(공산당이 연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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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규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국제적인 교류의 부족과 외국환의 부

족 그리고 외국의 전문서적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었다. 이

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동독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학술연구가 원활하

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의 연구역량을 확충한다면 신연방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연구역량을 키

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존재하였다. 

제4절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독일의 경우 각 연방주가 하나의 작은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방

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행정제도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연방주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많은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연방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1. 지자체 자치행정 체제의 안정화-지속되는 행정개혁

신연방주에 새로운 민주적 행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신

탁관리청의 자료와 연방정부가 지출한 지원 금액의 규모를 보면 그러한 조건

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나마 

행정체계의 구축과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용이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신연방주들이 행정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행정제도를 모델로 삼았던 구독일 즉 

서독의 각 주들 또한 1990년대 행정제도의 개혁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에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의 행정제도를 모델로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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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행정체계는 작센-안할트의 행정개혁법 개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의 행정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는 중이다.46

1993년 1월 14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의 결정으로 구성된 작센-안할트

주 행정개혁 앙케이트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 위원회는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유럽의 변화와 경제적 정치적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다고 본다. 유럽연합의 발전으로 정치구조가 더욱 복잡해졌지만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 

절차를 더욱 요약하도록 강요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공공행정의 예산을 감축하고, 공

공부분에서 필요 없는 일을 포기하라는 장기적인 압력이 발생하였다. 정치적인 발전은 

정치와 행정에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구한다.47

그것은 결국 독일통일 이후 2년 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신연방주들의 행

정체계가 구축되었고 1993년에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정도로 안정

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1990년 이후 구 동독지역에는 각 지방이 고유한 발전

경로를 따라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통일조약에 의해 연방제의 전체적인 틀

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각 지역이 고유한 발전경로를 보인다는 것이 일

견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제도나 조직의 형식도 중요하지

만 지역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지역의 주요행위자의 행위나 판

단결정이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와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주요행위자가 

대안적 혹은 다른 행위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46	 변혁 중인 도시들-신연방주에서의 지방자치행정 5년(문서번호 77).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규정(문서번호 8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문서번호 87).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문서번호 89).

47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문서번호 72).



169

통
일

독
일

의
 행

정
구

조
 통

합
과

행
정

인
력

 수
급

1990년 10월 14일 구 동독지역에 다시 생겨난 신연방주들은 그들에게 제

공된 책임권한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주의 기본법, 기본법재판소, 독자적인 

행정체제(Landesverwaltungen)와 기초자치단체규정, 광역자치단체규정, 고

유한 재정법(Finanzgesetze)을 만들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제도적 법적 

기반은 기본적인 면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48

연방주의 관점이 적용되어 구 동독지역에서 이루어진 2차 제도적 기관의 

신설은 각 주가 독자적 양식을 가진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인 출발점이 되었다. 구동독 각 지방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방 공공기관 자체

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이한 특수성은 정

치 및 행정 분야에 있는 행위자들에게 각기 상이한 행위공간을 제공하였다. 

구동독지방에 지방자치행정기관이 도입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5개 신연방주에서 탈중앙적이며 창조성과 다양성을 위한 공

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규정 또는 광역자치단체규정 또한 각 지역의 특성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49

이와 매우 연관된 또 다른 예가 1990년대 하반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

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및 기능개혁 작업이다.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

은 이러한 개혁을 법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50 

48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8).

	�  “행정개혁”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문서번호 72).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문서번호 85).

	 그 외 문서번호 86, 77, 89, 90, 92 참조.

49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2).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8).

50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2).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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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의 개편

통일 이후에 많은 지방의 행정구역들이 생존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고 판단되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 통일 당시의 지역 행정

구역의 상황에 대한 한 예를 튜링겐주 내무부의 문서를 통해 볼 수 있다: 

“1989년 평화혁명과 1990년 10월 3일 튜링겐주가 다시 도입된 직후에 35개의 군 단위 

행정구역과 5개의 시에 크기가 다양한 1,707개(읍면동 단위의 게마인데라고 불리는)의 

작은 행정구역들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916개(54%)는 50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살

았다. 이들은 자치행정단위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었다.”51

튜링겐주 내무부에서 언급한 이 숫자는 다른 신연방주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는 1,479개의 시, 읍, 면이 존재했다. 메클렌부

르크-포어폼메른주는 1,000개가 넘는 읍면동 단위의 게마인데가 존재하였고, 

그 중에 반 이상이 500명도 안 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행정구역 통합

을 통해 하나의 게마인데의 주민수가 적어도 5,000명이 되어야만 했다. 당시 

동독의 지역 행정단위와 비교할 때 서독의 지역 행정단위는 면적상 거의 두 배 

컸고 주민수도 약 세 배는 많았다.52 그 결과 모든 신연방주에서 행정구역 개편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통일 이전 과도기의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에 대한 거부감

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정부가 행정구역 개혁을 주도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단위에서 분단 이전의 행정단위를 복원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와 그에 대한 소속감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특히 

노인들이 기뻐하였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객관적인 문제로 인해 새로운 

	 행정구역 신규정 법(문서번호 92).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 좋은 결과로?-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문서번호 94).

51	 크라이스 행정구역 개혁의 진행상황-튜링겐 내무부의 공문(문서번호 91).

52	 신연방주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혁(문서번호 53).



171

통
일

독
일

의
 행

정
구

조
 통

합
과

행
정

인
력

 수
급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것은 주민들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들

이 어렵게 획득한 전통적 소속감과 애향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가 되었

다. 그러나 지역의 자치행정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속하는 지역단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만 하였다. 

지역행정 개편 개혁 과정을 튜링겐주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	 1992년 4월 “튜링겐의 행정개혁과 행정구역 개혁을 위한 지침” 결의

●	 튜링겐주 내무부에 “행정구역개혁”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

●	 1992년 12월 전문가위원회에서 시·군 단위 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제안

●	 1992년 1993년 시·군·읍/면/동(게마인데)들의 입장표명을 위한 준비

●	 1993년 5월 법률안 초안

●	 이 초안에 대한 시·군과 게마인데의 입장표명과 다양한 청문회 개최

●	 1993년 8월 법안 통과53

●	 1994년 7월 1일 법률 효력발생

53	� 튜링겐의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개편에 관한 법(튜링겐 구역개혁법-ThürNGG) 

(문서번호 65).

	�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튜링겐의 법(튜링겐 조치법-ThürMaßnG)(문서번호 70).

그림 2-9▶ 

개편된 신연방주의 

행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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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도입된 결과, 튜링겐주에는 란트크라이스 광역단위의 행정구

역이 35개에서 17개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소규모 행정단위들을 큰 도시로 

통합되고 이들 도시의 자치행정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좁은 의미에서 게마

인데 명칭이 사라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감정적인 소속감이나 애향심이 사라

졌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게마인데 행정기관 소재지의 지위를 상실하

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역단위 균형재정의 틀 내에서 구조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균형재정분배라는 연대적 재정지원 제도는 연방주 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연방주 내의 지역 단위에서도 존재하였다.

튜링겐주는 이를 위해 1993년부터 5년간 매년 백만 마르크의 기본재정금

과 매년 주민 1인당 18마르크를 제공하였다. 그 기준은 1993년 12월 31일까

지 크라이스 슈타드 단위에 거주하던 주민을 제외한 란트크라이스에 거주하

던 주민수였다.

그 외의 구조조정지원금은 지역행정기관 소재지의 지위를 상실한 지역 중

에서 특히 취약지역을 위해 3년 간 제공하며 그 액수는 매년 총 4백 5십만 

마르크였다. 나아가 튜링겐 주정부는 주 차원에서 다른 관청과 시설을 그런 

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54

이러한 행정구역 개혁이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의미가 있는지 미리 예측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튜링겐 주정부는 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 개편이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후 튜링겐주의 몇몇 지역에서는 경제적 생존능력에 대한 검토

가 진행되었고, 이 검사 결과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

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행정구역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을 제기하였다. 튜링겐에서는 16개의 게마인데가 해체와 도시로의 편입 때문

54	 크라이스 행정구역 개혁의 진행상황-튜링겐 내무부의 공문(문서번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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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튜링겐 헌법재판소는 모든 헌법소원을 기

각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신연방주에 따라 약간씩 상황이 달랐다. 그러나 모

든 신연방주에서 통일 직후 바로 지역단위의 행정구역의 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표 2-2 > 신연방주의 행정지역 단위 수의 변화

란드크라이스 
행정단위

연도
란드크라이스 

행정단위
연도

란드크라이스 
행정단위

연도

브란덴
부르크

38 1990년 10월 14 1993년 12월

메클렌
부르크-

포어폼메른
31 1990년 10월 12 1994년 6월 6 2011

작센 48 1990년 10월 28 1994년 8월 10 2008

작센-안할트 37 1990년 10월 21 1994년 7월 11 2007

튜링겐 35 1990년 10월 17 1994년 7월 17 2011

3. 베를린의 행정통합 사례

통일이라는 체제전이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개혁과 통합은 동일한 체

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개혁과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이루어진 행정개혁과 통합을 체제전환(Transforma-

tion)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통합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개

혁은 동일 체제 내에서의 행정개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일과 관련된 행정개혁과 통합에 소요된 시간이 약 2년 정도였다고 본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통합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제도의 통

합을 위한 기본틀이 이미 1990년 전반기에 통일조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기본틀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행정개혁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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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방향이 확실하게 규정되었다. 그 기본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정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포함되었다. 

통일조약은 행정통합 작업이 1990년 10월 3일에 완성되어야 하며, 예외적

인 경우에만 3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신

연방주에서는 자매결연 한 서독 연방주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제도를 구축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동독에서 베치르크로 분리되어 있던 지역을 하나로 묶어 연방주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행정체계를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받은 신연방지역의 주정부들과 달리 서베를린의 시정부는 두 개의 상이한 행

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의 여러 

행정기관까지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기본원칙은 1990년 9월 

14일에 시 내무부에서 베를린 장관회의에 제출한 “베를린 행정통합을 위한 

수행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55 

이 자료의 작성자는 베를린 행정통합이 단순히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관청을 하나로 묶거나 불필요한 행정기관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수도가 되어야 할 베를린에 단일하고 효율적이며 주

민 친화적이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행정체계의 통합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로서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

회체제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두 지역의 행정조직과 작업방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였다는 사실

과 함께 두 지역의 사람들 또한 완전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는 점 등

을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55	 베를린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틀(문서번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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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통합과정이 복합성을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되

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이 종결되기까지는 실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점

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은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상태로 진

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6 

이 보고서는 나아가 행정통합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

로서 베를린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고용창출정책, 국

가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제외, 동베를린의 기관과 인력

에 대한 평가 기준의 마련 등과 같은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가가 담

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경우, 즉 의료기관, 문화기관, 보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베를린의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기관이 담당한 고

유 업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행정의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시의 행정부를 통해 일괄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로서 동베를린시에서 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하급기

관들이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사문제: 베를린 행정통합과정에서 동독에서는 국가기관 종사자였던 많

은 인력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획업무, 관리업무 또는 

감사업무 등과 같이 시행정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부서의 경우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동베를린 행정청(Magistrat) 직원을 지속

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베를린 행정청의 직원 중에서 특

56	� 독일, 그 중에서도 베를린이 속해 있던 프러시아 지역은 관료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식 관료주의의 최대 특성은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있고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시정부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

추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통일 당시 독일의 상황이 얼마나 예외적인 경우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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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능력 있는 사람은 3년 내에 정식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 보장

된다면 그 때까지 임시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베를린의 행정청(Magistrat)을 서베를린의 시행정부(Senatsverwaltung)

와 통합하는 작업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베를린에 속한 구청의 행정개혁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동베를린 지역의 여러 구청에 충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많은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되는 전문가

들을 제대로 고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 베를린의 행

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담당하는 영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한 사람만 근무할 수 있다는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57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동베를린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많은 사

람들의 해고를 의미한다는 점은 이미 199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러한 염려를 감안해서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행정기관의 통합과

정에서 많은 사람이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

조약에 따라 조기정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정의 통합으

로 인해 올 수 있는 충격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교육: 동베를린의 행정 인력이 통합되어서 주로 승격된 베를린의 행정기

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행정체제와 근무방식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서 베를린의 행정부에서 1990년 9월 30

일까지 어떤 재교육이 필요할지에 관해 자세한 보고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57	� 이 원칙은 동베를린의 주민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베를린 전체에 적용된 것이었다. 

그 결과 서베를린에서도 이 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이 도입된 모든 규칙과 명령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

용되어야만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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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베를린의 행정부에게는 동베를린의 행정부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재교육을 받고 나서 통일된 베를린주정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베를린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베를린 행정부 직원의 재교육은 베를린에 소재한 모든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교육과정은 동베를린의 행정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에게 집

중적으로 제공하고 서베를린 시청의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재교육은 일시적

으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급여문제: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통일 이후 베를린의 생활수준이 전체적

으로 동일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행

정통합이 실현되어야하는 1990년 동서 베를린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 공무원들의 급여에 격차를 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

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생활수준이 유사해지고 조세수입이 높아

지면 급여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단체협상을 주도하는 공무원노조와 5개 신연방주 정부 그리고 

베를린 정부 간의 협상에서 구 동독지역의 공무원급여를 구서독지역의 공무

원급여와 차등을 두는 것에 합의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 보고서는 1990년 9월 14일에 작성되었고 9월 18일 베를린 행정부의 회

의에서 의결되어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틀로 채택되었다. 이후 베를린의 행정

통합과 관련된 문서에서는 항상 이 문서가 기본틀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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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2차 행정제도 구축과 그 영향 

통일 독일의 행정체계 통합은 1990년 10월 3일에 서독의 법질서(Rechts-

ordnung)를 전혀 고치지 않고 구 동독지역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기본법과 사회적 연방주의적 법치국가를 위한, 또한 권력분립과 의회민주

주의, 지방자치를 위한, 집합적으로 정리된 사회적 파트너와 연결된 개인의 경

제적 행위와 연관된 모든 체계를 구 동독지역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일

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멤버가 된 신연방주의 정치 질서, 경제적 혁신, 

사회변동을 창조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이 명확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초반 시간대”에 이뤄진 기관형성의 형태는 명확하게 단일한 방향

으로 흘러갔다: 구 동독지역에 이식된 법질서(Rechtnormen), 조직형태(Or-

ganisationsmuster), 행정체제(Verwaltungsstrukturen)는 전통적 법치국가 

법 개념에 의거해서 연방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 법령에 따라 모든 신연방주들이 단일한 형

태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독의 각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가적으로 단일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1990년 이후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으로도 상이하게 발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연방주

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 동독지역에 신연방주가 설립되고 행정체계가 구축

되었지만 각 지역의 정치적 행위자의 개별적인 역량과 다른 주어진 조건에 따

라 새로이 도입된 법과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구 동독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상이한 다양한 발전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신연방주들이 제2차 제도구축 과정을 도입한 이후의 일

이다. 1990년 10월 14일에 정식으로 발족한 신연방주들의 정부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책임권한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주의 기본법, 기본법재판소,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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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Landesverwaltungen)와 기초자치단체규정, 광역자치단체규정, 고

유한 재정법(Finanzgesetze)을 만들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제도적 법적 

기반에 의해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틀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58

그 결과 새로이 구축된 신연방주들의 지방자치행정기관은 각 주가 탈중

앙적 창조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신연방주 각 지역의 특성이 기초자치단체규정 및 광역자치단체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59

신연방주들은 1990년대 하반기에 또 다시 제도구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3차 제도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작업의 초점은 지방 행정구역 및 기능개혁안(Kommunalen Gebiets- und 

Funktionalreformen)에 놓여 있다. 물론 정치 행정의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으

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

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등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이러한 개혁을 법적

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구동독의 각 지역이 신연방주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하부 지방행정 차원에

서 서로 상이한 행정 구조를 구축하게 된 원인이 무엇보다 각 지역이 역사적

58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8).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문서번호 86).

	 지방자체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문서번호 87).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문서번호 40).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문서번호 72).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문서번호 85).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문서번호 89).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문서번호 90).

	 행정구역 신규정 법(문서번호 92).

	 도시와 주변지방의 지방자체단체 공동협력을 위한 법(문서번호 93).

59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2).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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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이한 발전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 독일 전문가들의 일

반적인 설명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간의 차이는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

하며, 그로 인해 지역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유산(Legate)”이 

남아 있고 그것이 행정제도의 구축뿐만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

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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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과 지자체

의 행정공무원이다. 통일된 지역에서 다른 체제 하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기관 

종사자를 전원 배제하고 새로운 공무원을 투입하여 행정기관을 구축한다

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조약에서도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를 개별심사를 통해 독일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실제 독일통일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통일조약에 의해 그 기본적인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정부와 과도

기 동독정부가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독 국가기관의 종사자를 통일독일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과

정에서도 통일조약에 정해진 기본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발과 해고 작업

을 진행하였다. 통일조약의 작성자들은 나아가 서독의 각 연방주들이 동독

에 새로이 구성될 연방주들과 자매결연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고 합의하였

다. 그와 함께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제3장

행정인력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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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독에 의한 지원

1.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모든 정치체계가 그러하듯이 독일의 연방제도 일정한 운영규율과 그 체제

에 참가한 행위자들이 쌓아온 경험이 축적되었다. 서독의 경우 이 체계가 이

미 수십 년 간 지속되었던 반면, 동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신연방주의 대표들에게는 각 연방주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주와 협력하여 연방정부와 다른 연방주에게 대항한다

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관계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새

로이 배워야만 했다. 동일한 정당이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연방정부와 해당 연방주가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취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연방 차원에서 결정되는 법률의 많은 수가 연방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방주가 아

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연방주들이 이 체계에 신속하게 적응

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그래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신연방주와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청, 즉 세무서, 법원, 등기

소 등과 같은 행정기구를 갖추어야만 하였다. 신연방주와 이 지역의 지자체

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제도의 원리를 습득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놀라운 정도로 많은,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독으로부터의” 지원과 재정적인 도움, 그리고 서독이 파견한 전

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구연방주들과 신연방주

들 간에 맺어진 자매결연이 도움이 되었다.

연방주들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해 진행된 논의에서는 자매결연을 체결

한 서독 연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협약과 같은 규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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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식, 자매결연 기간 그리고 자매결연 사업의 내용 등이 주요 주제였다.

한 예로 문서번호 11660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에서 브란덴부

르크주와 협력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는 

특히 문서번호 112,61 14562이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두 연방주 간의 국가조약

을 다루는 이 두 문서는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간의 재정문제 그리고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주와 브란덴부르크주 간의 협약을 2000년 12월 말까지 3차 

연장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1년 3월 12/13일에 체결된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보장”에 관한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브란덴부르크주 간의 국가조약에는 재정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브란덴부르크의 행정과 사법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독 연방체

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공무원들을 데려오기 위

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치단체 또한 자체적

으로는 담당할 수 없는 비용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에 지

방 행정단위가 포함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지

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독의 파트너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주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

다. 신연방주의 최하위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 단위의 행정기구의 인건비보

조금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지침은 “연방정부 부처의 공문집(Gemeinsamen 

Ministerialblatt)”에서 확인할 수 있다.63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연방정부에서 

6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매결연-국가조약 또는 정부협정.

61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에 체결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

62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의 3차 연장에 관한 합의.

63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튜링겐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침(문서번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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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게마인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적되

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지침은 1990년 11월에 만들어졌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것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매결연의 틀 내에서 자세한 규정

이 만들어졌다. 니더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사이에 만들어진 협력관계의 재

정적인 측면, 유효기간, 실행방법 그리고 관할 분야에 관한 법령(Erlass) 등이 

그런 예이다.64

자매결연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

역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지역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는 

통일 전에 이미 성사되었던 동서독 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독과 서독의 도시 간에는 1986년부터 자매결연 제도가 존재했으

며, 동독 정부는 초기에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락하였다.65

표 2-3> 신연방주와 서독의 연방주들 간의 자매결연

신연방주(구 동독) 서독의 자매결연주

Brandenburg Nordrhein-Westfalen

Mecklenburg-Vorpommern Schleswig-Holstein, Hamburg, Bremen

Sachsen Bayern, Baden-Württemberg

Sachsen Anhalt Niedersachsen

Thüringen Hessen, Rheinland Pfalz

위의 <표 2-3>은 1989년 11월에 존재하던 58개 동서독 도시 간에 체결된 

자매결연 현황을 보여준다. 국립연구기관인 도시개발과 구조계획 연구소와 

독일 도시협회가 발행한 책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독일 통일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한다. 이 책자의 12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64	 신연방주를 위한 행정인력지원(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주 간의 협력)(문서번호 124).

65	� 통일 이전에 있었던 도시간 자매결연의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동서독 기초단체 간의 자매

결연. 독일통일의 조력자로서의 시, 란트크라이스 그리고 게마인데.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의 연

구보고(문서번호 149)



185

통
일

독
일

의
 행

정
구

조
 통

합
과

행
정

인
력

 수
급

통일이 실현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지방 도시들은 조직적·인적·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것

을 새롭게 구성해야하는 과제에 부딪혔다. 1990년 8월 31일에 조인된 통일조약에서 서

독은 신연방주의 주행정체계의 구축과 전문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한

다고 약속하였다(통일조약 15조 2항). 통일조약에 합의된 이 조항을 시·군·읍 단위에서 

실현에 옮기는데 자매결연이 아주 유용한 도구로 판명되었다. 서독의 지역단체들은 지

방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파트너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인력파견, 

현대적 기술장비의 제공과 같은 “물질적 지원”외에도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법률문서를 통해 자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은 단순히 서독에서 동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독 행정직원이 서독의 지역 기관에 파견되어 연수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신연방주 출신의 직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서독

의 지역 자치행정기구에서 실무를 배울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인간적인 차

원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었다. 자매결연의 지속 여부는 대부분 지역 

단위의 행위자들이 이 기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결정되었다.66

신연방지역에 있는 자매결연주의 행정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연

방주들은 행정전문가, 판사, 검사 등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도움이 신연방주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보다 구연방주들이 전문적인 지

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각 연방주 간에 이런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1991년 2월 28일에 열린 주총

리 회의에서 인적인 행정지원과 그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에 관한 결정이 내려

졌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을 통해 구연방주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된 공무원들

은 급여, 출장비와 가족이산수당 그리고 1992년 말까지 각 근무하는 지역에

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신연방주의 공무원의 급

여수준이 구연방주 공무원의 급여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

의 차액은 1992년까지 구연방주에서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 외의 행정지원은 

행정직원과 사법직원들의 재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신연방주의 조직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형태로 그리고 사무용품, 전문서적 또는 전산장비 

66	� 동서독 기초단체 간의 자매결연. 독일통일의 조력자로서의 시, 란트크라이스 그리고 게마인데(문서

번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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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직접적인 물자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7월 11일에 연방정부가 의회

에 보낸 자료에 구연방주가 신연방주에 제공한 행정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

로 보고되어 있다.67 

바덴뷔르템베르그주의 경우 1991년 5월 현재 321명의 주행정처 직원이 자

매결연 지역인 작센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작센주에 파견되는 공

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거기에는 1992년 

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비를 보장하고, 승진에 도움을 주며, 기혼자의 

경우 1주에 1회, 미혼자의 경우 2주 1회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출장 보장하

고 작센 현지의 숙소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신연방주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전문가-프로그램”과 “인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작

센주가 구연방지역의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

다. 이들 전문가들에게도 자기 주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신연방주에서 실

제 받는 급여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었다.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나아가 작

센주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1/9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50개의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지자체장들과 협의하여 150명의 지자체 직원을 작

센으로 파견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그주가 신연방주 행정지원을 위해 1991년

과 1992년에 지출한 액수는 총 2억1천만 마르크라고 보고하였다.

바이에른주는 1991년 5월에 406명의 주행정부 직원과 판사를 장기적으

로 자매결연한 신연방주에 파견하였고 단기적(14일 이하)으로는 약 700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31명의 대학교수가 파견되어 신연방주의 대학 재건사업을 

돕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바이에른주가 신연방주에 제공하는 인적인 행정지원은 주행정부의 직원 (특

히 공무원, 판사 그리고 검사)의 파견, 행정기관, 재판소, 지자체, 학교, 대학, 병

원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67	 신연방주의 공공행정과 법률체계의 구축과 확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문서번호 122).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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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주의 경우 특기할 사항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던 초기(1990년 여

름부터)에 드레스덴과 에어푸르트에 있는 바이에른주의 연락정보사무소가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인적인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무

용품과 전문서적 그리고 장비도 제공하였다. 상공회의소와 직업단체 중소기

업의 자문, 접경지역의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도시계획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는 것에 많은 관심

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신연방주에 파견된 직

원에게 지불하는 보상비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평가보너스를 주며,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경우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승진가능성을 높여주고, 승진 

심사에서 조건을 완화 해 주고, 출장비 정산을 관대하게 해 주고, 주거문제

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정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

예산과 1억5천만 마르크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되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의회가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1991/92년도 예산에

서 인적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1억 마르크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5천만 마르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데 사용되고 5천만 마르크는 1,400명까지 행정전문가를 교육하여 신연방주

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바이에른 정부의 각 부처는 자매결연한 신연방주

의 각 부처와 행정협정을 맺고 지원 형태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바

이에른주 내의 지자체에 의한 행정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직접 이루어지며 모

든 지원은 바이에른주 내무부와 지자체장협의회에서 작성한 자문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매결연하였다. 그 외에 

메클렌부르그-포어폼메른의 일부, 특히 노이브란덴부르크 지역과 라이프치

히 그리고 서부 작센 지역도 지원해 주었다. 브란덴부르크주를 지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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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거는 1990년 11월 27일 두 주정부가 체결한 “광범위한 협력에 관한 

정부협정”이다. 이 협정서는 두 주 정부 간에 협력을 조정할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공동의 내각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각 부처의 전문적

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하였

다. 이 정부 협정서에는 인건비의 추가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었다.

인적 행정지원의 틀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직원 645명이 장

기적으로 신연방주에서 근무하였다. 신연방주에 파견된 사람은 특히 주정부

의 행정전문가와 판사들이었다. 인적지원은 월 단위로 파견하거나 짧은 경우

에는 일 단위로 출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적지원을 강화하고 신연방주에 

인력을 파견하여 발생하는 주정부 행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1991년에 1억

6,430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브란덴부르크주 정부 간에 조인된 협정서에 따

라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에서 파견되었거나 그 쪽에서 채용된 직원과 판사

의 급여 중 차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 행정부의 직원을 위해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그 프로그램을 위해 강사가 브란덴부르크주로 파견되었고, 동시에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전문행정부서 또는 연수원에 연수할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브란덴부르크주가 행정

전문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적 도움을 주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각 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환경부의 경우 1990년 7월에 체결된 행정협정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회노동부와 법무부도 각 부처에서 체결한 행정협정을 바탕으로 전

문적인 행정지원과 연수프로그램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에 중앙등기문서관리소를 설립하는데 인적인 도

움을 주었다. 1991년 7월 현재 53명의 법무사들과 8명의 하위공무원이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파견되어서 100여 명의 브란덴부르크주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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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아서 1991년 말까지 15만 건의 토지 등기문서 등록 작업을 진

행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아서 투자를 받지 못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지자체장 협의회와의 협조 하에 브란덴

부르크주의 지자체와 메클렌부르그-포어폼메른주 일부 지자체의 거의 전역

에서 지자체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기구

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자체의 직원들이 파견되었으며,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여기에 참여한 지자체에게 인적 물적 비용을 보상

해 주었다. 이 지자체 자문기구에는 1990년 5월 현재 200명의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 지자체 직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자문기구는 조직, 인사, 예산, 재무, 사회, 건설, 도시계획, 환경, 경제 활성

화, 부동산 등의 전문분야로 분류되었다. 자문기구에 파견할 인력과 지자체의 

개별 정책을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1991년에 삼천만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신연방주 행정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1991년에 배정되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1991년 7월 11일 연방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구연방주 즉 

서독의 각 주들이 자매결연한 신연방주를 위해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매결연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

히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 5월 동독의 지방의회 선

거가 끝난 후에 동독의 각 지역에서 서독의 연방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

문과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과 지원이 이루

어지는 형식적인 틀은 존재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이

유와 과정도 아주 다양하다. 많은 경우에 지리적 근접성 또는 이미 존재하였

던 교류채널, 파견 가능한 전문 인력과 자원 또는 정치적 성향과 최고위층의 

개인적 친분관계 등이 자매결연 체결 이유로 제시되었다.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이의 자매결연이 시작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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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만프레드 슈톨페와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였던 요하네스 

라우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개신교 협의회

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989/90년의 과도기에 정치적 교류를 시

작하였다.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였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

게 두 사회민주주의자의 우정을 바탕으로 과도기와 통일 직후 몇 년 간 이

어지는 브란덴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협력관계가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틀이 있는 것

이 아니었다.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서둘러서 서독의 공무원이 동독으로 파견

되었고, 그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한다.

2.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 

1990년 5월 동독의 지방의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독으로부터 파견된 

자문 지원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문활동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아주 민감한 사

안이었다. 왜냐하면 개혁을 시작하였지만 동독은 분명한 주권 국가였기 때

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문활동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서독의 정치재단들인 것으로 입증되었다.68 서독의 각 연방주

에 설치된 정치교육원들 또한 그런 활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정치교육원들과 

정치재단들은 교류 및 방문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

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 교육 정책의 일환에 

통합시켰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내독관계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독의 퇴직 

시장 300명이 동독으로 파견되어, 자문관으로 활동하였다. 

68	� 당시 서독의 정치재단으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스 자이델재단, 프리

드리히 나우만재단, 하인리히 뵐 재단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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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메지에르 정부에도 ‘서독’에서 온 자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들은 서독시민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요한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동독 과도정부의 장관과 차관은 동독시

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변에는 서독의 정부, 행정, 세부적인 법적 지식

에 관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서독과 서베를린 출신 인사들이 존재했다. 이들

은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으며, 특히 민주화 과정과 서독체제에 맞추는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및 최고인민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였다.

부처의 중요한 영역마다 고문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서독정당의 추

천을 받았거나 또는 부처가 이들에게 업무 공조를 요청했다. 그 외에도 서독

에서 직접 고문으로 활동하기를 지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수의 퇴직 공무

원들이 다시 활동했고, 현역에서 은퇴한 변호사와 공증인들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서독에서 온 다수의 고문들에게 동독에서의 근무는 금전적인 측면

에서도 매력적이었지만, 이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동

독에서 활동하려는 동기는 매우 다양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동독에서 

국가구성을 해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엿봤다. 특히 전문지식의 중요성

이 상당히 컸는데, 이는 최고인민회의의 규정 제정이나 입법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통해 서독의 기본법 및 법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은 동독의 서독 가입으로 인한 필수적인 체제이전을 위해서는 필수였다.

대부분의 고문 및 ‘파견 공무원’들의 활동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들 중에는 동독에서 계속 머물기로 결정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단지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이 동서독의 체제를 모

두 아는 전문인력이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수의 고문과 파견 공무원들이 

동독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은퇴가 임박한 상태였다. 이들에 대

한 연금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써 동독에는 재정적 문제점이 발생했다.

사법적 전문능력이 필요한 곳은 공공영역뿐만이 아니었다. 계획경제를 시

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지식은 필수였지만, 동독에서는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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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법부 장관의 명령으로 1990년 여

름, 서독 변호사들의 동독에서의 활동을 규정했다.69 이는 호혜주의를 기반

으로 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변호사법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에서의 직

업활동이 허가된 변호사들을 위한 가능성 및 권한’과 관련되어 있다. 법령 

제4조는 법률처리 범위를 규정했다. 변호사들은 서독법을 기준으로 국내차

원 및 유럽차원의 법률처리를 담당했다- “이 법령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들은 

서독법, 유럽공동체법 및 동독법(서독법과 동일한 범위에 한정)에 대한 법률

처리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시작된 서독 공무원의 파견사업은 동서독이 통일을 준비하기 시

작한 이후 1992년까지 약 3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약 1만5천 명

이 연방정부에서 파견되었고 2만 명 정도가 서독의 연방주와 지자체에서 파

견되었다.70 

공무원 파견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튜링겐주(구동독)와 헤쎈주(서독)

의 협력관계를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4>는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헤쎈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통계자료

는 폴커 카츠만과 다그마 쉬판스키의 연구보고서 “헤쎈과 튜링겐-자매결

연으로의 길. 1989년에서 1994년까지의 활동프로그램”(프랑크푸르트, 2009

년, 609쪽)에서 인용한 것이며, 이들은 비스바덴에 있는 헤쎈주 문서보관소

(HHStAW)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69	 서독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동독에서 활동하는 것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109)

70	� 이 숫자의 출처는 Klaus Hening Rosen, Verwaltungsaufbau in Ostdeutschland hat geklappt/

Partnerschaften als Hilfe zur raschen Selbsthilfe(신연방주 지역의 행정재건 성공/자립을 위

한 도움으로서의 자매결연), Das Parlament(1994년 6월 17일). 그러나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

의 숫자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1992년에 발표된 Bernd Keller의 논문에는(Beschäftigung 

und Arbeitsbeziehungen im öffentlichen Dienst der neuen Bundesländer,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43(1992), 331-342)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는 서독에서 온 파견공무원의 수가 약 

20,000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 8,000명이 연방정부, 8,000명이 주정부 그리고 4,000명이 지

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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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파견공무원의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

연방주에게 사법과 재무 분야가 특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

서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헤쎈주에서 공무원을 파견

할 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파견 기간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였다. <표 2-4>

는 숫자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1992년에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총 170만 명이었다. 다시 말해 1992년에 신연방주의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 

약 2%가 서독에서 파견되거나 전근해 온 사람이었다. 3만5천 명이라는 많은 

표 2-4 > 튜링겐 및 다른 지역으로 파견된 헤쎈의 공무원 수

기간 공무원 수 전근 파견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출처

1990년 12월 104 104
HHStA W Z 502 

Nr.17542, Nr.14201

1991년 2월 137 137
HHStA W Z 502 

Nr.6128

1991년 5월 349 349 92 257

HHStA W Z 502 

Nr.17542, Nr.14201, 

Nr.6128

1991년 11월 449 11 438 29 63 346
HHStA W Z 502 

Nr.17542

1992년 1월 679 28 651 105 117 429
HHStA W Z 502 

Nr.17542

1992년 4월 681 69 612 79 92 441
HHStA W Z 502 

Nr.17542

1992년 10월 612 146 466 70 49 347
HHStA W Z 502 

Nr.17542

1993년 1월 518 154 364 50 39 275
HHStA W Z 502 

Nr.17542

1993년 6월 546 191 355 24 35 296
HHStA W Z 502 

Nr.17542

1993년 8월
233(재무부 89, 

법무부 120)
223

HHStA W Z 502 

Nr.16130

1994년 9월
130(재무부 49, 

법무부 67)
130

HHStA W Z 502 

Nr.17542

1995년 11월
78(재무부 40, 

법무부 35)
78

HHStA W Z 502 

Nr.16130

1996년 평균
22(재무부11, 

법무부 11)
22

HHStA W Z 502 

Nr.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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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파견 또는 전근되었지만 그들이 파견되기 위해 거친 형식적인 선발절

차나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에 관한 문서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서독 공무원의 파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행정적 관료주의 전통이 아주 강한 독일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기와 통일 초기의 독일의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관료주의의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도 행정기관들이 모두 그렇게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근무한 파견공무원들과 인터

뷰하였다. 그를 통해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동독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차체와 연방주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답은 1990

년 초부터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동독 그리고 신연방주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급하게 찾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의 형식적

인 모집공고를 통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동독에 파견할 사

람이 필요한데 누구 갈 사람이 없는가 알아보는 식이었다고 한다. 1991년에

는 적어도 이러한 모집방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 7월 10일 

연방정부가 의회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7,500개 이상의 신연방주 지자체들

이 필요로 하는 행정요원 자리에 서독의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조정하

기 위해 연방내무부에서 지자체 협의회와 함께 베를린에 인력시장을 만들었

다고 하였다. 이 시장의 운영비용은 연방예산으로 지원하였다. 1991년 7월 10

일 현재 신연방주의 지자체에서 700여 개의 일자리를 이 시장에서 공고하였

고 이에 대해 약 1,300개의 지원서가 서독으로부터 접수되었다고 하였다.71 

71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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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력시장의 경우 형식적이라도 선발과정을 거쳤지만, 반면에 비공

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신연방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접한 서

독의 공무원들 중에 동독/신연방주에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은 어떤 선발

절차나 형식적인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동독으로 파견되었다. 결국 파견을 

자원한 사람들이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독에 보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독의 공무원들이 왜 동독에 파견근무를 자원하였는가 물어

야 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첫 번째 대답은 본인이 동독에 관심이 많았

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분단 때부터 동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동독에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물론 파견을 통해 서독에서보다 높은 

직급을 받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동독/신연방주로 파견된 공무원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야생보너스”(Bu

schzulage)가 지급되었다. 그 금액은 매달 공무원 개인에게 1991년 2000마르

크, 1992년 1,800마르크, 1993년 1,600마르크가 지급되었다. 주정부에서 신연

방주로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물질적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연방정부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연방공무원들의 “야생보너스”를 위해 

지출된 총액이 약 팔억 구천만 마르크였다고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1990년

의 경우 몇 명의 서독 공무원이 동독에 파견되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존재

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서자료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실로 확인

되는 사항은 서독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되었다가 신연방주에 머무른 공무원

들의 많은 수가 빠르게 승진하였다는 점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

부의 공무원으로 1990년 초에 후일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에 해당하는 포

츠담의 베치르크(Bezirk) 행정부에 파견되었던 라이너 브레트 슈나이더씨와 

같은 경우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제부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포

츠담으로 왔고, 나중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사회기반시설부의 차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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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 그가 서독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런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소수에 국한된 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연방주의 엘리트 구조에서 서독으로부터 “수입”되어 온 사람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신연방주의 거의 모든 분

야에서 그리고 지도적 지위의 모든 직급에서 서독 출신을 만날 수 있다. 특

히 행정 분야의 엘리트의 경우(과장급 이상을 엘리트로 분류할 때) 1995년

의 경우 전체의 87.3%가 서독에서 온 공무원이었다.72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를 예로 보면 주정부가 1990년 10월에 출범하였

을 때 주정부의 요직도 많은 부분이 서독에서 온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에 

의해 충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또한 대부분 파견명령을 받고 일정한 기

간 동안 브란덴부르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정부 또

한 1991년 3월 12/13일에 체결된 “인건비 보존에 관한 국가조약”에 의해 서독

에서 온 공무원으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매결연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도 브란덴부르크주

가 경험이 많은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공무원 중에서 서독에

서 파견된 공무원의 비율,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서 서독 출신이 차지하는 비

율이 다른 신연방주 지역에 비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브란덴부르크 주행

정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27.4%가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총 

1,428명의 공무원 중에서 391명이 서독에서 왔다. 서독에서 온 공무원의 절

반 이상이 고위공무원이었다.73 1991년 당시 브란덴부르크의 고위공무원이 

72	� Wilhelm Buerklin, 포츠담 엘리트 연구(Potsdamer Elitenstudies), Wilhelm Buerklin편 독일의 

엘리트(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1997, 14~34쪽에 수록.

73	� 고위공무원의 경우 BAT IIa 이상 그리고 A13이상의 호봉을 의미한다. 정치적 엘리트를 분류할 

경우에는 과장급(Referatsleiter) 이상만 포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행정부의 엘리트 중에 

87.3%가 서독 출신이라고 조사된데 반해, 브란덴부르크주의 고위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서독 출신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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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67명이 서독에서 왔다. 반면에 중간직 공무원 

총 462명 중에 107명이 서독에서 왔으며, 총 444명의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서독에서 온 사람이 14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1995년에 연방행정 전체에서 구동독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6%에 달하였다. 독일 정치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수상과 대통령보다 한 단

계만 더 내려가서 장관급에서 보더라도 1990년 이후 20년간 연방정부의 내

각에서 구동독출신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번도 13%를 넘은 적이 없

다.74 메르켈 총리 내각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낮아서 겨우 5%이다. 서독 인구

와 구동독인구의 비율이 4: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3%는 너무 낮은 비율이

다. 특히 신연방주의 지방행정 엘리트 중에 서독인의 비율이 87.3%라는 사실

은 통일 이후 서독이 구동독을 “식민지화”한 것이라는 비난이 근거 없는 소

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당연히 과도기 이후 구동독의 체제를 개혁하

거나 신연방지역에 서독의 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통일 이전에 동독에서 

경제 사법 국방 분야에서 쌓은 전문지식은 새로운 체제에서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서독의 사람들이 신연방

지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서독사람들은 구동독을 마치 “미국 개척시대의 서

부”와 같은 기회의 땅으로 여겼다. 진급하기 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더욱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전근을 갈 경우 

물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체제의 붕괴와 구체제 

엘리트들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한 엘리트의 진공상태가 매우 빠르게 서독 출

74	� 독일통일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독일의 현 수상 앙겔라 메르켈과 대통령 요하네스 

가욱이 동독출신이라는 점이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경

이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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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엘리트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 체제의 특성상 한 번 자

리를 차지한 엘리트들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서독 출신의 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독일의 신연방지역에서는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 체제전환을 겪어

야만 하였던 많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어도 행정 분야에서는 

강력한 엘리트 단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서독이라는 큰 시장에서 새로운 엘리트를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기 때

문이다. 반면에 다른 동유럽의 국가들은 좋든 싫든 구체제의 엘리트들과 함

께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행정 엘리트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체제

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와 관계되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는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우리가 동유럽 여러 국가들과 독일 특

히 신연방지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교가 실제로 어

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 이후 동유럽 사회와 비교할 때 신연방

주의 정치체제가 훨씬 안정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과 같

이 이미 안정적인 정치체제에 신연방주들이 가입하는 형식으로 체제전환이 이

루어진 경우와 동유럽 사회에서처럼 기존의 지배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

로운 체제를 만들어야만 했던 사회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제2절 신연방주 국가기구 종사자들의 공무원 임명을 위한 선별과 교육

통일 이전까지 동독의 공공기관에는 이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근무하였

다. 이 숫자를 동독 주민의 수와 서독의 주민 수에 대비해 보면 서독에서보

다 두 배가 많은 인원이 동독의 공공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비밀경찰과 인민경찰(Volkspolizei, Vopo)에 근무하던 인력만 해도 약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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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명이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많은 직책은 사통당에 “공헌한 당 간부”

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이런 체제 하에서 사통당의 간부는 

1990년부터 새롭게 요구된 전문지식의 소유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의 동독

에서 이런 사람들을 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1990년 2월 22일의 “인사기록카드 업무”에 관한 법령을 통해 한스 모드로우 

정부는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종사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어도 통일 이후 인수될 

인력을 선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동독의 행정구조 자체가 서독과 근본적으로 달랐고, 개인이 담당하는 업

무와 과제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훨씬 컸고, 대부분의 경우 통일된 

이후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인력으로 채워졌었다. 또한 많은 기

관에는 서독의 유사한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예

를 들어 동독의 경제부의 경우 3,800명이 근무하였다. 반면에 서독의 연방경

제부에는 1,600명이 근무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행정기관에서 

대규모 인력감축, 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대량해고는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해

고조치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투명할 때 해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비교적 완화할 수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는 통일조약이 그러한 조치에 대

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인사문제에 관한 통일조약의 합의사항

행정기관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문제는 통일조

약 20조에 언급되어 있다. 통일조약 20조 1항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법적 관

계는 가입하는 시점부터 부록 I에 합의된 과도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기 규정은 통일조약 부록 I, XIX장, 영역 A, III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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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에 적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 통일된 행정체계로 이관된 동독의 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의 경우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	� 다른 사람들의 고용관계는 통일되는 날부터 일단 정지된다.

●	� 고용관계가 일단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 평균 월급의 70%가 대

기수당으로 6개월 동안 지급된다.

●	� 고용주는 노동청과의 협조 하에 대기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

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연수 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 6개월 이내에 행정체계 내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해지된다.

●	� 1990년 10월 3일에 만 50세가 된 사람의 경우 대기기간이 6개월에서 9개

월로 연장된다.

●	� 대기기간 동안 다른 노동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있을 경우 그만큼 

대기수당에서 제하도록 한다.

●	� 이러한 조항은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게 적용된다.

●	� 대기수당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기수당이 지불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기간은 대기수당에 상응한다.

●	� 기관 근로자들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전문 자격을 소지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경우 또는 근무하였

던 기관이 해체되었거나 행정통합 개혁 과정에서 다른 기관으로 합병되거

나 부분해체되어 담당해 왔던 업무가 사라졌을 경우이다.

●	� 해고통보 기간은 1977년 6월 16일에 발효되고 1990년 6월 22일에 개정된 

동독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다.

●	�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해고가 가능하며 그것은 법치국가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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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중의 원칙을 어긴 사실이 명백할 경우, 동독의 비밀경찰을 위해 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통일조약의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 때까지 서독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온 노동법의 해고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필

요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과 서독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수와 성격이 본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독의 경우 전체 인구 1,600만 명 중

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총 900만 명, 그 중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로 분류되

던 근로자가 200만 명, 경찰과 비밀경찰에 종사한 인원만도 약 30만 명이라

는 사실은 전체 인구대비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독이 약 

14% 서독이 약 7%로 동독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조약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절대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

건비의 감축은 인원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동독과 서독의 

행정구조의 이런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기구에서도 동독의 인

원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표 2-5 > 신연방주 국가기관 종사인원의 감축 현황

인원 연도

200만 명 이상, 그중 약 30만 명 비밀경찰과 인민경찰

170만 명

140만 명

 85만 명

 72만 명 

1990 이전

1990

1991

2002

2009

통일조약은 동독 국가기관 종사자가 독일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수습기간 공무원(Beamten auf Probe)”으로 간주되

며 임용된 동독 출신 공무원은 누구나 3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이 기간 동

안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 기간을 거친 후



202

독
일

통
일

 총
서

 2 _ 행
정
분
야

에야 종신근무가 보장되는 정식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2. 공직내 잔류 기준

동독의 국가기구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선별하여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조약에 정상적인 해고사유와 예외적인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고사유를, 특히 예외적인 해

고사유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동독 

국가기관에 종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밀경찰에 협조한 것이 자의

에 의해서가 아니었다고 보거나 또는 동독의 지배체제에서 살아남기서는 어

쩔 수 없이 비밀경찰에 협조해야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통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재판소에 제

소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6월 11일 연방노동재판소는 다음과 같

은 판결을 내렸다. 

(통일조약의 19장, 영역 A III부 1번의) 5항 2절에 따르면 비밀경찰/국가안전부를 위해

서 일한 것은 해고사유이다. 여기서 (비밀경찰)“에서”가 아니라 (비밀경찰을) “위해서”

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일한 경우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비밀경찰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75

이러한 판결은 통일 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임명되기 위한 

심사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한편으로 예외적인 

해고사유가 단순히 비밀경찰에 종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

면서 의도적으로 비밀경찰을 위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해고대상이 될 수 

75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초안 (문서번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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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비밀

경찰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해고사유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되었다.

연방노동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행정부는 동독 국가기관에 종사했던 직원의 개인적인 

적합도 심사과정에 더 많이 신중을 기해야 하였다. 1994년 1월 3일 브란덴부

르크 주정부의 장관회의에 제출된 “동독 비밀경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

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초안”을 보면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이 예

외적인 해고사유를 적용하는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인 것을 볼 수 있다. 

동독 국가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공무원 적격 심사의 기준을 투

명하게 할 것과 단지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비밀경찰도 포함)에 근무하였다

는 이유로 일정한 그룹을 집단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신연방주

의 주정부 책임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해고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고

대상자 본인이 그 사유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에 모두 

동의하였다.76

이 지침서에서는 개별적인 공무원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경찰

을 위해 일을 한 것이 분명할 경우로 규정하면서 기준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경찰 내의 지위(업무영역/관할업무/책임범위), 비밀경찰을 

위해 일한 기간, 비밀경찰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을 종료한 시점 그

리고 비밀경찰을 위해 일하게 된 동기와 그것을 종료하게 된 동기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공무원에 임명되더라도 비밀경찰 문서에 대한 지속적

인 작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임명을 철

76	 위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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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할 수 있었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심사대상자

가 공무원으로 부적격한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

시해야만 하였다. 단순한 도덕적 비난 또는 추측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동독 국가기관 종사자 중에

서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1992년 현재 신연방

지역에 근무하는 약 백칠십만 명의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사람은 약 3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공공부문 종

사자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직위는 강등되었다. 국장 

과장급의 직원이 사무관으로 강등되거나 실장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격하되

었다. 그것도 정치적 적격도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체적인 선발절차의 진행과정은 베를린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베를린 

주정부에서도 통일조약에 따라 동베를린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설문지

를 배포하고 그들의 답을 평가한 이후에 지속적인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 

설문지의 질문내용은 주정부와 개인정보담당관 그리고 인사평의회(Person-

alrat)와의 협의 하에 기관의 가장 상위 관청에서 결정하였다. 

이 설문지에 답을 해야 하는 직원들은 모두 사실만을 쓸 것을 서약해야

하며 그 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 그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통일 당시 비밀경찰의 문서가 얼마나 방

대한지 알지 못하였지만 1990년 12월 11일에 베를린 행정부에서 작성한 문서

를 보면 당시 베를린 주정부의 담당자들은 비밀경찰의 문서를 통해 직원들

의 과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 과거경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77 

동베를린 공공기관 출신의 직원이 답을 작성한 설문지는 각 해당 기관에

77	� 통일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

설문지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fS)/국가안보청(Af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

조사항(문서번호 11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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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하고 지속적인 근무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위직의 경우에

는(독일 직급제에서 A13 또는 BAT IIa이상) 해당기관에서 직접 평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78 그것은 고

위직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하급 또는 중간단계의 직원에 대한 평가

보다 훨씬 엄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베를린에만 한정된 것이 아

니라 모든 신연방주에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2005년의 조사에 따르면 신연방

주의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 고위직은 대부분(약 87%) 서독에서 온 사람들

이고 동독 출신은 중간단계와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다.

설문지에 대한 답을 근거로 개인의 적합도(Eignung)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 즉 사통당 지배체제와 얼마나 깊게 연관이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의 경우 1989년 11월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리고 동독체제 하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하위직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치도 고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 일반시민

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합도에 관한 심사는 

근무할 기간을 고려하여 근무 경력이 짧은 젊은 직원에만 적용하도록 하였

다. 고령의 직원을 개인적 지식과 전문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통당과의 연관성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상근 당 간부, 당 감독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명예직인 지역당 제1비서와 지역당학교의 졸업생은 모두 정치

적 활동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사

람들도 1989년 11월 이후 동독의 평화적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변

78	� 통일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

설문지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fS)/국가안보청(Af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

조사항(문서번호 113,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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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기여하였거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충

분히 보여준 경우에는 정치적 경력으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

도록 했다. 그것은 사통당의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정치적 

적합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행정기관에 사통당 지배체제의 간부의 명단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표 2-6 > 비밀경찰 연루혐의를 받은 사람 중 1997년까지 해고된 인원

연방주 백분율 해고자 수

브란덴부르크 32% 4,342

작센안할트 34% 5,446

베를린 50% 3,806

작센 50%

3. 동독출신 잔류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정책

통일된 독일의 공무원으로 임명된 동독 국가기관의 종사자는 종신직 공

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 3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 수습기간 동안 

그는 재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했다.79 이 연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90년에는 약 15,000명 

그리고 1991년에는 약 3만 명의 동독 국가기관 종사자 출신 독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연방정부가 

의회에 보고하였다.80 

연수프로그램 외에 서독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79	� 동독 국가기관 종사자 중에 독일 공공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사람 중에 연령이 이미 

50에 달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의 직원으로(Angestellte im oeffentlichen Dienst) 채용되었다.

80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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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으로는 예

를 들어 주정치교육원, 정당, 노조, 정치재단 등이 있으며, 나아가 많은 다른 

기관들이 그 때까지 존재하였던 내독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세미나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신연방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서독 연방주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다. 그러한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수

행을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적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유럽연합 기

구의 규정에 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  

연방공공행정아카데미는 동독의 공공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 통

일 후에 연방기관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독일 기본법

에 부합하는 헌법질서, 연방제에 기반한 법치국가, 법 적용, 사회적 시장경제, 

예산제도, 신연방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 교육 등과 같은 다

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연방공공행정아카데미의 1991년 프로그램의 65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쓰

여 있다. 

“연방아카데미는 독일 통일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0년 5월부터 신속하게 다양

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독일 통일을 완성하고 구동독의 행정기관 종사자

들을 연방기관의 직원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수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제공되었다. a) 기본법의 헌법규정 입문

과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 한 민주적· 연방적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업무의 기본원칙에 

대한 교육과정.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아주 광범위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신

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연방아카데미와 연방전문대학 간에 역할

을 분담하여 연방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으로 충원될 직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b) 행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에 포커스를 맞춘 

세미나, 특히 예산체계, 행정기관에서의 경제성, 공공분야의 직권, 운영수칙에 관한 문

제, 법률의 적용, 정보통신기술의 기초지식, 지휘권과 협력 등에 관한 문제 c) 구동독에 

행정절차와 법적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각 부처를 위한 프로젝트 세미나 d) 

구동독에 민주적 법치국가 구조에 대한 기초를 강의할 강사들에 대한 교사 방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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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이러한 프로그램의 횟수와 기간 그리고 내용은 최상위 연방관청의 구체적인 필요

에 의해 결정되었다.”81

제3절 임금/급여의 격차 

1990년 7월 1일에 실현된 화폐통합은 서독의 공무원을 동독으로 파견하

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선 제거하였다. 화폐통합조치가 왜 공무원 파

견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서독 니

더작센주의 재무부의 법령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법령에 다음과 같은 문장

이 있다: “(화폐통합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급여규정에 의거한 급여를 어떤 

제한도 없이 그때까지 동독관할이었던 지역과 동베를린에 있는 수령자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에서 동독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급여문

제를 논할 때에는 단순한 급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에

게 지급되는 다양한 재정적인 특별혜택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새로운 근무지가 “동쪽 임금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는 서독에서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게는 “동쪽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원근무지였던 

서독의 급여를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공무원과 판사, 그리고 군인은 1991년 5월부터 동일한 

호봉의 서독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70%을 받았다. 1992년 12월부터는 74%, 

그리고 1993년 7월부터는 서독 급여의 80%를 지급받았다.82 이런 급여상의 

81	 연방 행정아카데미 1991년 연간 업무프로그람(문서번호 110, 651쪽).

82	� 독일 통일 이후 급여법의 과도기 규정에 관한 첫번째 조치(제일 급여과도기규정-1. BesÜV)(문서

번호 119).

	� 통일이후 공무원 급여법의 과도기규정에 관한 조치(공무원 급여 과도기 규정-BeamtVÜV)(문서

번호 120).

	 공무원급여법의 집행; 신연방주 가입지역에서의 공무원 급여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문서번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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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사회적 긴장감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적지 않은 경

우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03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신연방지역에서 서독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

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이 실현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연방 지역에서의) 급여가 낮게 책정될 충

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통일 이후 진행된 공공업무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변화가 대

부분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지역의 경제적 재정적인 상황이 (열

악하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이한 급여수준의 존재를 합리화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아

니며 동서지역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이 완벽하게 동등한 수준에 달할 때까

지 동일임금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미루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83

서독과 신연방주의 상이한 임금체계는 당연히 연금수준에도 영향을 준

다. 연금수준은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았던 기간이 얼마만큼 반영되는

지 그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연금구좌에 대한 “연금정산”을 위해서

는 교육 훈련과 관련된 모든 기간, 그리고 모든 근무 기간에 대해 문서로 증

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주민이 그런 증명서를 모두 갖추

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문서국에서는 “동독의 중앙

정부와 기타 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급여 관련 서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신연방주의 공공직 근무자의 급여와 관련된 또 다른 복잡한 문제는 동

독의 행정기관에 종사한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독일연방공화국

83	“동부급여”는 합헌-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서번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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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으로 인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84

신연방주 출신의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반면에 서독

에서 파견되어 온 전문가, 즉 소위 말하는 “파견공무원”들은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원래 호봉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는 추가비용 보전비의 명목으로 세금 없이 매달 

2,500마르크까지 지급받았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필요한 법치국가를 실

현하고 삶의 수준을 (서독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독으

로부터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

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혜택은 서독의 기관이 일시적으로 

파견한 직원들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었다. 서독출신으로 신연방주의 공공

직 선발과정에 지원하여 채용된 사람들도 단지 서독출신으로 서독의 교육

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특혜를 받았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이한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직장 내에 긴장관계를 야기하였고, 주의회에서도 자주 이의를 제기했

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는 “공공예산이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상

태에서” 서독 출신 공무원에 높은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

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당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급여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브란덴부르크의 공공행정을 확대·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서독 연방지역에서 직업과 행정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직원이 많이 필요

하다.” 그리고 주정부는 1996년 4월 현재 브란덴부르크주 공공기관에서 근

84	� 신연방주의 공공해정기관의 지원자를 연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행정령(문서번

호 117).

	� 독일 통일 이후 급여법의 과도기 규정에 관한 첫번째 조치(제일 급여과도기규정-1. BesÜV)(문서

번호 119).

	� 통일이후 공무원 급여법의 과도기규정에 관한 조치(공무원 급여 과도기 규정-BeamtVÜV)(문서

번호 120). 그 외 문서번호 127,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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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면서 연방법에 따라 서독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의 수가 총 3,179

명, 즉 전체 직원의 약 4.5%일뿐이라고 설명하였다.85

2년 후 이러한 상황은 아주 경미하게 변화하였을 뿐이었다. 1998년, 브란

덴부르크주가 주행정에 근무하는 약 63,000명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인건

비가 50억 마르크였고, 그것은 전체 주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이었

다. 전체 직원 중에서 약 5%인 3,360명이 서독의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

았고, 브란덴부르크주가 그들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4,600만 마

르크였다. 이 금액만을 분리해서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동서독의 급여 차액으로 인해 지출된 액수는 실제로 브란덴부르크주가 인

건비로 지출하는 총액의 1%를 차지할 뿐이었다. 브란덴부르크에 근무하면서 

서독 급여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은 주로 판사, 검사, 대학교수와 경

제심사관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법무부와 문화부에 집중되었다. 법무부

의 경우 821명, 문화부의 경우 776명이 여전히 서독의 임금체계에 의해 보수

를 받았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동서 간의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얻기 위해 서독의 임

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불해야만 하였다.86 

표 2-7 > 신연방주의 역대 총리

베를린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Momper, Walter 사회민주당 Sulingen(서) 1989~1991

Diepgen, Eberhard Berlin(서) 1991~2001

Wowereit, Klaus 사회민주당 Berlin(서) 2001~

85	� 주정부 재정에서 서독 급여 지불-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민사당 트룬슈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주정

부의 답변(문서번호 143).

86	� 브란덴부르크 주행정부에 근무하는 서독출신 직원-주의회 소속 민사당 피체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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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Stolpe, Manfred 사회민주당 Stettin(동) 1990~2002

Platzeck, Matthias 사회민주당 Potsdam(동) 2002~2013

Woidke, Dietmar 사회민주당 Naundorf bei Frost(동) 201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Gomolka, Alfred 기독교 민주연합 Breslau(동) 1990~1992

Seite, Bernd 기독교 민주연합 Hahnswalde(동) 1992~1998

Ringstorff, Harald 사회민주당 Wittenberg(동) 1998~2008

Sellering, Erwin 사회민주당 Sprockhövel(서) 2008~

작센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Biedenkopf, Kurt 기독교 민주연합 Ludwigshafen(서) 1990~2002

Milbradt, Georg 기독교 민주연합 Eslohe(서) 2002~2008

Tillich, Stanislaw 기독교 민주연합 Neudörfel(동) 2008~

작센-안할트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Giess, Gerd 기독교 민주연합 Stendal(동) 1990~1991

Münch, Werner 기독교 민주연합 Bottropp-Kirchhellen(서) 1991~1993

Bergner, Christoph 기독교 민주연합 Zwickau(동) 1993~1994

Höppner, Reinhard 사회민주당 Haldensleben(동) 1994~2002

Böhmer, Wolfgang 기독교 민주연합 Dürrhennersdorf(동) 2002~2011

Haseloff, Reiner 기독교 민주연합 Bülzig(동) 2001~

튀링겐주

성명 정당 출신 재임기간

Duchǎc, Josef 기독교 민주연합 Bad Schlag(동) 1990~1992

Vogel, Bernhard 기독교 민주연합 Göttingen(서) 1992~2003

Althaus, Dieter 기독교 민주연합 Heiligenstadt(동) 2003~2009

Lieberknecht, Christine 기독교 민주연합 Weimar(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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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전에 “평화적 경쟁”이라 불리는 시기 동안에 양 쪽

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교류를 하여왔고, 그 틀 내에서 도시 간의 자매

결연도 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교류는 1989년 동독이 평화적 혁명, 그리고 

과도정부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통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파트너 관계가 없었다면 과도기의 동독은 그렇게 신

속하게,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협력 지원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을 것

이다. 그러한 협력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신연방주에 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

한 공공 행정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틀 내에서 동독으로 파견된 서독의 전문가들이 신연

방지역의 신속한 행정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들 전문가들의 과

제는 신연방 지역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독의 체계를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전문성이란 결국 서독의 체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독의 모델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연방 지역에 이식하

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는 서독의 구

연방주와 다른 특성을 갖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신연방주의 주 헌법에는 주

민발의나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첨가되었다. 그것은 무

엇보다 평화적 시민혁명을 관철시킨 이 지역 주민들이 특수한 경험이 반영된 

제4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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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신속한 체계구축과 구조조정기가 지난 후에 신

연방주들은 일정한 정도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동

독 과도기에 볼 수 있었던 지역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전문가들은 연방제에 입각한 분권적 행정제도의 구축이 통일독일의 

내적통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독일통일 총서 2

행정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통일독일 행정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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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동독 각료 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제목_ 동독 각료 회의 의장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내용_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

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

드로우는 정당들에게 -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 (이하 CDU), 

독일민주농민당 (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 (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 (이하 NDPD) 

-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

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 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

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독 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사실 동독 사회 전체에서 이루

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

의 민주화를 위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

며 유럽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

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_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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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

		� 10개항프로그램 -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본

담장자 / 기관_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_

1.	�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

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 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

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 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

함시킨다.

7.	�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 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

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1989년 11월 29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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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

		� 루데비히 국장이 자이터스 연방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동독 재정 지원 조치

	 	 	 1989년 12월 13일, 본

담장자 / 기관_ 요하네스 루데비히(Johannes Ludewig) 연방총리실 부장(Ministerialrat des 

Bundeskanzleramtes), 루돌프 자이터스(Rudolf Seiters) 연방총리실 비서실장(Chef des 

Bundeskanzleramtes),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연방경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BMWi)

제목_ 동독 재정 지원 조치

참조_ 자이터스 실장이 차관과 나눈 어제 대담

내용_

●	�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동독의 재정 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

산은 38억 도이치마르크(DM)에 달한다. 이 중 1990년에 투입될 예산은 17억7천7백만 

마르크이다.

●	�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

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

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동독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은 1989년 12월 15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첨부_ 동독과 (서) 베를린 지원 조치 1990년도 연방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까지의 재정계

획안(대략적 산출)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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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

		� 독일통일에 대한 연방회의 결정을 위한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그리고 자알란트 제안

	 	 	 1989년 12월 13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대통령,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그리고 자알란

트 주정부

내용_

이 제안을 발의한 연방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

하기 보다는 두 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

●	 연방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동서독 간의 부의 불균형을 최대한 빨리 완화해야 한다.

●	� 동독의 주민들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주해 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독의 삶의 수

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이를 위해 동독을 위한 대규모 지원프로그람을 도입한다.

●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 연방정부는 국경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주에 도움을 제공한다.

●	 연방-연방주-위원회을 통해 연방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률적 행정적 지원은 실제로 동독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723/89

문서 
번호 5

		 독일정책에 대한 연방회의 의결 - 논의

	 	 	 1989년 12월 2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연방회의는 연방주들이 제출한 세 개의 상이한 제안에 따라 독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 안)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알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B 안)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쎈,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

C 안) 함부르크

이 회의에서 발표된 각 정당 또는 정치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헬무트 콜 수상은 198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10개 조항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독일정책

과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시간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연방제 구조를 만드는 문제도 동독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동독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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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 체신 환경 교통 지역협력 문화 관광 재산

문제와 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제안하였다.

발터 몸퍼 (사민당) 베를린 시장은 “양 쪽에 계약공동체를 구성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40년이 넘는 분단 기간 동안에 형성된 구조를 단숨에 아무런 문제없이 하나로 

통합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 (기민당) 니더작센 주지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방회의에서 합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고 아헨에서 오더강의 프랑크프르트까지 하나의 

통일된 독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제안에 대한 심의는 내독관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출처_ Bundesrat Plenarprotokoll 608

문서 
번호 6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동독 정부, 서독 정부

내용_

●	�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

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ativkommission)를 설

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 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 측은 군비 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

울인다.

●	� 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 친화적으

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C) 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	� 본 협약은 (서) 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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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_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 정치 경제 전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 제도, 노동 및 복지 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

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 공동 위원회의 설립: 경제 관계 강화 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 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 교환 개선 위원회, 환경 보호 위원회, 법제도 위원회, 노동 복지 위원회, 문화 

위원회, 과학 기술 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 사업 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 위원회, 

언론 위원회

●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 위원회 구성

●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국경 위원회

●	� 공동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내 양 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	� (서) 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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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8

		 모드로우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내용_

●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 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 독일 통일은 유럽 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1단계: 국가연방제의 요

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2단계: 공동 조직과 기

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3단계: 단일화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11 를 

둔 연방(Fö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첨부_ 한스 모드로우의 통일 계획에 대한 SED-PDS 당 수뇌부 의장단(Präsidium des Par-

teivorstandes)의 서명서. 1990년 2월 3일자 타게스차이퉁(Die Tageszeitung) 지 발췌

출처_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문서 
번호 9

		 연방 내무부 기록 - 헌법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

	 	 	 1990년 2월 27일

담장자 / 기관_ 연방 내무부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문서 특별판. 뮌헨: 

올덴부르크, 196 번, 879-8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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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0

		 부쎄(Busse) 국장의 비고 - 연방 내무부 실무그룹 “국가구조와 공공질서”

	 	 	 1990년 3월 6일, 본

담장자 / 기관_ 폴커 부쎄(Volker Busse) 국장, 연방총리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문서 특별판. 뮌헨: 

올덴부르크, 207번, 917-918쪽.

문서 
번호 11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 원탁회의 초안

	 	 	 1990년 4월 4일

담장자 / 기관_ 원탁회의

내용_

“원탁회의”는 동독의 새로운 헌법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두 개

의 독일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제안한 헌법의 전문에는 동독의 국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럽의 통합과정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명기되었다. 

그리고 “유럽통합의 진행 과정을 통해 독일 국민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헌법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었다.

제41조 (1항): “독일민주공화국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따르며 연방주들에 의해 구성된 민주

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제41조 (2항): “독일민주공화국의 목표는 두 개의 독일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44조 (1항): “각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법률을 통해 주권을 국가 간에 설치된 

기관, 특히 두 개의 독일 국가가 공동으로 만든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49조 (1항):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관계는 연방정부의 소

관이다.”

(총 136조)

출처_ http://www.documentarchiv.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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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

		� 자이터스(Seiters) 연방총리실 실장에 대한 렌구트(Lehnguth)  

실장의 제안 - 전독 총선거

	 	 	 1990년 5월 17일, 본

담장자 / 기관_ 게롤트 렌구트(Gerold Lehnguth) 실장, 루돌프 자이터스(Rudolf Seiters) 특임

장관 연방총리실 실장.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문서 특별판(Son-

deredition). 뮌헨: 올덴부르크, 282번, 1132-1134쪽.

문서 
번호 13

		� 자이터스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렌구트 국장의 보고서  

- 헌법 개정에 관한 고려

	 	 	 1990년 6월 12일, 본

담장자 / 기관_ 게롤트 렌구트(Gerold Lehnguth) 실장(Regierungsdirektor), 루돌프 자이터

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제목_ 동독 편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관한 고려

참조_ 1990년 6월 11일에 진행된 연방 내무부(BMI), 연방 법무부(BMJ), 연방 재무부(BMF), 

연방 총리실 간의 회의

내용_

●	� 회의에서 나타난 각 부처의 입장: 연방 내무부(BMI)는 양 측 모두가 폭넓게 수용한 

동독과의(제2차) 국가 조약을 선호한다. 연방 법무부(BMJ)는 헌법이 편입에 좌우되는 

조약 체결을 통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인도 법률(Überleitungsgesetz)를 선

호한다. 연방 재무부(BMF)는 국가 조약을 통한 해결책이 헌법에 관한 원치 않은 논란

을 상당수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BMJ)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 기본법 전문(Präambel, 前文)과 제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

으나, 기본법 제23조는 대안 없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법 제29조(서독 연방 지역

의 재편성)에 관해서는 각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법의 재정 헌법(Finanz-

verfassung)과 국방 헌법(Wehrverfassung)을 동독에서 발효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	� 기본법 제116항(국적): 법 개정 협상이 가능할 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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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처별 일정: 12월의 전 독일 의회 선거 일정을 감안해, 국가 조약은 9월 말에 체결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정과 내각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편입 협상과 인도 법률 입법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10, S. 1208-1209.

문서 
번호 14

		“독일통일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

	 	 	 1990년 6월 25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수상, 연방내무부장관, 연방재무부장관

내용_

독일통일기금은 연방의 특별재산이었다. 그것은 통일 이후 독일정부가 5개의 신연방주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중의 하나

였다.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신연방주들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재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유한 연방주와 가난한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체계에 통합되지 않는 대신에 독

일통일기금을 통해 재정을 제공받았다. 이 법을 통해 통일기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규정

되었다. 이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경제 화폐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조약에 따라 신연방주를 지원하

기 위해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통일기금을 설치한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다.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재원은 총 1607억5백만 마르크이며, 그것은 매년 분할되어 지급한다.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재정의 총 규모는 채무승인과 세수, 특히 수입관세를 통해 보장된

다. 이 기금을 위해 연방과 서독의 구연방주들이 부담할 금액의 배분은 재정균형배분을 

통해 규정된다. 연방주의 참여분은 게마인데재정개혁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정해진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의 구속력을 책임진다.

(이 법은 그 외에 재정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0 II S. 518,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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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에 관련 제 1 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 차관(Parlamen-

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

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

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

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바이에른(Bayern) 주, 함부르크(Hamburg) 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ttemberg) 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베를린(Berlin)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_

●	� 동독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통일과 1990년 12월 제1차 전 독일 의회를 원한다. 편

입의 전제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할 조약은 제2차 국가 조약이 아닌, “통일조약(Eini-

gungsvertrag)”이다. 동독 측의 의견에 따라 편입은 전 독일 선거 이후에 발효토록 한

다(세 가지 이유).

●	� 서독 정부는 “통일조약”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기본법 제23조는 동독 측의 일방적인 

편입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서독 정부가 조약의 초안을 구상하기보다는 동독 측에 

주제 선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통일조약은 양 측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2/3 찬성을 받

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	�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 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고자 한다. 동독 측

은 수도의 문제를 “통일조약” 상으로 규정하기를 원하며,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다섯 가지 이유).

●	� 서독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서독 

국가(Deutschlandlied)”를 유지하고자 한다. 동독 측은 “연방독일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이라는 국호와 가사 내용 상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절

로, 서독 국가의 3절을 2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 동독 측은 신탁 관리청(Treuhandstelle)의 수익을 오직 동독에만 전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

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 동독 측은 국가적 목표 규정(Staatszielbestimmung)과 사회 보장법이 소송 불가능한 

개인 권리임을 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언급하였다.

●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일정에 합의 하였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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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

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

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 

(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

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 위원회

내용_

●	�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가입에 관한 원칙적 문제: 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 5개 주의 서독 편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운명

●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 신탁관리청

●	� 유럽 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 상호경제원조(이하 RGW) 자문 위원회와 소련, 기타 RGW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 형

성을 위한 법적 규정

●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 정부 헌법과 주 정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 동독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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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 - 자알란트의 경험과 신연방주의 경우 비교

	 	 	 1990년 7월 20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의회, 사민당의 메르텐스 의원, 연방내무부의 카스텐스 차관

내용_

사민당의 메르텐스 의원은 연방정부에 대해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방주들을 통합하는 문

제를 1950년대에 프랑스령이었던 자알란트를 독일로 통합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

행할 수 없는지 질문하였다.

서독과 프랑스의 경계지역인 자알란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령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자알란트

는 1957년 1월 1일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가입하였지만 그 후 

1959년 7월 5일까지 과도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제정체계에 통

합된 채 남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알란트는 독일의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체계에서 제

외되었고 세금과 부담배분 그리고 연방으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경험이 있다.

메르텐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내무부의 카스텐스 차관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화폐, 경제 사회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통일조약

을 통해 통일된 하나의 경제 조세지역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지 구 동독

지역의 신연방주들과 서독의 구연방주들의 경제 재정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1995년부터 

신연방주들을 재정균형배분체계에 통합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때까지는 독일통

일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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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에서 주 차원의 행정단위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조항 - 주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담장자 / 기관_ 제 10기 인민회의

내용_

동독의 인민회의가 주 단위의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법률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의 특

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지역적 구성

	� 제1조. 1990년 10월 14일자로 동독에 5개의 주가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

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 도입된다.

●	� 기본 규정

	 제3조. 지역 기초단체에서의 행정자치권

●	� 공화국과 주의 입법권

●	� 행정권의 과도기 규정

●	� 공확국과 주의 재정권

●	� 재산상속문제

	� 제21조. 독일민주공화국에 주 단위의 행정기구가 도입되므로써 광역단체인 베치르크 

소유의 재산은 해당 주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	� 인력과 기관의 인수 인계문제

●	� 과도기 규정과 최종규정

●	� 보충조항

●	� 독일민주공화국 주의 기초단체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8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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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T/F 의 문건 - 통일조약(안)

	 	 	 1990년 7월 30일, 본

담장자 / 기관_ 연방 내무부 독일 통일 실무단(Arbeitsstab Deutsche Einheit im Bundes-

ministerium im Innern)

제목_ 통일조약의 협상을 위한 부처간 의견조정을 통해 제안된 문장의 규합

내용_

●	� 전문에는 평화와 자유,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 국가의 건설 및 국경 불가침을 강조

한다. 서독측의 제안문에 4대 승전연합국에 관해 언급한다.

●	� 제1장: 기본 토대 (베를린을 포함한 신설 주)

●	� 제2장: 법 조정 (기본법 개정, 동독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과 국경 수비대

(Grenztruppe) 관계자들의 원칙적 활용 가능성, 서독 연방법 및 기타 법률의 적용 및 

동독 법 규정의 무효화)

●	� 제4장: 조약 및 협정에 관한 문제 (여기에는 재산문제와 동서독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 제5장: 공공 행정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개발을 위해 과도기에 동부 재건부 설치, 행

정기관 및 공공 업무의 법적 관계의 이행, 공무원법 도입)

●	� 제6장: 재정 (세수(稅收), 재정 균형, 동독의 행정 자산과 재정 자산, 부채, 사회복지, 

신탁 자산, 유럽공동체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무구조조정, 동독 국영철도(Deutsche 

Reichsbahn) 문제, 기타 시설물의 건축)

●	� 제8장: 안보정책과 군사력 (군비 감축 및 입증)

●	� 제9장: 국제관계에 대한 규정 (대사관을 포함하여 외국에 주재한 동독의 외교공관, 외

교적 평등원칙, 유럽공동체와의 관계, 상호경제원조(RGW) 자문 위원회, 소련 및 개발

도상국과의 관계)

●	� 제10장: 문화, 교육, 과학

●	� 제11장: 조약의 법적 절차와 발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74, S. 142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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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통일에 관한 동독과 서독 간의 조약(통일조약) 

- 발췌: 연방주, 행정체계구축과 공공직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31일

담장자 / 기관_ 동독, 서독

내용_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을 문서화한 통일조약이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되

었다. 이 조약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과 함께 연방주의 지위, 행정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공 업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공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1조 (1항):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튜링겐주

는 연방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된다. 이들 연방주의 구조와 경계는 1990년 7월 

22일에 발효된 “주도입법”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른다.

제4조 (3항): 각 주는 (연방회의에서) 최소한 3개의 의석을 갖는다. 주민수가 200만 명이 넘

는 주는 4개의 의석을, 600만명이 넘는 주는 5개, 그리고 주민수가 700만명이 넘는 주는 6

개의 의석을 갖는다.

제5조: (통일이 실현된 후) 2년 내에 헌법문제, 특히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제7조 (2항): 가입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은 독일 기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방과 연

방주 그리고 기초단체 사이에 분배된다.

제7조 (3항): 가입지역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세의 경우 규정된 배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제7조 (5항): 신연방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재원은 “독일통일기금”을 통해서 제공된다.

제13조 (1항과 2항): 신연방지역에 소재한 행정관청과 기타 공공행정 또는 사법업무를 담

당하는 기관은 그 지역의 주정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의 규정

에 따라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해 온 기관은 해당 연방관청에 소속된다. 이러

한 원칙에 따라 기관의 해체 또는 이전이 결정된다.

제15조 (1항):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날부터 주총리가 선출될 때

까지는 신연방주의 주대표와 광역단체 베치르크를 대표하는 정부전권위임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담당한다.

제15조 (2항): 서독의 연방주와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지

원을 제공한다.

제21조 (1항과 2항): 동독정부의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198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연방주와 기초단체에서 관할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

었던 재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따라 연방주와 기초단체에 귀속된다. 그 외의 경

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행정기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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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항): 농업과 임업분야의 재산과 토지를 포함한 공공금융재산 중에 신탁법에 따

라 기초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것은 연방정부의 신탁관리를 받게 된다. 이 재산은 연방정부

와 신연방주 간에 분배된다. 연방주들은 이것을 다시 기초단체에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부록 I (예산과 재정: “독일통일기금” 도입에 관한 법,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에 관한 

법, 게마인데재정개혁법, 세금배분법 등의 규정)

부록 I (공공 업무): 연방공무원법, 공무원급여법, 연방급여법 등에 관한 규정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인의 법적 지위 1 (1항과 2항): 공공행정기관의 고용관계는 존

속된다. 그 외의 고용관계는 1990년 10월 3일자로 일단 정지된다(대기수당 70% 지급). 이

들을 위해 재연수와 직업교육조치가 제공된다. 이들의 경우 6개월 이내 다른 행정 분야에

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용관계가 소멸된다.

출처_ Rechtsportal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문서 
번호 21

		�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본 논쟁 (발췌) :  

독일 연방의회 - 제12차 임기 - 제34차 회의

	 	 	 1991년 6월 20일 - 개회 시각: 오전 10시, 본

내용_

본 찬성 논거

●	�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와 평화의 한 부분이 본과 연관을 맺고 있다. 본은 

독일의 이웃 국가들(중/동 유럽 포함)과의 평화를 상징한다. 연방 수도 본은 더 이상 

임시 수도가 아니다. 본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징하지만, 베를린은 그렇지 않다. 과거 

권위적이며 전제적인 국가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역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	� 수도로서의 베를린의 흡입 효과는 신연방주 지역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이미 5만 2천

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베를린에 상주해 있다. 특히나 신연방주 지역의 주민들은 새

로운 중앙 집권제를 원치 않는다. 신연방주의 추가적인 재건은 수도 베를린 없이도 이

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	� 수도에 관한 19세기적 사고는 연방 독일과 연방 유럽에 적절치 못하다. 대부분의 연방

국가들은 수도로 가장 큰 도시를 정하지 않았다(예: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도쿄와 마

드리드에서도 수도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

●	� 본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베를린은 새로운 문제들을 떠안게 될 것이다(주택, 지

역개발계획, 인프라).

●	�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다른 곳, 

특히 신연방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엄청난 노력과 관심,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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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들어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지가 고

민되지 않고 있다.

●	� 베를린의 여러 시장들은 베를린이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	� 통일조약은 베를린이 무조건 정부의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베를린 찬성 논거

●	� 신빙성: 독일연방공화국은 지난 40년 간 베를린을 수도로 삼아 왔다. 본은 늘 스스로

를 베를린의 대리로 묘사해 왔다. 1949년에 프랑크푸르트는 수도가 되지 않았다. 본이 

임시 수도였기 때문이다.

●	� 정당성: 재정과 경제, 무역, 학문, 기술의 중심은 모두 서독에 있다. 170개의 연방 기관 

중 70개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 위치해 있다. 수도 이

전은 베를린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안겨 줄 것이다. 동시에 본에 남고, 

베를린으로 옮겨 가는 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본에서 의식적으로 

선동되고 있는 걱정들은 근거 없는 내용들이다.

●	� 연방주의: 16개 주 중 12개 주가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찬성했다.

●	� 재정 문제: 대 베를린 투자는 대 신연방주 투자를 의미한다. 본에서도 투자는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1949년 프랑크푸르트보다 본을 수도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판단은 착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반대

하는 사람은, 비용 문제로 독일 통일에 반대했어야만 할 것이다.

●	� 연대성: 베를린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 베를린은 독일에서 통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도시이다. 본보다 베를린에서 

정치인들은 국민과 사회적 문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연방 수도의 문제는 

편리를 이유로 본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	� 독일 역사의 어둡고, 가장 어두운 부분은 베를린에서만 쓰여 지지 않았다.

●	� 베를린은 군사주의와 독재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베를린은 1944년 히틀러에 대항한 

전복 시도와 “제3제국”의 연합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1948/49년의 베를린 봉쇄가 극

복되고, 1953년 스탈린주의에 대항한 봉기가 일어나고, 1989/90년 변혁기의 가장 중요

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	�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유럽을 등지는 행위가 아니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중/동 유럽을 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베를린은 앞으로 유럽의 심장이 될 것이다.

●	�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수도로서 베를린은 너무 커서 기능하지 못하는 대도시가 

아니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베를린이라는 수도와 관계없이 존속해 왔다. 베를린은 파

리나 프랑스와 비교할 수도 없다. 수도로서의 베를린은 다른 독일 도시들의 문화적 정

체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 독일을 지배하는 프로이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 시작 시각: 오후 8시 50분

의장 리타 쥐쓰무트(Rita Süssmuth) 박사: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기다리기 힘드시겠지만, 



255

통
일

독
일

 행
정

분
야

 
통

합
 관

련
 정

책
문

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양해 바

랍니다. 곧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긴장 되는 순간입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출된 표 660 중 유효표 659. 연방국가 

방안 제의 - 인쇄물 12/814 - 본-제의 찬성표 320, 독일 통일 완결 - 인쇄물 12/815-, 베를

린-제의 찬성표 337, 기권표 2.

최종 결과. 제출된 표: 660, 연방국가 방안 제의, 본-제의 - 인쇄물 12/814: 320

[이어 본 제의에 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이 발표된다.]

최종 결과. 제출된 표: 660; 독일 통일 완결 - 베를린-제의 - 인쇄물 12/815: 338

[이어 베를린 제의에 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이 발표된다.]

(원내교섭단체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를린 시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합니

다. 오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 논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몇 주간 결정의 날인 오늘을 위해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종료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축제를 벌입시다!

(회의 종료 시각: 오후 9시 49분)

문서 
번호 22

		 수도 조약

	 	 	 1992년 8월 25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 정부

내용_

연방 정부와 베를린 시 정부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	� 제1조 (조약 당사자 간의 협력). 수도 베를린의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하고 신뢰 

깊은 협력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협력에는 베를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구

가 참작되어야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수도 기능 지역의 발전과 헌법 기관과 관청의 위

치 선정, 주택 공급, 외교 공관, 인프라, 문화 교육 시설, 상호 간의 부동산 제공이다.

●	� 제2조 (공동위원회). 협력 조정을 위해 위원과 상임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

립한다. 결정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 회의는 실무단,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 실무단에 

의해 준비된다.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를 수 있

다. 공동위원회는 업무 규정과 사무소를 갖는다.

●	� 제3조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규정

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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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23

		� 독일 통일의 실현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상속채무 처리, 장기적인 신연방주

의 부흥 보장, 연방국가적 재정배분체계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공공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연방 안정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법 - FKPG)

	 	 	 1993년 6월 23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재무부장관

내용_

이 법률은 통일 직후 1994년까지 신연방주들이 독일 연방제의 정상적인 재정균형배분체계

에서 제외되므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단 하나의 조항으로만 이루어

졌다.

제1장은 지출의 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 장의 전문은 문서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제2장은 조세조치와 관련된 법개정을 포함한다(이 장의 전문은 문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3장은 연방국가의 재정균형배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전문의 일부).

이 법률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거래세의 변경을 통한 연방과 연방주 간의 수직적인 세금분할구조 개혁: 기존의 분

할체계에서는 연방주가 거래세의 37%를 받았다. 이것을 44%로 증가시키고, 연방이 

받았던 비율을 63%에서 56%로 줄인다.

	 b) ‌�연방주 간의 수평적인 세금분할: 독일의 기본법은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거둔 지역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세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와 달리 각 연방주 간의 

상이한 경제력을 고려한다. 기존의 규정은 신연방주에도 적용된다. 그에 따르면 거래세 

수입의 25%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연방주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이

런 주가 주민 1인당 평균적 세수가 전체 평균의 92%에 달할 때까지 제공된다. 나머지 

75%는 각 주의 주민수에 따라서 각 주에 배분된다.

	 c)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을 통해 모든 연방주들이 적어도 연방평균 재정력의 95%에 달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d) ‌�보충액지급: 기본법 제107조 II장 3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메우기 위해 자체적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I 1993 S. 9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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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24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본

담장자 / 기관_ 독일 연방 의회, 연방 수도 베를린, 연방 시 본, 연방 정부

내용_

●	� 연방 수도 베를린과 연방 시 본 간의 장기적이며 공정한 업무 분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능의 핵심 분야는 베를린에 소재한다. 본에는 

다음의 정책 분야가 소재 한다 - 교육, 학문, 문화, 연구, 기술, 통신, 환경, 건강, 식품, 

농업, 산림, 개발 정책, 국방.

●	�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직원들과 본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

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문, 문화, 개발 정책, 경제 분야)

●	� 모든 연방 부처들은 베를린과 본 모두에 소재지를 둔다. 연방 부처들의 직원들은 대

부분 본에 남아야 한다.

●	� 연방과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는 연방 수도 베를린의 제 기능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	� 다수의 연방 기관들은 본으로 이전한다. 여러 재단, 연구소, 협회들 역시도 본으로 이

전될 예정이다.

문서 
번호 25

		 본 지역을 위한 보상 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 6월 29일, 본

담장자 / 기관_ 독일 연방 공화국/연방내무부(연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

츠 주, 본 지역(본 연방 시, 라인-직 군(Rhein-Sieg-Kreis), 아르바일러 군(Kreis Ahrweiler)

내용_

●	� 의회 및 정부 소재지 상실로 인한 결과를 위해 본 지역에는 보상이 계획되어 있다. 특

히 학문, 문화, 개발 정책, 경제 분야에 대한 보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별 

조치들이 10년 간 완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	� 연방 정부는 2004년까지 28억1천만 마르크를 제공한다. (보상 계획 - 20억 마르크, 교

통 부문 5억 마르크, 토지 보상 1억 마르크, 긴급 지원금 2억1천만 마르크)

●	� 보상 조치로서 여러 연구소와 전문대학이 설립될 계획이다. 제조업과 산업 분야를 위

한 토지 취득과 제조업 및 테크노파크의 계획과 건설이 지원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쾰른/본 공항에는 고속열차가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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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의 위원(연방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 라인란트-팔츠 1, 본 시 3, 라인-직군 

2, 아르바일러 군 1)으로 구성된 협력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결정은 합의를 통해 내

려진다. 회의 준비를 위해 실무단,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다. 위원회는 

업무 규정 세우고 사무소를 운영한다.

문서 
번호 26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년 6월 29일, 본

담장자 / 기관_ 대학 강사 회의, 독일 민족 학문 재단, 독일 연구 협회, 독일 학문 교류처, 알렉

산더 폰 훔볼트 재단, 본 국제 학교, 재건은행, 독일 유스호스텔협회, 독일 철도청, UN

내용_

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래의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는 발췌본이

다. 평가. 바덴-바덴 노모스(Baden-Baden Nomos)

1.	� 학문과 교육. 엘리트 연구 센터와 3개 전문대학 설립. 대학 강사회의, 독일 민족 학문재

단, 독일 연구 협회, 독일 학문 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본 국제 학교의 신설 

및 확대.

2.	 문화. 박물관, 대학, 재단의 신설, 전환, 확대

3.	� 본 지역의 경제 구조 전환. 본/라인-직/아르바일러 지원 협회. 24개 제조업 지역(주도 본

에 2개, 노이비트(Neuwied) 군에 3개, 아르바일러 군에 7개, 라인-직 군에 12개) 조성. 5

개 테크노 센터 조성. 재건은행그룹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지원(450개 개별 승인)

4.	 관광업. 2개 관광 협회 설립. 관광객 센터, 유스호스텔, 고속 철도 건설.

5.	� 국제기관. 3개 UN 국제기관, 본 국제 컨벤션 센터, MBA 학위를 위한 네덜란드 경영대

학원,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유치.

6.	� 토지 이전. 6개 토지. 연방 의회가 자리했던 토지는 기존 건물을 포함해 국제 콩그레스 

센터를 위해 무상 제공되었다.

7.	 고속 열차 연결. 쾰른/본 공항 연결.

8.	 본 국제 콩그레스 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비. 향후 10년을 위한 자금.

9.	 210개의 추가 조치. 심사 보고서, 분석, 마케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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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27

		 수도 재정 지원 조약

	 	 	 1994년 6월 30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이하 지방 정부)

내용_

●	�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독일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의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를 위해 긴밀하고 신뢰 깊게 

협력한다.

●	�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프라와 문화, 특수 부담을 위해 

13억 마르크를 지원한다. 지원 예산의 사용처에 관한 내역은 연방 회계 감사원이 감사

한다.

●	� 연방 정부는 10억 마르크를 투입해 교통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지하철, 도심 터널) 

이러한 조치는 2002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추가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6천

만 마르크를 문화 분야에, 특수 부담 부문에는 6천만 마르크를 일괄 지원한다.

●	� 문화 분야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참여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 감사국이 설치될 계획이다. 감사국 결정은 협의를 통해 내려진다. 감사국은 활동 규

정을 수립하고 사무소를 운영한다.

문서 
번호 28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2001년 7월 7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

를린 시장 및 베를린 내무 및 스포츠 의원(이하 지방 정부)

내용_

1994년 6월 30일에 체결된 수도 재정 지원 조약과 연계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연계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효력 만료에 대한 양 측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조약은 매년 일 년 씩 자동 연장된다.

●	� 연방 정부는 조약 기간 동안 문화 시설과 행사를 위해 1억 마르크(5,100만 유로)를 지

원한다. 국가적 상징성을 띈 베를린의 시설을 위해 연방 정부는 매년 8천만 마르크

(4,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방은 단독으로 매년 3,600만 마르크(1,850만 유

로)를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르틴-그로피우

스-바우(Martin-Gropius-Bau)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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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태인 박물관 재단과 세계 문화의 집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	� 연방 정부는 베를린 축제 극장과 세계 문화의 집의 지방 정부 지분을 양도 받는다. 연

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감독 자문 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한다.

●	� 연방 정부는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의 건설 투자에 4,400만 마르크(2,200만 유로)를 

통해 참여한다.

●	� 수도 문화 기금은 매년 2천만 유로를 지급받는다. 연방 회계 감사국은 이에 대한 감

사권을 부여 받는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는 기금 사용처를 

합의 하에 결정한다.

문서 
번호 29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에 관한 법 (재정균형배분법-FAG)

	 	 	 2001년 12월 20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주

내용_

재정균형배분법(Finanzausgleichsgesetz)은 연방과 연방주, 그리고 연방주 간의 세금 수입

을 재분배하는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특히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에 제

공하는 지원금)에 대해 규정한다.

이 법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과 연방주 간에 거래세의 분할 문제 그리고 각 

주의 배분문제가 정해졌다.

상업세는 연방주가 거둘수 있게 되었다.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을 위해 조사되는 세금수입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업세,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된다.

기초단체의 세금수입은 거래세와 소득세 중에서 기초단체분, 토지세와 상업세의 일부이다.

균형배분을 측정하는 기준은 각 연방주의 주민수를 따른다.

베를린을 포함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등

의 신연방주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특히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미비한 

지자체 재정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방정부로부터 총 약 1,150

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2005년 105억 유로, 2019년 28억 유로까지).

나아가 이들 신연방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I 2001, S.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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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0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

	 	 	 2002년 7월 3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

설부(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 정부(이하 지방 정부), 유네스코, 연방 시 본

내용_

●	� 1994~2000년 수도 조약에 따른 지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베를린 지방 정부는 수

도문화지원을 위해 4억2,800만 마르크를 지원 받는다. 이러한 일괄 재정 지원 시스템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밖에 보호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지원금은 베를린 지방 정부를 통

해 연방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지방 예산 충당을 위해 사용된다.

●	� 1998년 정부 교체. 새로운 연방 정부는 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부를 개설했다. 문

화국가장관은 연방 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로부터 수도문화기금을 위한 권한

을 이양 받는다. 연방 대표는 베를린 시 정부에 투명성과 해명,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의 일괄 지원 시스템을 종료한다. 연방 의회에는 문화 언론 위원회가 설치된다.

●	� 2001~2004년 수도문화조약. 연방 정부는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축제극

장, 세계 문화의 집, 마르틴-그로피우스-바우의 단독 지원 기관이 되어, 상임 대표직을 

맡게 된다. 이로서 연방 정부의 의견은 더 이상 다수결로 거부될 수 없었으며, 지원 기

관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졌다.

●	� 수도문화기금. 본 기금의 연간 재정은 1,020만 유로이다. 그 동안 해당 기금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공연, 사진 전시회, 문학 행사 등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	�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 연방 정부는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를린 박

물관 성의 보수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	�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프로그램. 2001년부터 베를린은 1999년에 시작된 본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1억3천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베를

린에서는 콘서트 하우스를 비롯해 기타 행사장과 시립도서관 등이 개보수 되었으며, 

음악 앙상블과 성, 정원들이 지원되었다.

●	� 연방 시 본의 문화 지원. 1999년부터 연방 정부는 오페라와 연극, 오케스트라, 시립미

술관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 분야를 위해 본 시의 보조금을 70%까지 부담하고 있다. 

2001년 본은 문화 분야를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3천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2002년부

터 2010년까지 본은 추가로 총 4,450만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2004년까지 

4,500만 유로에 달하는 문화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262

독
일

통
일

 총
서

 2 _ 행
정
분
야

문서 
번호 31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년 12월 9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베

를린 시 학문, 연구, 문화 행정부(이하 지방 정부)

내용_

●	� 연방정부는 2001년에 시작된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 

책임회사, 마르틴-그로피우스-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 연방정부는 베를린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을 재정 지

원한다.

●	� 연방정부는 2004년부터 함부르크 역 박물관과 미술 아카데미, 독일 시네마테크 재단

을 위해 2,220만 유로를 지원한다.

●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문화 정책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문서 
번호 32

		�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

	 	 	 2007년 11월 30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연방 재정부, 문화 언론 부문 연방정부 대표(이하 연방정부), 

베를린 주/베를린 시장, 베를린 내무, 스포츠 행정부(이하 지방정부)

내용_

●	� 연방정부는 2001년에 시작되고, 2004년에 연장된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재단, 베를린 

연방문화행사 유한책임회사(현 베를린 축제극장, 세계 문화의 집), 마르틴-그로피우스-

바우의 지원을 지속한다.

●	� 연방정부는 2004년에 협정을 맺은 대로 프로이센 문화재 재단의 건설 투자를 베를린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재정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	� 연방정부는 운터덴린덴 국립 오페라 보수를 위해 2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며, 지방정부

는 2008년부터 매년 4,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	� 2004년부터 연방정부는 미술 아카데미의 지원을 넘겨받아, 2006년부터 미술 아카데미

는 연방정부 직속 기관이 되었다.

●	� 연방정부는 치안 조치를 위해 매년 6천만 유로를 지원한다.

●	� 지하철 U5 확장에 대한 지원은 존속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0년 전까지 완공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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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3

		“통일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회의”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

행물. München: Oldenburg, S. 205-209.

문서 
번호 34

		“통일조약에 대한 제2차 협상”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문서 특별판(Son-

deredition). 뮌헨: 올덴부르크, 209-214쪽.

문서 
번호 35

		“통일조약 체결 이전의 가입 선언”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문서 특별판(Son-

deredition). 뮌헨: 올덴부르크, 214-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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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6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

내용_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대리인: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장관

- 이하 “연방 정부”-

베를린 주,

대리인: 베를린 시장

- 이하 “지방 정부”-

는 1994년 6월 30일 체결된 독일연방정부와 베를린 주 간의 조약, 일명 수도 재정 지원 조

약 ‘94에 대한 회의록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계 조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수도 관련 치안 조치의 일괄 보상을 위해 매년 7,500만 마르크

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치안 분야 특별 부담이 보상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

106조, 8항)

제2조

기타 수도 관련 조치들은 연방 정부를 통한 특별 임명과 보상을 필요로 한다. 그밖의 내

용은 연방 정부와 베를린 지방 정부 간의 “연방 수도의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에 명

시되어 있다.

제3조

연 예산은 매년 6월 30일에 지급된다.

제4조

제1조에 명시된 연방 정부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예산 계획에 평가된 지

출 규모에 맞춰 연 예산을 지급한다.

제5조

본 조약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되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1년 3월 29일, 베를린 	 2001년 3월 29일, 베를린

독일연방정부 	 베를린 지방 정부

헨너 비틀링(Henner Wittling) 	 폴커 케네(Volker Käne)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장관 	 베를린 시장



문서 요약
2. 행정구조의 통일(문서번호 3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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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7

		 동독 인민회의 토론 -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

	 	 	 1990년 5월 10일

담장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내용_

동독의 장관회의는 동독 인민회의에서 토론될 기초단체법안을 제출하였다.

장관회의는 이 법의 도입이 “권력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하였다.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으로의 이행은 “이미 시작된 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나아가 “기초단

체법을 통해 두 개 독일 국가의 통일 과정이 더욱 진척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법안은 반

대표 없이 한 표의 기권만으로 통과되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6. Ta-

gung

문서 
번호 38

		� 구동독의 기초자치단체(Gemeinde) 및 광역자치단체(Landkreis) 

자치행정에 관한 법(Kommunalverfassung, 지자체법)

	 	 	 1990년 5월 17일

담장자 / 기관_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인민회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내용_

●	� 국가 통일 이전에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완벽하고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기관을 만

들기 위해, 구동독의 마지막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덕택으로 “지

방 기본법(Kommunalverfassung)”이 5월에 통과되었다.

●	� 상기 법은 주민공동체, 자치행정, 남녀평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이 국민투표를 가

능하게 한다. 공동체의 중요 사안과 관련하여 주민발의, 주민결정, 주민의 의지 뿐 아

니라 주민에 의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넘어 어떤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

●	� 법의 1장은 기초자치단체 규정, 2장은 광역자치단체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행정체제 

구성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	� 자치행정 강화, 성과 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추천된다.

●	� 본 법에는 기관중복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률공포 관보(1990. 5. 25), Gesetzblatt der Deutschen De-

mokratischen Republik, Berlin 25, Mai 1990, Teil I, Nr. 28, pp. 2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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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9

		 통일톡일에서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위한 연방주들의 기본입장

	 	 	 1990년 7월 5일

담장자 / 기관_ 주총리회의, 주총리회의 의장 요하네스 라우

내용_

서독의 연방주들을 대표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가 헬무트 

콜 연방정부 수상에게 “통일 독일에서의 연방국가 질서를 위한 연방주들의 기본입장”을 전

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주들은 헌법에 규정된 지위에 따라 독일 통일과정에서 연방과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과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통일된 독일은 더욱 강력하게 연방제적인 성격을 갖는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

해서 연방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통일 독일의 국가명칭에 연방국가 원칙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만 한다.

2)	� 통일된 독일의 연방과 연방주 간 재정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

다. 1994/95년까지는 동독지역의 연방주들이 연방국가의 재정균형배분체계에 참여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

3)	 입법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 기본법(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외교관계에 관한 기본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한다.

5)	� 서독 연방주들의 절대적인 다수는 동독지역에 도입된 5개의 주들을 고려하여 연방회의

의 적절한 의석배분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출처_ Hanns Jürgen Küsters.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2 und 342A

문서 
번호 40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1990년 7월 6일

담장자 / 기관_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내용_

●	� 동독에는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후 지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무엇이 기

초자치단체의 소유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소유인지, 혹은 개인소유인지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소유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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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측면에서 법에는 공공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시, 광역자치단

체 기관에 인민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공공교육기관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	� 법은 특별히, 어떤 재산이 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 토지,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구

분되었다. 그들은 교통기관, 전기, 수도와 같은 기초기관, 극장, 박물관, 병원 등과 같

은 지방기업, 지방기관의 소유주가 되었다. (§6)

●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이전절차는 명문화되었고 시장과 주 의회의 이의제기가 고려된다. 

(§8)

●	� 지방재산의 종류와 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는데 즉,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익목

적의 이용, 효과적인 공공 영향, 재정관리 등이 보장되었고 공공 목적이 강조되었다. (§5)

●	� 법은 민간회사, 민간인, 그들의 유족이 공공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출처_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률공포 관보(1990. 7. 20), Gesetzblatt der Deutschen De-

mokratischen Republik, Berlin, den 20, Juli 1990, Teil I, Nr. 42, pp. 660-661.

문서 
번호 41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

			�   수정: 1990년 9월 13일자 헌법(GBI. I S. 1567), 1990년 8월 31일자 통일조

약(BGBl. II S. 889), 부속서 II, 제2장. A권, 제2절

	 	 	 1990년 7월 22일, Berlin

담장자 / 기관_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내용_

●	� 동독은 중앙집중적 단일국가였다. 동독에는 전통적인 행정단위 체제로 구, 광역군, 시

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연방공화국(서독)의 연방주의 체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는

데 과거의 전통적인 단위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 1990년 10월 14일 구동독이 서독편입지역이 되면서 5개 주제도가 도입되었다: 메클렌

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시군의 행정영역교체 

등을 통해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시가 신설되었다. 주 경제의 

변경을 위해 해당 주 사이에 국가조약이 필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

설문조사 실시, 기초자치단체대표자회의/시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초반에 

만들어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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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은 주로서의 권한을 받았다. 이는 동-서 베를린의 통합을 가져왔다. (§1, 2 절)

●	� 상기 법은 공화국, 주,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의 책임소재를 규정했다. (§8, §9). 연방과 

주의 재정주권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 (§19)

●	� 구동독에서 활용되던 지역단위로서 구(Bezirke)의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였던 주

(Land) 단위로 이전되었다. (§21). 그러나 국가 신탁관리청에서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은 연방 입법권한의 대상이었다. (§11)

출처_ 1990 I 독일민주공화국 법령간행물, S. 955.

문서 
번호 42

		 3개 구역(Bezirke)의 정부대리자에 의해 수정된 주 기본법 초안

	 	 	 1990년 9월

담장자 / 기관_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그리고 포츠담 구역의 정부대리자들

내용_

독일의 연방주로서 브란덴부르크주는 하나의 새로운 주기본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본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과 다른 연방주의 주기본법 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라는 기본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

년 4월 첫 번째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새로운 기본법 초안에는 현재의 발전상황과 앞으로

의 필요성이 다뤄졌다. 또한, 환경과 자연 보호 문제도 고려되었다.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

유 보장에 대한 견제(Gegengewicht)를 위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생각이 유지되어 더욱 강

조되었다. 또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주거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소송 가능한 요구(Anspruch)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임대법(das Miet-

recht)과 노동 및 사회법(ein Arbeits-und Sozialrecht)을 발전시킬 국가적 의무 차원에서

의 권리를 의미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401번 22897호(Rep. 401 Nr. 22897 in B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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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43

		 베를린 행정 통합을 위한 기본틀

	 	 	 1990년 9월 14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에리히 페촐트(Erich Pätzold) 서베를린 시장(Senator), 토마스 크뤼거 

(Thomas Krüger) 동베를린 시장(Stadtrat)

내용_

●	� 결론: 지휘자의 지위에 동베를린 경찰 출신은 별로 없다.

	� 1990년 9월 18일 회의에서의 결의안에 관한 서베를린 시청의 제출안 1425/90, 동베를

린 시청의 제출안 NN/90

●	� 수도 베를린은 역량을 갖춘, 친시민적이며 예산에 맞는 단일 행정을 필요로 한다. 동

독-행정은 해체되어야 하며, 기존 행정 직원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를

린은 신연방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 체계적이지는 않아도 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990년 9월 25일까지 구(Stadtbezirke)에 관한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	� 1990년 10월 2일까지 동베를린 시청의 하급 기관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다.

●	� 동베를린 시청의 행정과 관련된 규정은 1990년 9월 3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 1990년 10월 3일에서야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진

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1990년 10월 30일 이전까지 내려질 수 없을 것이다. 

한 기관이 연방정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

하기 위해 이를 정리하는 관청(Clearing-Stelle)이 설치될 계획이다.

●	� 1990년 10월 2일까지 사법 관청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경찰과 소방서, 주

정부 거주지 등록청(Landeseinwohneramt)에 관한 제안서는 1990년 9월 25일까지 제

출되어야 한다.

●	� 행정 통합에 관한 결정 기간: 1990년 10월 3일~1991년 1월 2일

●	�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

●	�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	� 인사와 예산에 관한 사안은 앞으로 중앙에서 처리한다.

●	� 특별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베를린 직원들은 최대 3년간 현 직무를 지속할 수 있다.

●	� 해고를 통해 얻은 예산 절감액의 절반은 신규 채용을 위해 각 구에 전달된다.

●	� 분야별 기관에 대한 결정은 내년도에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문화 기관들은 민간 사업

자에게 맡긴다.

●	� 1990년 9월 30일까지 어떠한 교육 조치가 실시될 지를 공고한다.

●	� 베를린의 모든 교육 기관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	� 행정기관들의 내부교육기관들은 동베를린 지역에 집중한다.

●	� 연방노동청은 행정 이외의 활동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1990년 10월 16일까지 제안서

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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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시행정부와 베를린의 대학들은 1990년 10월 16일까지 대학 졸

업자들의 후속 교육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	� 56세 이상의 여성과 58세 이상의 남성들은 과도기연금(Altersübergangsgeld, 조기연

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행정 통합에 기여한다.

●	� 노동 및 수입 조건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 모든 직원들은 통합된 베를린의 주행정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베를린에 근무

지를 갖는 동베를린 출신 직원들은 동베를린 기준의 임금(Ost-Tarif)을 받게 된다.

●	� 동베를린 시행정부에서는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 신 동베를린 노동자 협회는 곧 서베를린과 통합된다.

●	� 공공 근무에 관한 베를린의 임금지급체계는 곧 통합된다.

출처_ 서베를린 시청 내무부와 동베를린 시청 내무부의 서한

문서 
번호 44

		 재산법상 권리 청구처리를 위한 행정 지원

	 	 	 1990년 10월 26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법무부

내용_

신청 규정(BGBI 1990 I, 2162/2150 참조 = 신 사법 주간지, NJW, 1991, 88)에 따라 신청된 

재산법적 권리청구 처리에 관한 신연방주 지역의 군(Landkreis)과 자치시 행정을 위한 연

방법무부의 내부 업무 가이드라인. 미해결재산문제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미해결 재산

문제 규정에 관한 법(NJW 1990, 2799)과 특별 투자에 관한 법(NJW 1990, 28093) 실행에 

관한 내용.

●	� 미해결 재산문제는 신연방주 지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다.

●	� 재산법의 목표는 즉각적 재양도나 반환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재산을 몰수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	� 모든 행정부는 가능한 신속히 신청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 원만한 합의는 관청의 결정에 우선한다. 때문에 관청들은 합의 당사자들을 도와야 한

다. 당사자는 판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재산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이용권, 동산, 예금, 채권, 기업 (부분) 소유권

이다.

●	� 담당 관청 혹은 행정부는 신청자의 최종 거주지, 혹은 재산의 최종 소재지이다.

●	� 관청들은 제3자의 권리와 관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예: 나치의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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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해결 재산문제 규정을 위한 법과 더불어 (제30조~제38조를 중심으로) 연방의 행정

소송법(VwVfG)이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모든 신청서는 처리되어야 한다 - 1990년 7월 15일 이전, 혹은 신청 기한 만료 후에 이

루어진 신청서를 포함

●	� 부동산의 경우 담당 부동산청에 즉각 알려야 한다.

●	� 경우에 따라 1933년 1월 30일 이후부터의 재산관계가 검증될 수 있다.

●	� 관청들은 권리 청구자의 주소를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출처_ 연방내무부(발행인). 1990. 지자체 정보지. 제7호. 본. 1990년 10월 26일

http://beckonline.beck.de

문서 
번호 45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와 주정부의 업무능력을 일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1990년 11월 1일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법은 브란덴부르크 주헌법이 효력이 발휘하게 될 때까지 과도기에 주의회와 브란덴부르

크 주정부의 기능을 규정한다.

1 장은 주의회와 의원, 주행정, 위원회 등의 기본기능을 규정한다.

2 장은 주정부의 과제와 기능을 규정하고 주총리의 선출, 주총리의 권한, 주정부의 장관, 

임기 등을 규정한다.

3 장은 입법절차와 행정령, 공고 등을 규정한다.

4 장은 재정문제와 주예산의 책정, 회계감사, 주감사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헌법의 제정을 위해 주의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 위

원회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의결할 수 있는 헌법안을 제출하는 과제를 받았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blatt Brandenburg 1990 S. 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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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46

		 연방회의 - “헌법개혁” 위원회의 설치

	 	 	 1991년 3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회의

내용_

연방회의는 모든 연방주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에 따라 통일조약에 명시된 헌법개정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제안은 만장

일치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출처_ Bundesrat 1991, Plenarprotokoll 626

문서 
번호 47

		 인민소유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재산귀속법 - VZOG)

	 	 	 1991년 3월 22일

담장자 / 기관_ 연방 내무부, 연방재무부

내용_

이 법은 통일조약의 21조와 22조와 다른 해당 법률에 따라 누가 어떤 규모로 이전될 재산

을 받을지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신탁관리청장 또는 세무청장이 내린다.

이 법이 의미하는 재산에는 대지와 건물, 이용권, 동산, 상업 보호권 그리고 기업이 포함되

며 나아가 구속력이 있는 채무,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기초단체와 연방주 그리고 연방 또는 신탁관리청은 일정한 유보조건 하에서 인민소유 재

산을 이용할 수 있다.

신탁관리청장은 기초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통일조약의 21조와 22조에 규정된 

자치행정 업무에 필요한 해당 대지와 건물의 관할권을 이전해 준다.

(이 법에는 나아가 소유권의 반환과 현금보상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포함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1. I S.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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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48

		� 1991년에 징수된 소득세 중 기초단체에 배정될 부분 중 5개 신연방주가 

수령할 부분을 정하기 위한 인구조사 기준에 관한 규정

	 	 	 1991년 4월 9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내용_

이 규정은 소득세 중에서 연방주에 배분되는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991년에 5개의 

신연방주에 배분될 액수는 1989년 12월 31일에 조사된 인구통계를 근거로 결정한다고 정

하였다.

출처_ Gemeinsames Ministerialblatt Nr. 24/91

문서 
번호 49

		 신연방주 행정개혁

	 	 	 1991년 5월 1일

담장자 / 기관_ 라이너 피챠스(Rainer Pitschas) 교수

내용_

I. 통일 과정에서의 행정 정책과 행정 개혁:

통일은 비교 가능한 전례가 없는 제도적 쇄신의 과정이다.

	 1.	 개혁의 문제: 동독의 관료주의는 스스로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2.	행정 개혁: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새로운 행정체계의 구축

	 3.	� 업무와 조직, 예산에 관한 비판을 통한 행정 개혁: 단순히 서독의 시스템을 인수해

서는 안 된다.

	 4.	 행정 인력의 역할: 과거의 지도 간부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5.	� 헌법에 대한 재고: 헌법의 문제로서의 행정 개혁: 행정 개혁을 위해 어떠한 행정 규

정들이 헌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기본법 제83조)?

II. 문제 중심의 업무 정책의 결과로서의 행정 변화

	 1.	 발전 과제로서의 사회적 문제 상황

	 2.	� 경제적 통일: 주정부 기업연합 감독청 설립, 경제 행정의 민영화, 토지 취득 및 허가 

가속화(1990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약 16만8천 건의 영업 허가)

	 3.	� 통일된 독일의 복지 개혁: 지역 계획협회, 창업자 센터, 테크노파크, 경제 진흥협회, 

고용지원 및 교육 협회, 고용창출조치, 사회복지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노후보장,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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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조 조정을 통한 행정 개혁

	 1.	� 안보 행정의 재구축: 법적 구속성과 분리의 원칙(치안과 질서 행정, 경찰과 국방의

분리)

	 2.	업무 수행의 조율: 환경보호와 같은 신규 업무

	 3.	�  “중간관청(Mittelbehörden)”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Regierungspräsident)” 도입

IV. 지자체 행정 개혁: 결정 역량 분배

	 1.	� 개혁에 대한 근본적 물음: 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져

야 하는가?

	 2.	 군(Kreis)에 관한 갈등: 군과 읍, 구(Gemeinde)는 자치시의 경우 통합된다.

V. 행정 개혁 대상으로서의 관청 조직

	 1.	 관료주의 조직의 개혁: 동독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아직 멀었다

	 2.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예: 작센주의 “주 시스템 계획”

	 3.	 과제로서의 조직 및 인력 개혁: 단계적 개혁

VI. 예산 통제: 계획과 조직/인력, 예산은 연계 실행되어야 한다.

	 1.	 계획 실행-예산-인력: 인력 감축

	 2.	연계의 한계 모든 긴축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비용에 대한 의식: 지표, 계획 예산, 경험적 지원 연구

출처_ 독일 행정지(Deutsches Verwaltungsblatt). 106주년. 9권. 457~466쪽(신연방주 지역의 

사법 통일과 행정 개혁에 관해 1990년 12월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강

연 원고를 토대로 요약. 심포지움 개최 기관: 공공 서비스 연구소)

문서 
번호 50

		� 거래세에서 연방주에 배정되는 부분의 분할 

- 사민당 뵈르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7월 12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그륜발트 차관, 뵈른젠 사민당 의원

내용_

거래세 중에서 연방주에게 배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민당 소속 뵈른젠 연방의회 의원

의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그것이 1990년 12월에 예측하였던 것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_ Archiv des Bundestages, Drucksache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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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51

		� 튜링겐 행정구역개혁의 준비 

- 주의회 민사당 디틀 의원의 질의에 대한 튜링겐 내무부장관의 답변

	 	 	 1991년 9월 26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장관, 민사당 디틀 의원

내용_

신연방주의 튜링겐주 내무부 장관은 행정구역개혁을 위한 준비 상황과 튜링겐의 기능개혁

의 구상과 관련된 주의회 디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튜링겐주에는 이미 자발적으로 형성된 85개의 행정단위체가 존재한다.

행정구역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준비단계는 란트라트와 크라이스 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

의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다.

게마인데의 경우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구조로 통합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모가 큰 게마인데로 병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에만 차후에 상급

관청의 지시를 통해 소규모 게마인데를 행정공동체로 병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행정구역개혁이 완결되면 곧 기능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기능개혁을 통해 상급기관에서 하

급기관으로 행정업무를 적합하게 재분배하고 행정관청의 조직도 그에 적합하게 새로이 구

성되어 행정업무의 합리화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출처_ Landtag Thüingen, Parlamentsprotokoll 1/30

문서 
번호 52

		 연방 행정부 재정보고서: 1992

	 	 	 1992년

담장자 / 기관_ 연방재정부, 본

내용_

●	� 예산안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전망: 1991~1995 연방의 재정계획, 연

방예산, 세법개정,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관계.

●	� 문제는 동시적인 안정의 필요로 인한 예산의 과다지출이다. 1992년 연방예산의 25%는 

통일과 관련하여 지출된다. 통일관련 지출은 다음 해에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다.(p. 11)

●	� 기본문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연방주의 체제 전환

	 - 신연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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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능력을 갖추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기업 신설.

●	� 동유럽(RGW/Comecon 권)으로의 수출 붕괴와 1991년 1월에 도입된 화폐교환.

●	� 1992년 예산, 1991~1995 재정계획에서 최소한도로 제시된 중요한 비용소요 부분은 사

회복지 분야의 연방보조금인데 즉, 법적 연금보장, 교육비보조, 아동양육비보조, 주택 

임대 보조금을 위한 비용이다.

●	� 보고서는 구소련군을 서독군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제시하고 있다.

●	�  “공동과제 구동독 재건(Aufbau Ost)”에서의 연방 부담 부분에 내용이 표로 제시되었다.

출처_ 연방재정부. 저자. Hans Heger 박사.

문서 
번호 53

		 신연방주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혁

	 	 	 1992년 5월 15일

담장자 / 기관_ 독일행정지, 베르너 호페, 베른하트스튀어

내용_

독일 행정지(Das Deutsche Verwaltungsblatt)는 신연방지역의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된 분

석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개별 연방주의 문제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출처_ Werner Hoppe, Bernhard Stür in: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7 Jahrgang,  

Heft 10, 15.0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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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54

		� 신연방주를 특별히 고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

	 	 	 1992년 5월 27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장

내용_

독일 연방의회의 독립연방주의위원회와 연방회의는 1990년 5월 27일에 신연방주를 특별히 

배려하여 연방관청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였다.

I.	� 일정한 연방기구를 신연방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다(각 주에 배치될 기구를 제시).

II.	� 연방기구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의결되었다.

신설될 연방관청과 기구는 신연방주에 배치한다.

통일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되므로서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본을 위한 보상

의 차원에서 연방기구를 본으로 이전하는 작업 또한 강화될 것이다(이전할 기구의 리스트 

제시).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450/92

문서 
번호 55

		� 신연방주를 배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연방의회 원로회의의 보고와 의결추천

	 	 	 1992년 6월 25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의회 의장,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 의장인 리타 쥬스무트는 연방의회가 연방관청의 동등한 분배 원칙에 따라 연방

기관들의 이전을 요구하는 연방주의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기를 요청하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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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56

		“튜링겐주 행정구역과 행정개혁”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의 설치

	 	 	 1992년 8월 10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주의회 의장

내용_

튜링겐 주의회는 튜링겐의 “행정구역개혁과 행정개혁”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이 위원회에는 10명의 위원이 속했으며 이들의 과제는 행정개혁과 행정구역개혁과 관련

하여 주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자문하는 것이었다.

이 답변을 통해 위원의 명단과 함께 전문자문위원의 명단이 제시되었다.

출처_ Landtagsarchiv Thüringen, Drucksache 1/1558

문서 
번호 57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을 위한 신규정 법 및 건축법규 조정법

	 	 	 1992년 10월 9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 행정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업무를 공동으로 하거나 대

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행정공동체와 소속지방자치단체들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단체의 협력 방식을 규정한다.

●	� 이러한 “목적협회”(Zweckverbaenden)에는 기초자치단체(Gemeinden), 광역자치단체 

외에 재단과 같은 다른 단체들도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 (§17)

●	� 본 법(항목. III)은 건축감독기관의 업무와 건설계약을 처리하는 절차에 변화를 가져온다.

출처_ 작센-안할트주 법 및 규정집(1992. 10. 15), Gesetz-und Verordnungsblatt des Lan-

des Sachsen-Anhalt, Nr.42/1992, ausgegeben am 15. Oktober 1992, pp. 7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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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58

		 행정법원령의 실천을 위한 튜링겐법(ThüAGVwGO)

	 	 	 1992년 12월 15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법에 의해 튜링겐에 3개의 행정법원과 하나의 행정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게라, 마이닝

겐 그리고 바이마르에 행정법원이 그리고 바이마르에 행정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이 법에는 나아가 각 행정법원의 관할영역과 과도기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das Land Thüingen, 1992 S. 576-577

문서 
번호 59

		� 행정구영개혁의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 자민당 헤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튜링겐 내무부의 답변

	 	 	 1993년 3월 22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내무부차관 립퍼트, 자민당 헤쓸러 의원

내용_

튜링겐 주정부의 내무부는 계획된 행정구역개혁을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

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내무부는 튜링겐에서 진행될 행정구역개혁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행정구역개혁 전

문가위원회”가 작성한 새로운 지역구조제안을 모든 게마인데에 제공하고 그들이 서면으

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게마인데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문

제는 각 해당 지역에서 직접 결정하였다.

출처_ Thüringischer Landtag, Drucksache 1/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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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60

		� 기초단체 재정균형배분의 규정에 대한 튜링겐의 임시법 

(튜링겐 재정균형배분법 - ThürFAG)

	 	 1993년 3월 31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의장, 튜링겐 재무부

내용_

튜링겐 주정부는 주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재정부담의 배분을 규

정하기 위한 재정균형배분법을 도입하였다(ThürFAG).

이 법에 따라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는 자체적으로 또는 상급기관에서 기초단체로 이전

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기초단체에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전된 행정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하급 국가행정관청으로

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제공되며, 교통규칙 위반을 포함한 다

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은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수입원이 된다.

한 해의 재정균형배분 규모는 세금수입의 총액과 기타 징수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주정부가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에게 제공하는 세수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

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징수 분할하는 공동세(소득세, 근로세, 법인세, 이자세와 거래세) 

중에서 연방주에 배분되는 금액의 23%,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의 23% 그리고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40%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한다.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에 제공하는 재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민수이다. 나아가 토지세, 영

업세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게마인데에 제공될 세금의 일정 부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das Land Thüingen1993, S. 238-243

문서 
번호 61

		 튜링겐주의 임시 주법에 의거한 개별 부서의 소관업무영역

	 	 	 1993년 4월 7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부처

내용_

이 법은 튜링겐 주정부의 각 부처의 소관 업무영역을 규정한다:

01. 튜링겐 주정부

02. 튜링겐 주총리실

03. 튜링겐주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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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튜링겐주 문화부

05. 튜링겐주 법무부

06. 튜링겐 경제교통부

07. 튜링겐주 사회보건부

08. 튜링겐주 농업임업부

09. 튜링겐주 환경도시계획부

10. 튜링겐주 연방과 유럽문제부

11. 튜링겐주 학문예술부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13, S. 245-259

문서 
번호 62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1993년 4월 21일

담장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내용_

●	� 130 여개 이상의 조항에는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설립, 단체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

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	�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 (여기에는 소수자의 언어, 문화를 지원 규정이 포함되

어 있다. §15,4)

	 -	 기초자치단체 의회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의 직원과 임명된 직원

	 -	 예산규정

	 -	 기초자치단체의 재산

	 -	 법적 감독

출처_ 작센 법률 및 규정집(1993. 4. 30),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Her-

ausgegeben von der Sächsischen Staatskanzlei. Nr. 18/1993, 30. Apri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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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63

		� 신연방주와 베를린 외청에서의 연방정부 부처들의 활동 

- 사민당 클라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6월 29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원내 사민당

내용_

연방의회의 원내 사민당은 소질의를 통해 연방정부에게 개별 부처에서 어떤 실무단위가 주

로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지 질문하였다. 연방정부는 연

방수상실, 개별 부처와 다른 연방조직에서 이 과제를 담당하는 실무단위의 업무영역을 포

함하는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이를 위해 배치된 총 2395의 정규직 직책의 리스트도 제출하였다. 이 리스트는 직위에 따

라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이후에 도입된 정규직 또는 1990년 10월 3일 이후 설치된 직책

에 따라 세분하였다. 이들 정규직 중에서 1345개의 자리에는 1989년 11월 9일까지 구동독

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답변을 통해 특히 동부부흥을 위한 목표 그리고 구동독 출신 직원을 이러한 

작업에 참여시키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2/5300

문서 
번호 64

		 행정구역개혁법

	 	 	 1993년 7월 13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의 주의회

내용_

●	� 본 법은 작센-안할트주의 광역자치단체 재정비와 자치시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	� 본 법은 토지 소유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25)

●	�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광역자치단체내에 있는 저축은행(Sparkasse)에 대한 새

로운 규정이다. 늦어도 1997년 1월 1일까지 저축은행은 하나의 단일한 은행으로 통합

되어야 했다.

출처_ 법률 및 규정집(1993, 7. 20), Gesetz- und Verordnungsblatt des Landes Sachsen-

Anhalt, Nr. 31/1993, ausgegeben am 20. Juli 1993, pp. 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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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65

		� 튜링겐의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개편에 관한 법 

(튜링겐 구역개혁법 - ThürNGG)

	 	 	 1993년 8월 16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무부

내용_

튜링겐주는 이 법을 통해 1994년 기초단체선거부터 행정구역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	� 란트크라이스로는 아익스펠트, 노드하우젠, 바트부르그크라이스, 운스트루트-하이니

히-크라이스, 슈말칼덴-마이닝겐, 고타, 죰머르다, 힐트부르그하우젠, 일름-크라이스, 

바이마르-란트, 존넨베르크, 슈바르자-크라이스, 홀즈란트크라이스, 자알에-오르라-

크라이스, 그라이즈와 알텐부르크 등이 있다.

●	� 크라이스가 없는 대규모 시의 지위를 갖는 도시로는 에어프르트, 예나, 쥴 그리고 바이

마르 등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통합된 게마인데의 법적인 후속기관은 게마인데가 병합된 도시이다. 

구역(Ortsteil)도 지역법을 도입할 수 있다. 병합 이전에 게마인데에 적용되었던 법률은 법적

인 규정에 따라 구역의 법률로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으로 인해 크라이스의 지위를 상실한 게마인데는 1993년부터 기초단체 재정균형배분

의 틀에서 5년 간 투자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매년 1백만 마르크와 주민 

1인당 18마르크가 추가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게마인데에 대해서 나아가 4백5십만 마르

크가 추가로 지원된다.

출처_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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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66

		 튜링겐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규정(튜링겐 기초단체령 - ThürKO -)

	 	 	 1993년 8월 16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무부

내용_

튜링겐 기초단체령(ThürKO)은 튜링겐주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의 기본적

인 특징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규정한다.

게마인데는 민주국가의 기반을 이룬다. 게마인데의 주권에는 해당지역과 그 곳에 거주하

는 주민이 포함한다.

게마인데는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란트크라이스에 속한 이웃 게마인데와 

행정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란트크라이스는 지역단위체로써 크라이스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단체를 초

월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의 

틀 내에서 자체적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에는 나아가 게마인데 규정, 행정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23, S. 501

문서 
번호 67

		� 란트크라이스와 게마인데의 선거에 관한 튜링겐법 

(튜링겐 기초단체선거법 - ThürKWG -)

	 	 	 1993년 8월 16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주의회의장

내용_

튜링겐 주의회는 이 법률을 통해 1994년부터 튜링겐주의 기초단체선거를 다음과 같이 분

류하였다:

●	� 게마인데회의 의원선거와 게마인데 단체장 선거(게마인데 선거)

●	� 크라이스 의회 선거와 란트라트의 선거(란트크라이스 선거)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23, S.531ff



286

독
일

통
일

 총
서

 2 _ 행
정
분
야

문서 
번호 68

		�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

	 	 	 1993년 10월 5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의 주의회

내용_

●	� 이 기초자치단체규정은 작센주의 규정과 매우 비슷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

다(154개의 조항으로 구성). 여기에는 주민투표의 절차와 주민청원, 주민요구 그리고 

그것의 다음단계인 주민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민청원 내

지 결정이 유효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없는지 결정하

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주민들이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4-

26)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방선거법의 관련

부분을 규정한다.

●	� 광역자치단체 규정은 주민들과 시민들, 광역단체의 조직(의회) 그리고 의회의 구성원(

주 상원)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출처_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1993. 10. 11), Gemeindeordn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gegeben am 11.10.1993, pp.568-597.

광역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1993. 10. 11), Landkreisordnung, Geset-

z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

gegeben am 11. 10. 1993, pp.598-611.

문서 
번호 69

		 공동 헌법위원회의 보고

	 	 	 1993년 11월 5일

담장자 / 기관_ 헌법위원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1991년 11월 28일에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헌법위원

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통일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헌법문제

를 논의하는 것이었으며, 1992년 1월 16일에 발족하였다.

공동헌법위원회는 1993년 11월 5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과

제, 절차, 공동헌법위원회의 업무 그리고 추천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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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은 주권과 같이 유럽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문제, 연방국가의 질서 그리고 연방주의 역

활 등에 대해 논한다.

2장은 입법, 행정과 관련된 연방과 연방주의 관계(연방법의 수행과 연방제적 국가에서 연방

행정의 역할), 연방주의 영토(지역 경계의 새로운 규정 가능성 포함),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질서의 개편 그리고 기초단체의 자치행정 강화 등을 다룬다.

5장은 주민제안과 주민투표 제도의 도입 문제를 다룬다(위원회의 추천은 없다).

3-4장, 6-11장(전문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

에는 기본권, 국가의 목적, 의회법적인 문제, 선거권, 군사 장비문제, 교회 문제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2/6000

문서 
번호 70

		�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튜링겐의 법 

(튜링겐 조치법 - ThürMaßnG)

	 	 	 1994년 1월 3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주 내무부

내용_

이 조치는 1993년 8월 16일에 도입된 튜링겐의 행정구역개편법을 통해 현실화된 행정개혁

과 행정구역개혁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게마인데와 시, 란트크라이스는 행정체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야 한다. 행정인력은 새로운 란트크라이스에 의해 인수된다. 행정기구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새로운 란트크라이스는 기존의 란트크라이스 예산안을 근거로 1994년부터 새로운 관할 

지역 전체의 예산운영을 담당한다.

튜링겐의 재정균형배분법에 의해 규정된 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구성된 지역에

도 적용된다.

이 실행령은 나아가 새로이 구성된 란트크라이스로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_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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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1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본

담장자 / 기관_ 신연방주, 신연방주 주정부 사법 행정부

내용_

제3장 첨부문서 21~25번(국가, 헌법, 사법과 재판)

인력 확대

●	�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인력은 대규모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

주, 작센-안할트주는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의 신규 인력 채용 내용

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	� 보고에 따르면 작센주의 사법부에서는 인력 확대의 폭이 매우 좁았다 그러나 작센-안

할트주에서는 이와 정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사법 분야의 사무 공간(부처와 소속 업부 분야)

●	� 주정부 사법 행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 공간 역시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	� 신규 건축 조치와 더불어 건물의 매입 및 임대와 같은 투자 모델이 실행되었다.

●	�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2월 1일까지의 사무 공간 변화 내역에 관해 브란덴부르

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투자 지출

●	� 주정부 사법 행정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었다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계획중

이다.

●	�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컴퓨터(EDV) 장비

●	� 신연방주들은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컴퓨터 장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토지대장청에 관한 현황

●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토지대장청의 인력 및 사무 공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와 작센-안할트주에서는 토지대장청(Grundbuchämter)과 

토지등기소(Katasterämter)가 통합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에서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토지대장청들을 지역법원에 지역별로 편입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_ 독일연방의회. 제12차 회기. 인쇄물 12/6854, 32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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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2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

	 	 	 1994년 5월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의 주의회, 앙케위원회

내용_

●	� 작센-안할트의 주의회는 능률적이고 시민에 친근한 행정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현재

의 행정체계를 검토해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을 제출하게 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 대체로 위원회는 “더 적은 국가” 그리고 대신 “더 많은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업무수행의 민영화 역시 토론되었다.

●	� 위원회는 현대적인 새로운 행정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고 검토 대상 분야

들에 대한 총 136개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출처_ 작센안할트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행정개혁” 보고서 Landtag von Sachsen-An-

halt,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Verwaltungsreform”, Magdeburg, Mai 1994.

문서 
번호 73

		 긴축재정과 행정 개혁에 관한 에르푸르트 시청의 협정

	 	 	 1994년 5월 19일

담장자 / 기관_ 만프레드 루게(Manfred Ruge), 에르푸르트(Erfurt) 시장 군리트 작스(Gunlid 

Sachs), 에르푸르트 시행정부 직원 협의회 대표 하르트빅 오스발트(Hartwick Oswald), 공

공 서비스, 운송, 교통 노조(이하 ÖTV) 대표, 에르푸르트 군(Kreis) 행정부

내용_

1. 출발 상황과 목표

●	�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 조치

●	� 업무와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긴축하지 않는다.

●	� 시민과 시의회(Stadtrat), 직원들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직원 협의회와 ÖTV 의 참여와 공동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지금까지의 개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2. 조치

●	� 시행정부의 단호한 개혁, 건설적인 업무 비판

●	� 위계질서 축소, 신기술 투입

●	� 보직의 업무 축소 혹은 보직의 폐지

●	� 조정 위원회와 시의회, 시민, 직원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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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안정과 개혁을 위한 자금 확보

●	� 총긴축액 외에는 별도의 제시안이 없음

3. 직원 보호 - 제반조건

●	� 행정부의 문제로 사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주로 업무 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업무

가 주된 사직의 이유.

●	� 직원 재교육의 확대.

●	�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 강화.

●	� 아래로부터의 투명하며 폭넓은 결정 과정

4. 절차

●	� 모든 직원들의 정보

●	� 직원 개개인의 직무 조사 및 업무 비판적 분석

●	� 제안과 계획 수립 및 평가

●	� 중앙 위원회를 통한 제안과 계획 상담

●	� 시의회 의결안에 관한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실행

5. 조직

●	� 시청의 대표는 시장이 맡는다.

●	�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프로젝트 감독, 직원 협의회, 시행정부, ÖTV). 조정위원회는 조

사를 진행하며, 제안서와 조치, 계획을 평가하고 감정한 후, 중앙위원회를 통한 상담을 

위해 이를 제출한다.

●	� 최종 제안은 위원회를 통해 수립된다(시장, 프로젝트 감독, 직원 협의회, ÖTV).

●	� 시의회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에르푸르트 시청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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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4

		� 세무서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튜링겐의 행정령 

(튜링겐 세무서관할령 - ThürFAZustVO-)

	 	 	 1994년 6월 8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세무청

내용_

이 규정을 통해 튜링겐의 세무관청의 업무로 배정된 과제를 담당할 관할 세무서와 세무서

의 행정규정이 정해졌다.

20개의 세무관할 구역과 책임영역이 정해졌다. 그리고 세금의 종류에 따른 관할권이 분배

되었다.

주정부의 재무행정의 회계센터는 에어푸르트에 소재한 주정부 조세청에 설치되며 자료와 

데이터 관리를 통해 각 세무서를 지원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4, Nr. 22, S. 769-771

문서 
번호 75

		 행정공동체 “크라니히펠트”의 확대에 관한 튜링겐주의 행정령

	 	 	 1994년 6월 14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내무부, 크라니히펠트 게마인데

내용_

튜링겐의 지역질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1992년 7월 24일에 도입된 임시 기초단체령에 따

라 게마인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문서를 통해서 기초단체의 운영문제로 인해 클레터바흐 게마인데가 크라니히펠트 게만

인데의 행정공동체로 통합된 예를 볼 수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S.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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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6

		 신연방주 지역의 행정 재건

	 	 	 1994년 6월 17일

담장자 / 기관_ 클라우스-헨닝 로젠(Klaus-Henning Rosen), 연방내무부

내용_

신연방주 지역 행정 분야의 인력 지원

긴급 자가 구제를 위한 지원

●	� 구서독 출신의 인력 파견을 통해 신연방주 지역의 행정 재건을 대규모로 지원하였다.

●	�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심을 보이거나, 신연방주 지역의 새로운 관직에 부임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있었다. 몇

몇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너무 완벽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심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으며, 관리직에는 구동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 평가해 볼 때, 협력은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치 행정 구축

●	� 구서독 측의 지원이 없었다면 구동독의 행정은 지금처럼 신속히 재건될 수 없었을 것

이다.

●	� 과거의 구동독 엘리트들은 새로운 행정 재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

●	� 1992년 구동독 행정에서 근무한 직원 수는 총 17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3만5천 명이 

구서독 출신이었다.

직급 강등

●	� 구동독 행정의 인력은 과잉 상태였다.

●	� 구동독 행정 인력의 대부분이 인수되었다.

●	� 몇몇 구동독 행정 인력들은 과거 보다 낮은 직급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	� 구동독에서 시민 한 명 당 배정된 인력은 구서독과 비교해 여전히 1/3이나 높다.

자매결연

●	� 연방정부는 4만2천 개의 관청을 재건하였다. 이를 위해 신연방주 지역에서 약 42만 명

의 직원들이 인수되었다.

●	� 구연방주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8천5백 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동서 간 활발한 교류

●	� 초기에 맺어진 지자체 자매결연은 40개였으며, 현재는 2천여 개로 확대되었다.

●	� 만 명의 구서독 출신 공무원들은 구동독 지자체로 파견되었다.

●	�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지역으로 파견된 구서독 공무원들의 낮아진 수입을 보충해 주었

다. 이를 위해 1994년에는 1억7천만 독일마르크가, 1993년에는 1억8,100만 독일 마르크

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 연방정부는 자체 직업교육 기관을 통해 1992년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였다.

출처_ 의회(Das Parlament), 1994년 6월 17일,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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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7

		 변혁 중인 도시들 - 신연방주에서의 지방자치행정 5년

	 	 	 1995년

담장자 / 기관_ 독일 도시협회

내용_

●	� 1990년 1월 31일, 독일 도시협회 의장단은 “독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

원회는 구동독 도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초기 5

년간 이뤄진 협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 보고서에는 도시의 현상황진단과 요구발견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협력은 제휴를 통해 

지원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초기단계의 다음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다:

	 -	 물적 지원 조직

	 -	 상담

	 -	 계속교육 기회 제공

	 -	 경험교환

	 -	 독일도시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서비스

●	� 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점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예산 및 행정의 안정

	 -	 단위지역 종류의 변경

	 -	 구단위자치구역의 재구획

●	� 1993년부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상담에서 중점으로 다뤄졌다.

출처_ 독일도시협회, 지방정책 논문집, DST(Deutscher Städtetag) Beiträge zur Kommun-

lpolitik, Reihe A, Heft 21, pp. 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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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8

		� 베를린주 소방대 볼프강 숄츠(Wolfgang Scholz) 

통일 후 베를린주 소방대 및 구조대 통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

	 	 	 1995년

내용_

공학 석사 볼프강 숄츠는 과거 베를린주 소방서장을 지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그는 

베를린주 소방대장이었다.

문서 
번호 79

		 연방환경청의 데사우로 이전 - 녹색당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5년 7월 12일

담장자 / 기관_ 녹색당(렘케의원), 연방정부, 연방주의위원회, 연방환경청

내용_

연방주의위원회는 1992년에 연방환경청을 데사우로 이전하기를 제안하였고, 연방의회가 이

것을 동의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이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당

시 연방정부는 여름휴가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각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고하였

다. 동시에 연방환경청의 외청은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전을 위해 필요

한 예산항목이 제시되었다. 연방정부는 연방환경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1999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환경청과 연방환경부의 인

사평의회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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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80

		� 1990년 5월 17일 이전에 매각된 동독 게마인데 재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1995년 12월 15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대법원

내용_

연방대법원은 1995년 12월 15일에 (동독의 기초단체법이 도입된) 1990년 5월 17일 이전에 

개인에게 매도된 게마인데 소유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대상은 1990년 2월 28일 자로 게마인데 평의회에 의해 인민소유 기업에 양도된 

건물과 대지였다. 이 회사의 부대표는 1990년 5월 17일에 게마인데 평의회의 이름으로 대지

를 매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1990년 5월 17일 동독 기초단체법의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에 채결

된 모든 계약은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 평의회와 인민소유 기

업 그리고 그 대표들의 법적지위가 변하였다는 것이었다.

출처_ Juristischer Informationsdienst dejure.org

문서 
번호 81

		 신연방주 재무장관의 “6개 명제” 보고서

	 	 	 1996년 3월 29일/4월 1일

담장자 / 기관_ 5개 신연방주 재무장관

내용_

●	� 지금까지의 신연방 발전 상황을 분석하여, 1999년부터 경제정책적 지원조치를 동결할 

수 있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견해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	� 재정장관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바,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Aufbau Ost)”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 서독 경제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

이다.

●	� 예산상황에 대한 5개의 표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규모, 세수입, 인건비지

출, 투자지출, 순채무비율, 주와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부채에 대해 다루었다.

출처_ 1996 신연방 각 주 재정장관의 1996년 3월 내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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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82

		� 재산귀속법에 따라 신연방주의 기초단체로 재산가치의 소유권을 이전 

-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7년 3월 18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통일조약의 제21조와 제22조 그리고 

기초단체재산법(Kommunalvermögengsgesetz)과 재산귀속법(Vermögenszuordnungsge-

setz)에 따라 기초단체는 구동독의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는 각 지역의 세무관청(Oberfinanzdirektionen-OFD) 또는 신탁관리청 혹은 통일과 

관련된 특별과제를 위한 연방관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

gaben-BvS)이 주관하였다.

1996년 5월 1일까지 신탁청/BvS 에 접수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부터 재산권의 이

전을 위한 신청서가 총 324,658개에 달하였다. 그 중 130,419개의 신청서가 해당 세무관청

에 인계되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접수된 이전 대상으로 지목된 재산의 전체적인 가치에 대

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가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신탁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신청서를 포함하여 1996년 11월 30일까지 세무관청에 제출된 신

청서는 총 608,505개였다 (문서에는 이 신청서의 리스트가 포함되었다).

인민소유 기업이었던 상하수도 공사의 재산가치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기초단체의 해당

기관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것은 지역의 전력공급회사로 재산가치를 인계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1996년 11월 30일까지 신탁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총 32,490개였으

며, 이들 중에 4,305개는 시, 32,490개는 게마인데 그리고 3,125개가 란트크라이스에 의해 

제출되었다.

기초단체가 1996년 11월 30일까지 신탁청에 제출한 금융재산귀속신청서는 총 41,428개였다. 

그중 1,613개는 시, 38,988개는 게마인데 그리고 827개를 란트크라이스가 제출하였다.

기초단체에 인계된 재산가치의 대부분은 인민소유 기업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3/7230



297

통
일

독
일

 행
정

분
야

 
통

합
 관

련
 정

책
문

서

문서 
번호 83

		� 아이제나흐시가 바트부르크크라이스 지역금고 슈파카쎄의 지주권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8년 1월 13일

담장자 / 기관_ 바트부르크 란트크라이스, 아이제나흐시

내용_

기초단체 행정구역개혁의 결과 그 때까지 크라이스에 포함되었던 아이제나흐가 1998년 1월 

1일자로 독립적인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에도 아이제나흐시가 예산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튜링겐주는 1994년 1월 3일자 실행령을 통해 아이제나흐시를 바트부르크크

라이스의 지역금고라고 할 수 있는 슈파카세의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바트부르크크라이스와 아이제나흐시는 1998년 1월 1일자로 아이제나흐시가 바

트부르크크라이스 슈파카세의 지주 역할을 인수하는 것에 합의하여 공동체 슈파카세를 

만들었다.

출처_ Landesarchiv Thüringen

문서 
번호 84

		 재산귀속법의 적용 - 브란덴부르크 내무부의 안내문

	 	 	 1998년 11월 12일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브란덴부르크의 기초단체장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내무부는 이 공문에서 코트부스의 세무관청과 통일관련 특별과

제를 담당하는 연방관청이 관장하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에 재산가치를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장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되었다:

I) 매각될 대지와 건물에 대한 내무부에 보고의무

II) 재산귀속에 대한 신청 의무, 신청기일을 놓친 경우 조속히 신청서 제출

III) 매각대금 또는 거래가치를 소유권을 가진 기관에 보고할 의무(경우에 따라서는 게마

인데/크라이스가 제 삼자에게 가치보전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음)

IV) 재산을 매각할 경우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게마인제 대표기

관의 의결을 받도록 할 것

(부록: 내무부에 통보하기 위한 공문양식)

출처_ Landesarchiv Brandenburg



298

독
일

통
일

 총
서

 2 _ 행
정
분
야

문서 
번호 85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

	 	 	 1999년 4월 26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이사회의(Kreisvorstandskonferenz)

내용_

●	� 이 본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다음의 4 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제시되었다.

	 1.	 1990년, 지방자치행정이 도입되었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가?

	 2.	지난 수년간, 무엇이 가장 큰 성공이고 또 무엇이 가장 큰 실망이었는가?

	 3.	 오늘의 작센-안할트의 지방자치행정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4.	 1999년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	� 이러한 질문에 많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구체적이고 명백한 대답들이 제시되었다. 새

로운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재정적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그러한 문제는 광역자치

단체가 지방자치행정을 필요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

든다.

●	�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다:

	 -	 인프라체제의 개선

	 -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들

	 -	 목표가 분명한 재정지원, 재원은 직접 광역자치단체로 가야한다.

출처_ 1999년 4월 26일 개최된 광역자치단체대표자회의 자료, Eine Veröffentlichung der 

Kreisvorstandskonferenz, die am 26. April 1999 in Salzwedel stattgefunden hatte.

문서 
번호 86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

	 	 	 2001년 10월 26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 현재까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7천 명 이하의 주민수를 가진 작은 규모의 기

초자치단체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이웃의 기초자치단체와 연합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해

야 한다.

●	� 본 법은 이러한 연합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규정하고, 조직 체계와 연합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인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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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8월 7일의 지방자치행정 강화에 관한 법은 유연성 향상과 행정력 강화라는 목

표 달성을 지원한다.

출처_ 작센-안할트 3차 예비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1. 11. 1), Drittes Vorschalt-

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지방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2. 8. 12),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문서 
번호 87

		 지방자체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

	 	 	 2002년 8월 7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 현재까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7천 명 이하의 주민수를 가진 작은 규모의 기

초자치단체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이웃의 기초자치단체와 연합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해

야 한다.

●	� 본 법은 이러한 연합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규정하고, 조직 체계와 연합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인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 2002년 8월 7일의 지방자치행정 강화에 관한 법은 유연성 향상과 행정력 강화라는 목

표 달성을 지원한다.

출처_ 작센-안할트 3차 예비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1. 11. 1), Drittes Vorschalt-

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지방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법,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2. 8. 12),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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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88

		� 연대협약-재건을 위한 적절한 지원 수단의 활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담장자 / 기관_ 요아힘 라그니츠(Joachim Ragnitz)의 논문, 할레경제연구소

내용_

●	� 두 차례의 연대협약을 통해 신연방주들에게 낙후된 인프라체제를 건설하고 2019년까

지 현지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구동독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재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왜

냐하면 재정난을 겪는 많은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금을 부분적으로 

예산부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	� 각 주들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통일관련 특별장

애”에 대한 서로 상이한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 2005년부터 처음으로 연대협약 연장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통일관련 특별문제에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2002년 5개 연

방주가 사용한 특별필요에 따른 추가연방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표에 제시되었

다. (S. 476)

출처_ 연대기금, 재건을 위한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아힘 라그니츠, 2003, 

Joachim Ragnitz, Solidarpakt: Aufbaugerechte Verwendung der Mittel noch nicht 

gewährleistet. Wirtschaft im Wandel 16/2003, pp. 473-478.

문서 
번호 89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

	 	 	 2003년 11월 13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 본 법은 행정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문서번호 26 참고)

●	� 입법적인 조치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이다. 공동위원회는 이제 하

나의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위해 최소 8천 명의 인구를 갖도록 하였다.

●	� 이 새로운 법안은 공동의 행정관청의 지도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지방차원의 관할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3. 11. 19), Gesetz-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 Anhalt, 14. Jahrgang, Nummer 42, pp. 318-321, ausgegeben am 19. 

November 2003, Magde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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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90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

	 	 	 2004년 9월 8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내무부

내용_

●	� 2~5번째 규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공동체로 분류되었다.

●	� 광역단위지역 신규정을 위한 법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지역의 새

로운 재구획화, 이전의 광역단위단체가 하나의 큰 단위단체로 통합되는 것이다.

출처_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 자료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

nungsblatt von Sachsen-Anhalt

문서 
번호 91

		 크라이스 행정구역 개혁의 진행상황 - 튜링겐 내무부의 공문

	 	 	 2005년 3월 3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내무부, 란트크라이스

내용_

튜링겐 주의 내무부는 튜링겐주의 크라이스 행정구역 개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란트크라

이스에 설명하였다:

튜링겐 주정부는 1992년 4월 “튜링겐 행정개혁과 행정구역개혁에 관한 지침”에서 공공행정 

개혁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란트크라이스와 시 그리고 게마인데가 참여한 가운데 그리고 광범위한 청문회 절차를 거

쳐서 1993년 8월 15일에 튜링겐의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개편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을 통해 총 48개의 게마인데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한 지역의 행정구역

이 새로이 개편되었다.

이러한 개편령에 반대하여 총 19개의 게마인데와 1개의 란트크라이스가 행정소원을 제출

하였고 그 중에서 16개는 게마인데의 해체와 시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

여 자세한 사항이 이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출처_ Thüringisches Innenministerium(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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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92

		 행정구역 신규정 법

	 	 	 2005년 11월 11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내무부

내용_

●	� 2~5번째 규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공동체로 분류되었다.

●	� 광역단위지역 신규정을 위한 법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지역의 새

로운 재구획화, 이전의 광역단위단체가 하나의 큰 단위단체로 통합되는 것이다.

출처_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 자료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

nungsblatt von Sachsen-Anhalt

문서 
번호 93

		 도시와 주변지방의 지방자체단체 공동협력을 위한 법

	 	 	 2007년 10월 17일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 개발 과제들, 충족되어야 할 필요, 인구학적 변화는 융통성과 집중성을 연결하는, 그

리고 상호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다.

이 법은 이러한 새로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다. 할레와 막데부르크는 각각의 인근도시와 

함께 역동적인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은 광의의 의미에서 경제성장과 주

민들 생활조건 개선을 가져오는 것에 기여한다.

출처_ 작센-안할트 법률 및 규정집(2007. 10. 26), Gesetz- und Verordnungsblatt von 

Sachsen-Anhalt, Nr.26/2007, ausgegeben am 26. Oktober 2007, pp. 3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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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94

		�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 좋은 결과로 

- 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

	 	 	 2009년

담장자 / 기관_ 베른트 크레겔(Bernd Kregel)의 논문집 수록 논문

내용_

●	� 작센-안할트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형태와 과제에 대한 대규모 개혁이 있

었다. 이 논문에는 그러한 개혁의 출발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각각의 개혁단계가 서

술되는 동시에 평가된다(표와 지도).

●	� 정부와 야당은 서로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상이한 모델을 선호했다. 의회

의 논의에서 그리고 이후 입법과정에는 원래의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계속되는 

개혁과정의 새로운 단계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원래는 3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11개로 통합되었다)

출처_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좋은 것인가? 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 베른트 크레겔 저, 2009, (Bernd Kregel), Was lange währt, wird endlich…gut? 

Strukturund Funktionalreform in Sachsen-Anhalt. In: Sabine Mecking und Janbernd 

Oebbecke, (Hrsg.), Zwischen Effizienz und Legitimität. Kommunale Gebiets- und 

Funktionalrefor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istorischer und aktueller 

Perspektive. Paderborn, 2009, Ferdinand Schöningh Verlag, p. 22 fff.

문서 
번호 95

		 신연방주의 주행정 - 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

	 	 	 2010년 1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치교육원, 만프레드 클루트

내용_

연방정치교육원은 신연방지역의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할 수 있는 자료

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독 행정체계의 내부 구조

2. 1990년 동독 행정의 신질서

3. 동독에서 주 차원 행정단위의 재도입

4. 통일된 1990년의 동독 주행정의 개편

5. 행정관청조직과 관련된 통일조약의 조항들

(도표 포함)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anfred Kl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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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96

		� 지방자치단체 빌헬름 폴테(Wilhelm Polte) 박사

	 	 	 2010년 10월 19일, 막데부르크

내용_

빌헬름 폴테 박사(*1938년 작센-안할트주 니그리프(Niegripp)에서 출생)는 1989년 동독 

사민당(SDP)의 창당 발기인이었으며, 1990년 막데부르크 지역 사민당(SPD) 대표였다. 폴테

는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그는 같은 해 막데부르크 시장이 

되었으며 2001년까지 이 직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문서 
번호 97

		 1995-2001 경제발전결산/작센-안할트

담장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의 주 수상실 보고서

내용_

●	� 여기서는 작센-안할트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분야를 통해 서술된다. 

경제성장, 인구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 취업, 실업율 등이 그것이다.

●	� 이 보고서는 연방주 작센-안할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일반적인 설명도 포함하

고 있다. “과거 수년간 구동독에서의 경제성장은 후퇴했다. 1997년 이래로 1인당 경제 

생산력은 계속 지체되어 구서독인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가계, 기업 혹은 국

가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30%는 구서독으로부터 들어온 재정이전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p. 1)

●	� 성공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은 무엇보다 얼마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제조업 분야의 혁신력이 강화되는가에 달려있다.

출처_ 2002년 작성 작센-안할트 주의회 총무국 보고서, Ein Text der Staatsklanzlei 

Sachsen-Anhalt, Magdeburg, Mär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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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98

		 모범 사례를 토대로 한 주정부 행정 재건

담장자 / 기관_ 슈파이어(Speyer) 독일행정대학 정부학, 공공법, 행정학과 교수 클라우스 쾨니

히(Klaus König)

내용_

1. 행정 전환과 통합

	 1.1 행정 전환의 계획

	 ●	� 신연방주 지역의 행정 전환은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체제 전환의 일부였다.

	 ●	� 국가의 권력 독점이 문제 되지 않았다.

	 1.2 행정의 비중앙화

	� 1.2.1 연방화: 연방화는 통일을 위한 기본 조건이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정부

의 최우선 목표였다.

	� 1.2.2 지자체화: 동독의 지역 행정은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990년의 지

자체헌법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2. 주정부의 조직

	� 2.1 부(Ministerium): 특히 부(주 당 평균 9개 부)의 재건은 전임 기관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 2.2 주 총리실(Staatskanzlei): 새로운 주 총리실을 위해 구연방주에서 각 70명의 직원

이 파견됨(니더작센주, 1990년 79명, 헤센주, 1991년 81명). 주정부 간 자매결연은 양자

적 혹은 다자적으로 체결되었다.

3. 부속 관청의 조직

	 3.1 종합 관청

	� 3.1.1 지역 행정청(Regierungspräsidium): 지역 행정청(현장-업무)들을 통해 주의회(Land-

rat)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단계 주정부 행정이 지속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 3.1.2 주정부 행정청: 튀링엔 주의 주정부 행정청은 거의 모든 주정부의 부들을 관할하

고 있었으며, 2단계와 3단계 간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

	� 3.1.3 중간 단계의 포기: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와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민심과 

재정을 이유로 2단계 행정이 구축되었다.

	 3.2 특별 관청

	 ●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에서는 두 개의 특별 관청이 설치되었다.

	 ●	�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상급 주정부 관청과 하급 특별 관청들에 과도한 업무가 주

어졌다.

4. 행정관청들의 내부 조직

	 4.1 일반: 구서독의 모델(관리자급, 부서 및 국의 구조).

	 4.2 주정부 총리실: 3개 부 - I. 중앙 부서 II. 주 사안 III. 홍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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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의 현대화

	� 5.1 구동독의 유산과 모범 사례: 구동독의 행정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변혁기부터의 

전환 과정은 현대화로 간주된다.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사전 준비도 없었다. 

계속 유지된 것은 신탁관리청뿐이었다.

	� 5.2 독립성과 혁신: 신연방주들의 행정은 구서독적일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적이며, 유

럽적이기도 하다. 실험을 감행할 시간은 없었으나, 구 서독지역에서보다는 개선의 여지

가 많았다.

출처_ 비공개 연구

문서 
번호 99

		� 베치르크(동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한국의 도에 해당: 역주)와  

지자체 수준의 행정조직

담장자 / 기관_ 위르겐 슈퇴첼(Jürgen Stölzel) 교수

내용_

행정조직의 출발 상황과 현황

●	� 동독 행정의 중앙집권적 구축의 문제점들은 모든 면에 있어 영향력을 미친 SED의 병

렬 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	� 보고자와 신고 체제는 동독 행정에 엄청난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다.

●	� 행정교육과 행정법은 동독에서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	� 법적 불확신: 동독에는 서독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독법이 부

분적으로는 유효하였고, 주정부의 입법이 재건되었다.

●	� 직무 수반 재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법학, 경영학, 내부 행정조직.

재건 조직 구축

●	� 1990년 5월 17일자 지자체헌법을 통해 지자체는 독립되었다.

●	� 쾰른 행정단순화 자치센터와 라이프치히 행정조직 연구소, 연방 지자체 최고협회 연합 

(신연방주 지역)은 업무 및 행정 계획을 구상하였다.

●	� 수평적으로는 청(Amt)들이, 수직적으로는 급(Ebene)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	� 전문적으로 공통된 업무들은 통합되어야 했다.

지자체 협력 조직

●	� 구연방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들은 1966년부터 기간별로 상이하게 효력을 나타낸 

행정개혁에 기인한다. 비강제적인 통일의 원칙은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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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헌법(주지자체법(Landeskommunalgesetze)을 통한 해체 시까지 유효) 제31조

는 인근 지역 간의 행정 공동체를 구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	� 행정 공동체들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조직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

해야 하며, 교육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

●	� 목표: 업무 효율성 제고, 친서민적 행정, 업무조건의 개선.

●	� 중앙 저장소에 통합된 자료들은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

터를 비롯한 기자재가 너무 오래되었다.

행정 경제의 개선

●	�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부족을 해결할 재정 창출원을 마련해야 

한다.

●	� 행정 사업을 더욱 비즈니스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실행 행정은 관청으로서의 업무만이 

아닌, 서비스 업무를 창출해내야 한다.

●	� 비용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지자체 간 비교와 비용 산출을 통해 도

출된 수치들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신연방주 지역의 일반 중간기관 설치

●	� 협력 관리, 상급 행정관청, 감독 및 통제 관청, 계획 관청, 이의 제기 관청으로서의 지방 

행정청

●	� 지방 행정청들은 독립과 중앙주의를 지양해야하며, 법적 감독과 분야별 감독을 실현

해야 한다.

출처_ 비공개 토론지, 134~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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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00

	 통일조약에 따른 행정소송법에 관한 문제

담장자 / 기관_ 파울 슈텔켄스(Paul Stelkens) 박사, 뮌스터(Münster) 고등행정법원 판사

내용_

I.	 통일조약의 규정

	 1.	� 서독 행정소송법 인수: 통일조약 제8조에 따르면 서독의 행정소송법(VwVfG)은 신

연방주 지역에서도 유효하다.

	 2.	� 주정부 관청들에게 미칠 영향력: 서독의 행정소송법은 최대 1992년 12월 31일까지 

신연방주 지역에서 유효하다. 이 시점까지 신연방주들은 자체적인 행정소송법을 마

련해야 한다.

	 3.	� 주정부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보완성: 인수된 서독의 행정소송법은 주정부법 마련

을 위한 특수규정의 제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II. 과도기의 문제 vs. 근본적 차이

	 1.	� 행정소송법의 호환성: 인민의회는 해체 전까지 사법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동

서독 사이에는 여전히 구연방주들 간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2.	�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의견 차: 서독의 행정법은 일반성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

한다. 동독에는 집단 내 참여권과 참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3.	� 전환 해결: 일반행정 절차들은 행정법원들이 아직 재건 중에 있으므로 전환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III. 세부 문제

	 1.	 행정소송법의 적용 분야: 행정의 공공 활동은 민간 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

	 2.	� 행정 결정의 경계 - 개별 결정: 개별/행정결정의 개념 내용은 다음의 시기별 법적 환

경에 따라 달라진다 - 변혁기 이전, 법치주의 행정의 토대 마련까지, 가입 시까지

	 3.	� 두 가지 효과를 지닌 행정 결정: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효과를 지닌 행정 결정의 인

수는 신연방주에 새로운 내용이다.

	 4.	� 통일조약 제19조 - 행정행위의 공정력- 청산, 무효화 - 신뢰보호: 행정결정의 유지

는 SED의 불법행위를 청산할 때만 가능하다. 사법제도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이

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

	 5.	 자유재량(Ermessen): 동독에서 자유재량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6.	� 소송 절차상의 실수 주의 - 조치법을 통한 소송의 축소: 동독에서는 소송 절차상

의 실수는 언제든 해결될 수 있었다. 현재 신연방주 지역의 현장 인력 부족을 고려

하면 그러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7.	� 공공 계약: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계약들로, 이미 성사된 동독의 계약

들은 유지된다.

출처_ http://beck-online.de



309

통
일

독
일

 행
정

분
야

 
통

합
 관

련
 정

책
문

서

문서 
번호 101

	�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상황(Ausgangsbedingungen)에 대한 분석과  

포츠담(Potsdam), 코트부스(Cottbus), 프랑크푸르트-오더(Frankfurt 

Oder) 세구역의 브란덴부르크주의 재건 참여 비율(Anteil).

담장자 / 기관_ 조정위원회(Koordinierungsausschuss),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더, 코트부스 

구역위원회의 직원들, 전문가, 원탁회의 대리자.

내용_

이 자료는 각 구역의 통계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한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상황 자료

를 요약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구동독에서 앞으로 있을 주의 형태(Länderbil-

dung) 논의에 관한 하나의 양식을 제시한다. 중요한 관심사는 앞으로의 주 조직을 형성하

는데 있어서 3개 구역의 비율과 위치(Positionen)에 대한 규정이다. 이 분석은 본질적으로 

1988년 현상태에 대한 분석(Ist-Zustandsanalyse)이다. 오차(Abweichungen)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401번 21433호(Rep. 401 Nr. 21433 in 

BLHA).

문서 
번호 102

	 동독의 지역 재편성에 대한 보고서

담장자 / 기관_ 칼하인쯔 블라쉬케(Dr. Habil. Karlheinz Blaschke) (구동독 8:01 프리데발트)

내용_

1989년 가을의 혁명적 변화 과정에서 1952년 해체되었던 주제도의 재도입이 다시 힘을 받

았다. 단일한 독일 연방국가의 범위에서 동독지역에 동일한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있

어서 연방주의 원칙의 실행과 함께 주의 재설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제의 국

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 재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었

다: 소규모 해결방안, 중간적 해결방안, 대규모 해결방안.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401번 24509호(Rep. 401 Nr. 24509 in 

BLHA).



310

독
일

통
일

 총
서

 2 _ 행
정
분
야

문서 
번호 103

	 행정개혁을 위한 내각(Ministerrat)의 자문(Beratung)

담장자 / 기관_ “행정개혁” 정부위원회의 사무관(Sekretär)인 두덱 박사 인솔하의 업무팀

내용_

행정개혁에 대한 기본원칙들과 개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들(Massnahmen)은 1990년 

2월 1일 각료이사회(Ministerrat)에서 다루어졌으며 1990년 5월 원탁회의(Runden Tisch)

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심의과정(Beratungsrunde)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지방자치행정의 조직(Herausbildung), 주조직 재건과정의 변화, 지방회의(Räte) 결정권

의 확대와 국가기구(Staatsapparat)가 갖고 있는 경제주도 역할의 명확한 축소.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401번 24510호(Rep. 401 Nr. 24510 in 

BLHA).

문서 
번호 104

	� 1952년 동독의 주 폐지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형성  

- 브란덴부르크의 사례

내용_

여기서는 동독의 지역 단위로 활용되었던 구(Bezirk)의 역사와 이러한 단위에 따라 브란덴

부르크를 구성하던 3개 구에 대한 역사적 분석 내용이 다뤄졌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주의 해체와 구 제도의 도입, 이를 통해 구동독 역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

(Negative-Thema)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수많은 흥미로운 구동독의 역사와 사회

의 발전도 있었다(새로운 엘리트층형성/사회적 상승 가능성, 복지정책, 소비 증가 등등).

출처_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의 집 강연 자료(Vortrag im HBPG am 15.10.2010)



문서 요약
3. 행정인력의 수급(문서번호 1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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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05

	 동서독 기초단체의 교류와 자매결연 - 내독성의 공문

	 	 	 1988년 9월 13일

담장자 / 기관_ 내독성, 헤쎈주 내무부, 발트덱-프랑켄베르크 란트 평의회

내용_

독일 연방정부의 내독성 장관은 소식지(Merkblatt)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에게 서독의 기초

단체들이 동독의 게마인데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 차원에서 교류를 장려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협력은 상호이해를 증진할 것이며 공감대를 만들

고, 나아가 그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를 통해 기초단체에게 어떤 특정

한 입장을 취하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협력관계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적 문화

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기를 추천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파트너 기초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지침과 동독 행정구조의 상이한 점애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매결연프로젝트

는 연간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것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독의 기초단체들이 

자매결연프로젝트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출처_ Stadtarchiv Diemelstadt

문서 
번호 106

	 헤쎈주의 디멜슈타트와 튜링겐주의 크라니히펠트 -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1989년 12월 14일

담장자 / 기관_ 디멜슈타트 대표, 코어바흐 대표, 크라니히펠트 대표

내용_

헤쎈주의 디멜슈타트의 대표는 동료인 코어바흐 대표에게 동독 게마인데와의 도시자매결

연 가능성에 관해 문의하였다. 그리고 튜링겐주의 바이마르 크라이스에 교류를 위한 방문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1989년 12월 7일과 12월 20일 그리고 1990년 1월 11일에 디멜

슈타트 의회회의에 보고되었다.

1990년 1월 11일에 튜링겐주의 블랑켄하인과 크라니히펠트가 자매결연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1990년 1월 8일에 크라니펠드의 부시장이 디멜슈타트를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잡아주기를 

요청해 왔다.

출처_ Stadtarchiv Diemelstadt, diverse Schriftstü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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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07

	� 튜링겐주의 바이마르 크라이스에 속한 시와 게마인데 중에  

자매결연 희망지역

	 	 	 1990년 2월 13일

담장자 / 기관_ 발트덱-프랑켄베르크 란트 평의회, 기초단체장, 바이마르 크라이스 게마인데 

평의회

내용_

이 자료는 서독의 도시, 특히 발덱-프랑켄베르크 란트크라이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

에 관심을 표명한 튜링겐의 바이마르 크라이스의 다양한 시와 게마인데에 관한 정보를 모

은 것이다.

출처_ Stadtarchiv Diemelstadt

문서 
번호 108

	� 자매주 튜링겐의 정치상황에 대한 헤쎈주의 기초단체정책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공동체의 정보

	 	 	 1990년 3월 1일

담장자 / 기관_ 헤쎈 기초단체정치 사회민주주의 공동체

내용_

튜링겐주를 위한 헤쎈주의 행정원조를 준비 지원하기 위해 기초단체정치를 위한 사회민주주

의 공동체는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에게 튜링겐의 정치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1990년 5월 6일에 실행된 기초단체선거에 집중되었다. 특히 1990년 4월 

6일까지 크라이스 의회, 시와 게마인데의 후보가 지명되어야만 하였기 때문에 “튜링겐 구

축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지원이 요청되었다.

나아가 독일 도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헤쎈 도시협의회의 1990년 2월 9일의 결정에 대해 

설명되었다.

동독의 기초단체 자치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

았다.

이 문서는 튜링겐/헤쎈 간의 구체적인 지원조치와 프로그램이 설명하고 있다.

이주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다.

출처_ Sozialdemokratische Gemeinschaft für Kommunalpolitik(SGK) Hessen; in Stad-

tarchiv Diemel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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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09

	� 서독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동독에서 활동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7일

담장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출처_ 동독 법무부

문서 
번호 110

	 연방 행정아카데미 1991년 연간 업무프로그람

	 	 	 1990년 10월 22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장관, 공공 행정기관 근무자

내용_

1991년 연방행정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는 독일통일의 완성을 위한 연수조치가 포함되었다

(표 2.5. 참조). 아카데미의 프로그람 틀 내에서 동독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 연방기관으로 

인수될 사람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질서와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법치국가

에서의 행정처리 기본원칙에 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

자는 최상위 연방관청에 의해 선발되고 각 해당관청에서 파견되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출처_ Gemeinsames Ministerialblatt, 41. Jahrgang, Nr. 28, S. 58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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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11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튜링겐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침

	 	 	 1990년 11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장관, 연방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처

내용_

신연방주의 기초단체들은 서독에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공무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토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받았다. 이 보조금의 금액은 서독에서 온 인력을 고용

하는데 소요된는 비용과 그 인력을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닌 신연방주의 현지인으

로 고용했을 때 소요될 비용 간의 차액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재원

은 각 기초단체의 주민수에 따라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그리고 급여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다.

출처_ Gemeinsames Ministerialblatt, Nr. 33/90, S. 840-845

문서 
번호 112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에 체결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

	 	 	 1990년 11월 27일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들은 조약을 통해 “주정책 중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상호 자문하고 협의하며 정보 교환

2. 학문과 다른 영역에서 인력과 사절단을 교환

3. 기존시설의 공동이용과 양쪽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기구의 창설

4. 자매결연사업의 지원

협력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두 주정부는 각 6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쪽 주총리실의 실장이 번갈아가며 맡는다. 

이 조약은 4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두 정부의 합의 하에 조약이 2년 씩 연장될 수 있다.

출처_ Landesarchiv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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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13

	� 통일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설문지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fS)/국가안보청(Af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조사항

	 	 	 1990년 12월 4일

담장자 / 기관_ 서베를린 내무행정/동베를린 내무행정

내용_

통일조약으로 베를린이 된 지역에서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를 

상세히 기술한 47쪽의 문서. 

목차:

I. 서론

	 1. 일반론

	 2. 통일조약 규정의 취지

II. 직원설문지

	 1. 직원설문지

	 2. 직원설문지의 법적 근거

	 3. 직원설문지에 대한 합의

	 4. 직원설문지 작성의무의 피고용인

	 5. 직원설문지의 진실에 따른 작성 의무

	 6. 허위 적시의 법적 효과

	 7. 직원설문지의 평가에 대한 관할권

	 8. 내무행정의 자문

	 9. 직원설문지의 평가

	 10. 재고용에 대한 결정과 고용법적 조치

	 11. 직원설문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절차의 보관

	 12. 직원설문지 평가의 현황과 결과 보고

III. 통일조약에 대한 참조사항

	 1. 제4항과 5항의 유효기간

	 2. 제4항과 5항에 따른 해고에 대한 일반론

	 3. 다른 해고 규정과의 관계

	 4. 피고용인의 인성적합성 결여에 의한 해고

	 5. 해고기한

	 6. 제5항에 따른 예외적 해고 규정에 대한 일반론

	 7. 인권 혹은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침해

	 8. 구 국가안전부/국가안보청을 위한 행위

	 9. 제5항의 해고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용인의 경우 절차

	 10. 노동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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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14

	� 구 동독지역으로 파견된 서독 공무원의 추가비용 지원금에 대한 과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주에서 관할하는 기타 단체, 기관 그리고  

공공 재단 소속 직원들이 해당)

	 	 	 1990년 12월 7일

담장자 / 기관_ 니더작센주 재무부

내용_

공공직 종사자들이 신연방지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기

타 지출로서 세금정산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_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91

문서 
번호 115

	 가입지역 내 연방공무원조직에 대한 검증청구(BGBBBBewAnfV)

	 	 	 1991년 1월 9일, 본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1990년 9월 23일자 법 제1조와 관련된 1990년 8월 31일자 통일조약 부록 I XIX장 A부 III

절 3번 e를 근거로 한 연방내무부장관의 법령(BGBI. 1990 II S. 885, 1141)

제1조 검증의 형태

●	� 지원자는 공공 행정에서 적합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	� 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 교육 이력이 고려될 수 있다.

제2조 검증 기간

●	� 검증 기간은 문서에 명시된 바대로 단순직과 중간직, 관리직, 고위직에 따라 다르게 책

정된다.

제3조 연령

●	� 수습 공무원으로의 임명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령은 상이한 이력을 고려해 문서에 명

시된 연령이 적용된다.

출처_ http://www.buzer.de/gesetz/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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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1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매결연 - 국가조약 또는 정부협정

	 	 	 1991년 1월 15일

담장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내용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의 소식지는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행정자매결연 규정에 대

한 주의회의 논의에 대해 보도하였다.

자민당(FDP)은 이러한 자매결연과 같은 협력은 주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전체의 문제

라는 의견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조약이 체결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주총리 클레멘트는 시간적인 압력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시급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조약 대신에 정부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_ Landtag intern, Zeitschrift des Landttags Nordrhein-Westfalen, 15.01.1991

문서 
번호 117

	� 신연방주의 공공해정기관의 지원자를 연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행정령

	 	 	 1991년 1월 26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가입지역의 공공행정기관에 근무하였던 지원자는 그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가 공공행

정 영역에 속하였고, 새로이 담당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경우에

만 견습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공공행정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관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견습기간과 그를 

위한 최소연령은 다음과 같다:

하급 단순직: 1년, 18세

중급 직위: 2년, 20세

중상급 직위: 3년, 24세

고급직: 4년, 27세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1 Teil I 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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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18

	 신연방주 지역의 공무원법 도입 문제와 변화의 흐름

	 	 	 1991년 3월

담장자 / 기관_ 울리히 바티스(Ulrich Battis) 교수, 하겐 통신대학(Fernuniversität Hagen)

내용_

I. 규범적 가이드라인

	 1.	 행정과 공무원법의 재조직

	 ●	� 경제, 화폐, 사회 통합 조약 제26조 3항은 동독으로 하여금 공공 업무 분야의 지출

을 지속적으로 줄일 것을 의무화 하였다. 제29조 2문은 연방직원대표법이 알맞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 경제, 화폐, 사회 통합 조약 전문 4항과 제2조는 공공업무 직원이 공무원(Beamte)

과 사무직원(Angestellte)/근로자 (Arbeiter)로 나누는 2원적 공무원법(기본법 제33

조 4항)의 도입을 내포하고 있다.

	 2.	� 공공업무의 법적 관계를 위한 과도기 규정과 해고의 사유: 전문 교육의 부족, 개인

적 적합성, 수요 부족, 기존 근무지의 해체

	 3.	 공무원을 통한 공공 과제의 해결: 통일조약을 통해 조정된 공무원법의 도입

II. 실행의 문제

	 1.	 근무 지속을 위한 공무원법상의 기본 결정:

		  극단적인 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지속이 지향되었다.

	 2.	 교육 및 직업교육의 개별 검증

	 ●	� 동독에서 졸업한 교육 및 직업교육 과정은 참작될 수 있다(기본법 제33조 2항).

	 ●	� 동독에는 법학과 통신대 학생들의 10~30%가 공공 행정 분야 출신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 법조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분야별 전문 행정에서는 

엔지니어와 건축가, 의료진 등이 근무하였다.

	 ●	� 분야별 전문 행정은 동독에서 거의 전무하였다.

	 3.	 적합성 - 헌법 충성의 의무

	 ●	� 독일국가민주당(NPD) 혹은 독일공산당(DKP)의 당직을 맡거나 선거 후보였던 수

습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기에 적합지 못하다.

	 ●	� SED 활동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만 개별 검증 후 특별 해고가 가

능하다(통일조약 부록 I, XIX장, A, III절, 1번 5문).

	 4.	 급여의 문제

	 ●	�  “다단계 급여시스템”은 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헌법재판소에도 항고가 신청되는 문제를 낳았다. 신연방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

직 공무원들에게는 연방급여법이 명시하고 있는 임금의 35%만이 지급되었다.

	 ●	� 이로 인해 1990년에는 함부르크에서 신규 채용된 공무원 700명 중 600명이 신연방

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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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의 추가적인 사법 개혁에 관한 문제점

출처_ 노이에 유스티츠(Neue Justiz). 1991/3. 89~93페이지(1990년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공

공업무 연구소 학자들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강연 내용의 요약본)

문서 
번호 119

	� 독일 통일 이후 급여법의 과도기 규정에 관한 첫번째 조치 

(제일 급여과도기규정 - 1. BesÜV)

	 	 	 1991년 3월 4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수상, 연방 내무부장관, 연방재무부장관

내용_

이 규정은 동독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 판사 군인 중에서 통일조약이 발휘된 후에도 지

속적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들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의 직무에 관

해서는 해당 최상위 관청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의 정상급여는 연방급여법 부록 IV에 따라 

해당 호봉 기본급여의 35% 그리고 지역추가수당의 경우 각 단계의 1급의 35%가 지급된다. 

신연방지역으로 자진해서 가거나 전근된 공무원 판사 군인의 경우 급여는 위에 언급된 급

여 외에 전근 이전에 근무하였던 지역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습공무원의 경우 하급이 400마르크, 중간직이 450마르크, 상위직이 550마르

크 그리고 고급직이 650마르크를 받는다.

연방주의 급여규정이 적용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연방급여규정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기

초단체의 단체장과 같은 상근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세하게 급여표

에 의거하여 호봉이 결정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1 Teil I S.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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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0

	� 통일이후 공무원 급여법의 과도기규정에 관한 조치 

(공무원 급여 과도기 규정 - BeamtVÜV)

	 	 	 1991년 3월 1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이 규정은 통일조약이 효력을 발휘한 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신연방지역

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 지역으로 전근된 공무원과 판사들의 연금에 

관한 것이다. 가입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자체장 중에서 첫 입법기간 동안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난 후 다시 입후보 하였지만 재선되지 않았거나 재선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람의 연령이 50세를 넘었으면 정년연금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한다. 통일 이전 1990

년 10월 2일까지 동독의 공공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연금 산출에 있어서 동독 공공

기관의 근무경력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연금에 반영한다. 그러나 연방

급여기준법 30조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부, 비밀경찰 그리고 국경수비대 또는 사통당과 다

른 국가기관의 지도부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연금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1 Teil I S. 630

문서 
번호 121

	�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간의 인건비 보조금 보장에  

관한 조약(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제안서)

	 	 	 1991년 3월 15일

담장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이에 체결된 이 국가조약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에 인적인 도움을 주기로 합의

하였다. 그 이유는 브란덴부르크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행정과 사법체계를 갖출수 

있기 위해서는 서독지역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공무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추가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초단체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기초단체로

부터 인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았지만, 서독에서 파견되어 온 인력을 위해 소요되

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브란덴

부르크주로 파견한 공무원과 판사의 급여 중에서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급여 기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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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충하여 주었다. 나아가 직원의 연수를 위해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주로 파견된 브란덴부르그주 공무원의 인건비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서 부담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근무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의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파견한 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초단체들이 행정인력을 구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출처_ Landtagsarchiv Brandenburg, Drucksache 1/108

문서 
번호 122

	� 신연방주의 공공행정과 법률체계의 구축과 확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1년 4월 1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신연방의 행정체계의 구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통일조약을 통해 연방의 공무원법이 가입지역에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신연방주들은 1992

년 12월 31일까지 각 주의 공무원법을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1년 3월 5일에 체결된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신연방지역에서의 공공부문 임금과 급여

는 1991년 7월 1일부터 서독 임금 수준의 60%가 지급된다. 신연방지역의 임금에 서독의 임

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연방행정부분에서는 이미 1990년에 약 15,000명의 동독 출신 직원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991년 말까지 재교육 참가인원은 총 30,000명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독일우편

의 근무자 약 35,000명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독 출신의 연방행정직원 중에서 일시적으로 신연방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은 추가비

용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조받았다. 이 금액은 호봉에 따라 1,217마르크에서 

1,748마르크까지 차이가 있었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승진심사에서 신연방지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우선적

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문서는 나아가 신연방주의 공무원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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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3

	 구동동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의 급여 송금문제

	 	 	 1991년 5월 14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은행, 니더작센 주행정청

내용_

내독 간의 경제활동과 송금에 관련된 화폐 제한규정이 해제된 후 가입지역 즉 신연방지역

에서도 공무원의 급여를 아무 제한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0/91

문서 
번호 124

	 신연방주를 위한 행정인력지원(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주 간의 협력)

	 	 	 1991년 6월 18일

담장자 / 기관_ 니더작센주 내무부 행정청

내용_

서독의 연방주가 자매결연을 통해 신연방주의 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의 니더작센주는 작센-안할트주의 주행정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인력을 파견하였다. 이 작업은 지원을 필요로하는 작센-안할트주의 주총리실 실장과 니더

작센주의 협력업무 담당관이 주관하였다. 인력파견 요청이 결정되는 과정은 구체적인 파견 

요청이 오면 재정적인 부담문제,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해당 부서로 전달되었다. 각 부처는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정인력지원은 

1992년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서는 행정인력지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볼 수 있다:

●	� 신연방지역에서 임시 단기적으로 투입된 인력을 통한 행정지원

●	� 신연방지역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통한 행정지원

●	�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지원

●	� 추가비용에 보상(Aufwandentschaedigung)

●	� 보충인력

●	� 행정지원 인력을 위한 지출을 예산에 반영

●	�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파견수당 등에 대한 비용보전

●	� 신연방주로 전근된 사람들의 급여 차액의 보상을 위한 비용 보전

출처_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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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5

	� 신연방주의 행정구축  

-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7월 10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사민당

내용_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공공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사민당

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신연방주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와 서독의 구연방주 행정기관 

출신 직원 중에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들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내무부는 베를린에 공동인력거래소를 설치하였다. 이 거래소에는 1991년 7월 현

재 신연방주로부터 700개의 문의가 들어왔고 약 1,300개의 지원서가 서독의 구연방주로부

터 제출되었다.

구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200개가 넘는 기관(철도, 우편과 국방을 포함하

면 400개가 넘는 기관), 560,000명이 넘는 직원이 연방정부에 인계되었다. 인력 파견을 통

해 신연방지역의 연방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서독 출신의 연방직원은 1991년 5월 현재 

7,568명이었다(이들 서독 출신 직원의 부처별 조직별 분포에 대한 표 포함).

신연방지역의 인력 수요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약 9억 마르크였다.

연방예산에는 1990년에서 서독의 연방직원과 이미 정년퇴직한 연방직원의 파견을 위해서 4

천만 마르크를 출장비, 고향방문비, 추가지출비용의 보상금 명목으로 책정하였다. 1991년

에는 이를 위해 1억3천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능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서독에서 영입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기초단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에 1천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매년 1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급여와 연금의 도입은 급여-과도기규정을 통해 정해졌다.

(이 문서는 나아가 연방과 각 연방주가 제공한 행정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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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6

	 베를린 주 공공행정 분야의 장애인, 편모, 장년층 근로자

	 	 	 1991년 7월 26일, 베를린

담장자 / 기관_ 베를린 시행정부 내무부

내용_

채용 및 해고 보호 규정과 관련된 통일조약 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 모성보호법은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본 법은 1990년 12월 31

일 이후 자녀를 출생하였거나, 출생하게 될 여성들에게만 적용된다.

●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에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해고 통보이

후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달받았을 경우, 1991년 1월 1일 혹은 2일자로 임신 중이거

나 출산을 할 경우 해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	�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자녀를 출생하였고, 이 날짜 이전에 해고를 당한 여성들에게는  

(동독) 노동법 제58조 1항 b에 따라 임신 중 혹은 모유 수유 기간 동안에만 해고보호

법이 적용된다.

●	� 해고 보호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여성 근로자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자녀 출생증명

서, 산모 수첩과 같은 의사의 확인서). 해고와 출산일의 간격이 301일을 넘지 않을 경

우 임신 일자를 적용한다(민법 제1592조 1항).

●	� 여성 근로자가 근무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근로 청구),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

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모성 지원금 및 양육 수당을 환불해야 한다. 출

산휴가/육아휴직 이후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다.

●	� (동독) 노동법 제58조 2항과 모성보호법 제9조 3항, 연방양육수당법 제18조 1항은 해

고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해두고 있다. 주 노동보호 및 기술 안전청(Landesamt für 
Arbeitsschutz und technische Sicherheit)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 베

를린 행정부에서의 근로는 허락되지 않는다.

●	� 장애인과 장년층 근로자, 편모는 설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성명, 주소, 출생일, 가족 현

황, 최종 학력, 직업 교육, 최종 직무/급여 등급, 재교육, 선호 직무군, 종일/반일 근무). 설

문 조사의 내용은 베를린 시행정부 내무부 소속 V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V부서는 신

규 채용 수요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각 근무지의 리스트를 종합해야 한다.

출처_ 베를린 시행정부 내무부의 서한 (부록 포함). II B 2 - 05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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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

	� 공무원급여법의 집행 신연방주 가입지역에서의 공무원 급여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1991년 7월 31일

담장자 / 기관_ 니더작센주 재무부, 주행정부

내용_

연방내무부는 2차 공무원급여-과도기규정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서독의 공무원, 판사 그리고 군인 중에서 신연방주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자기 직위보다 

높은 직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이 금액은 기본급과 그가 수행

한 직책에 해당하는 급여 사이의 차액이다. 파견령을 받고 신연방주에서 최소한의 기간의 

근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추가급여를 연금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출처_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8/91

문서 
번호 128

	 튜링겐주 사법부의 중간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2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총리, 주법무부장관

내용_

튜링겐주의 사법부 중간직 직원을 위한 교육과 시험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허가조건, 공고와 지원, 선발, 임명, 직위명칭, 급여, 교육기간과 목적, 업무감사와 교육기관, 

연수기간과 시험.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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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29

	 튜링겐주 사법부의 하급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11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법무부장관

내용_

튜링겐의 사법부에서 하급직으로 근무하기 원한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 시험규정은 선발

과 채용기준 외에 교육과 직급시험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시험평가를 위한 모범양식이 부록에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2-567

문서 
번호 130

	 1991년 공공부분 인력 현황 - 연방통계청 자료

	 	 	 1992년 1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통계청

내용_

연방통계청은 경찰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부분에 근무하는 인력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

개하였다. 신연방주에서는 1991년에 처음으로 인력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졌다.

(비교를 위해 2002년의 통계자료 참조)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문서 
번호 131

	 1992년 예산안에서 헤쎈-튜링겐 프로그람을 위한 예산항목

	 	 	 1992년 1월 31일

담장자 / 기관_ 헤쎈주 재무부

내용_

이 문서에서는 헤쎈과 튜링겐 주간의 행정지원에 참여한 각 부처들이 그와 관련하여 1992

년 회계년도에 받을 예산액을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_ HHStAW, Z505 Nr.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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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32

	 국가 간부에서 법치국가적 행정 공무원으로

	 	 	 1992년 5월

담장자 / 기관_ 요하임 폴무트 박사, 실장(Leitender Regierungsdirektor), 연방내무부 공공 

행정 연방아카데미의 독일통일 관련 재교육 교육단 V팀 팀장

내용_

I.	� 출발상황: 연방행정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통합될 수 있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행정 

체계가 완전히 새로 구축되어야 했다.

II.	� 상이한 교육 방법: 1991년 초까지 교육 조치를 단일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

중되었다.

	 1.	 브란덴부르크주의 모델

	 ●	� 중간급 공무원에게는 300시간의 재교육이, 고위급 공무원에게는 600시간의 재교

육이 실시되었다.

	 ●	� 근무와 병행해 주당 1일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2.	� 재교육의 모듈화 시스템: 1990년 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및 재

교육 담당자 회의(내무부장관 회의 실무팀 I의 하부 위원회)를 통해 연방아카데미

가 이끄는 실무단이 설치되었다.

		  a) 보파르트 모델을 모범으로 하는 기초 과정: 집중 과정(주 5일, 최대 4주)

		  b) 전문 분야 및 기능 관련 보충

		  ●	� 재무 헌법과 예산 분야, 공무 기초에 관한 재교육 수요, 연방공무원 임금분야

		  ●	� 연방아카데미는 2주간의 전문 과정인 “행정법과 민법 입문”을 개발하였다.

		  ●	� 관리 태도에 관한 현장 조사

		  c) ‌�수습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조치 지속 실행: 수습 기간 중에는 최소 4주간 고

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 재교육 시간문제: 고위 공무원의 경우 120시간의 기초 과정, 60시간의 행정법 전문

과정, 60시간의 법적용 실행 방식, 60시간의 관리 및 협력 과정이 제공되었다. (총 

300시간)

	 4.	 수습기간 중 재교육 조치에 관한 계획

	 ●	� 재교육은 수습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수습 공무원들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훌륭한 성적을 보였지

만, 신청된 법적 사안을 처리할 때는 그렇지 못했다.

III.	�학습 및 역량 감독: 동기 부여를 위한 감독: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보충적인 

기준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공공 행정(Öffentliche Verwaltung). 1992년 5월. 9호. 376~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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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33

	� 1992년도 헤쎈-튜링겐 프로그람의 실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1992년 5월 22일

담장자 / 기관_ 헤쎈주 재무부장관이 주총리에게

내용_

통일 당시 헤쎈 주총리였던 한스 아이헬에게 보내는 헤쎈 재무부장관 안네테 푸그만-헤씽

스의 편지에는 자매주인 튜링겐주의 행정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 헤쎈이 튜링겐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1992년 회계년도에 약 1억2백만 마르

크였다.

출처_ HHStAW, Z505 Nr.6103

문서 
번호 134

	 독일통일 실현 후 임금법의 과도 규정에 관한 제2차 규정

	 	 	 1993년 1월 6일

담장자 / 기관_ 연방2정부/연방내무부

내용_

제2차 임금-과도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임금-과도-개정규정- BesÜÄndV, BGB1. I S. 60)

●	� 1991년 7월 1일(신연방주 임금법 발효일) 이전까지 가입지역에서의 과거 근무 기간에 대

한 일반적인 배제는 철폐된다.

●	� 이를 통해 1990년 10월 3일 전까지 동독의 공무 활동 기간 역시 직무기간 결정에 참작

된다(연방임금법 제29조 1항과 관련 제28조 2항 4문).

●	� 기본법 유효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공무 활동만이 인정될 수 있다(1991년 11

월 28일 연방행정재판소의 결정 2C 11.91 - 1992년 독일 행정신문, 903). 이러한 전제조

건은 동독에서 행정, 인민경찰, 국가인민군, 사법, 학교 및 대학의 모든 층에 적용되었다.

●	� 공법적 종교단체에서의 활동은 인정된다.

●	� 기타 고용주(연방임금법 제28조 2항 4문)를 통한 활동들은 1991년 7월 1일 이후부터 

참작될 수 있다 동독의 집단주의적 계약에 따른 근무들은 제외된다.

●	� 인정되지 않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들로는 구경 수비대(공익근무를 제외한 병역 포

함)와 국가보위부, 국가안보청을 위한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수동적인 정보원

이 포함되며, 서면상의 합의나 의무 성명은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

●	� 동독 체제와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을 통한 기타 활동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판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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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과 연구기관, 광부 행정, 문화 분야, 신탁관리청을 통해 인수된 기관에서의 활

동들은 개별 검증 대상이다.

출처_ http://vwvbund.juris.de/bsvwvbund_14041993_DII42217311.htm

문서 
번호 135

	� 신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튜링겐의 규정(튜링겐 자격요건규정)

	 	 	 1993년 2월 2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내무부, 연방내무부

내용_

이 규정은 신연방주 지역에서 학교와 대학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1990년 10월 3일 이

전에서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신연방주의 공공직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견습기간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1.	 공공행정직에서 검증된 경우

2.	 견습기간을 마친 경우

3.	 연령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리고

4.	 재교육조치에 참여할 의지를 이미 표시한 경우.

이 규정에는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7, S.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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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36

	 구동독 공공 행정 직원들에 대한 특별해고 사유 - 헌재 판결

	 	 	 1993년 3월 2일, 칼스루에

담장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소장 헤르촉(Präsident Herzog), 판사 죌르너(Söllner), 판사 퀼

링(Kühling))

내용_

제1부 (Ersten Senat)의 결의안

●	� 원고는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행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	� 원고는 가입지역 공공 행정에서 1992년 10월 2일까지로 정해진 특별해고규정이 법적으

로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조약 1990년 9월 23일의 동

의법 - BGB1. II S. 885)

●	� 전문 교육 혹은 개인적 적합성, 수요 등의 부족 혹은 기존 기관의 해체로 인한 일반해

고(통일조약, XIX장, A권, III장, 1번 4문)

●	�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 계약은 1992년 10월 3일 후 무효화되었다.

●	� 원고는 기본법 제2조 1항과 제5조 3항, 제12조 1항, 제3조 1항, 제12조 1항의 규정 훼손

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연방행정재판소법 제90조 2항 2문에 의거 자신

의 항소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원고는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법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2항 1문)

●	� 결정형식: “위헌소송은 결정에 도달하지 않았다.”

출처_ 유럽 기본권-신문(Europäische Grundrechte-Zeitschrift). 1993. 208~209페이지.

문서 
번호 137

	 1993년 예산안에서 헤쎈-튜링겐 프로그람을 위한 예산항목

	 	 	 1993년 3월 11일

담장자 / 기관_ 헤쎈주 재무부장관이 주총리에게

내용_

이 문서에서는 헤쎈과 튜링겐 주간의 행정지원에 참여한 각 부처들이 그와 관련하여 1993

년 회계년도에 받을 예산내역을 볼 수 있다.

출처_ HHStAW, Z505 Nr. 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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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38

	� 기초단체의 상근직 선출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규정 

(튜링겐 기초단체 급여규정 - ThürKomBesV -)

	 	 	 1993년 4월 5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장관, 주총리

내용_

이 규정은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선출직 공무원이 (시장과 부시장, 란트라트와 부대

표) 기초단체의 주민수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13, 260-261

문서 
번호 139

	� 공무원 호봉결정 과정에서 구동독의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반영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재무부의 공문

	 	 	 1993년 5월 18일

담장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재무부

내용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재무부는 독일의 급여체계에 정해진 급여근무연령(Be-

soldungsdienstalter-BDA)을 결정할 때 동독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인정하

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동독에서 공공직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에서 연방급여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기본법

에 의해 공공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구동독의 공공행정의 모든 분야(정부 부

처, 베치르크와 크라이스 게마인데 행정 등), 그리고 인민경찰과 인민군, 학교와 대학의 교

육분야 그리고 사법분야의 업무가 포함된다. 반면에 보건의료시설과 연구기관, 광산-철도 

분야의 사회복지행정(Knappschaftsverwaltung) 분야 그리고 문화영역에서 업무를 수행

한 경우 개별적으로 승인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비밀경찰국(슈타지), 국가안전부 또는 구동독의 국경수비대에 근무하였거나 기타 개인적으

로 구동독의 체제와 특별히 밀착되었던 경우 공공직 급여체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_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Kommunales Nordrhein-Westfalen, Ministerialblatt 

NRW. 1993, S.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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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40

	� 독일통일 후 과도기 공무원급여에 대한 2차 규정 

(2차 급역과도기규정 - 2. BesÜV)

	 	 	 1993년 6월 2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제2차 급여-과도규정령은 1991년 3월 4일에 도입되었던 일차 급여-과도규정령을 세분화한 

것이다. 일차 규정령은 통일 이후 가입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 공무원, 판사와 

군인들에게 적용되었다.

가입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1992년 5월 1일부터 서독 공무원 급여의 70%를, 

1992년 12월 1일부터는 74% 그리고 1993년 7월 1일부터 80%를 받게 되었다.

급여호봉을 결정할 때 비밀경찰과 국가안전부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은 고려되지 않는다.(나

아가 보조금, 연금, 작업복 지급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포함)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779-785

문서 
번호 141

	 예산검토를 위한 행정원조 - 튜링겐 주의회 토론

	 	 	 1993년 6월 3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용_

튜링겐 주의회의 사민당은 주정부가 “단기적으로 - 필요하다면 행정지원을 통해서라도 - 

크라이스와 시의 예산에 대해 원칙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보장”하기를 요구하였다.

사민당의 군더만 의원은 특히 불충분한 검증으로 인해 기초단체 차원의 재정균형배분에서 

일부 크라이스에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배분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다음 해에 크라이스에 배분될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작은 크라이스와 게마인데가 더이상 지불능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에 대해 슈스터 내무부 장관은 주행정관청에 그런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허가 요건을 갖추진 못한 신청서

들이 제출되는 것이 크라이스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행정

부의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크라이스 예산 편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초

단체 회계에 경험이 있는 직원의 채용 과정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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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기본적인 가치단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하자는 기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 84. Sitzung, 3. Juni 1993

문서 
번호 142

	 튜링겐 기초단체 선출직 공무원법

	 	 	 1993년 8월 16일

담장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의장, 튜링겐 주정부

내용_

이 법은 특히 기초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규정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책

2.	 공무원직에 임명하는 방식

3.	� 상급자와 최상급 관청에 의해 법적인 감사를 받으며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4.	� 최상급관청에 의해 공고되어야 한는 기초단체 평의회의 상근 위원직(Beigeordnete)

5.	 기초단체 상근직 선출 공무원의 재선출 가능 연령 - 만 62세 이하

6.	 직위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한 해고

7.	� 튜링겐 기초단체 공무원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수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와 직위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충금(Dienstaufwandsentschädigung - 판공비격)의 수령권리

8.	� 선출직 공무원인 기초단체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만 60세를 넘겨서 

근무가 불가능해져서 퇴직한 사람은 마직막 급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명예급여를 

지급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23, S. 540-541



335

통
일

독
일

 행
정

분
야

 
통

합
 관

련
 정

책
문

서

문서 
번호 143

	� 주정부 재정에서 서독 급여 지불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민사당  

트룬슈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6년 8월 19일

담장자 / 기관_ 민사당, 브란덴부르크 재무부장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트룬슈케의원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법원 또는 대학 등과 같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서독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액수

가 얼마인지 질의하였다.

그는 서독급여와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주의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쓸

데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용을 동독 급여를 인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브란덴부르크주가 여전히 

서독 출신 공무원들이 서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급

여는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규를 통해 정해진 것이었다. 나아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주

정부의 내부규정에 따라 서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답변서에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와 급여호봉 그리고 소속부서

에 대한 표가 포함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2886

문서 
번호 144

	� 브란덴부르크 주행정부에 근무하는 서독출신 직원 

- 주의회 소속 민사당 피체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8년 3월 30일

담장자 / 기관_ 민사당, 브란덴부르크 재무부장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자료는 1998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에 몇 명의 서독 출신 공무원, 판사 교수 또는 공공

직 사무원 그리고 공공직이 아닌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주의회, 

주총리실 그리고 개별 부처에 따라 분류하고 그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한 측정

이 포함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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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45

	�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의 3차 연장에 관한 합의

	 	 	 1998년 12월 3일

담장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1998년 12월 3일의 합의를 통해 1990

년 11월 27일에 두 주정부가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협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조약은 앞서 1996년에 두번째 연장에 관한 합의를 통해 199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출처_ Ministerialblatt (MBl. NRW.) Ausgabe 1999 Nr. 1 vom 8.1.1999 Seite 1 bis 10

문서 
번호 146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인사구조와 급여구조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에스터 슈뢰더 의원 (민사당) 질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2000년 11월 23일

담장자 / 기관_ 민사당 의원,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를 통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공직 사무원의 출신지역과 

담당업무를 알 수 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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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47

	“동부급여”는 합헌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2003년 5월 17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

내용_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연방주의 공공직 종사자에 대해 특별한 급여(소위 말하는 동부급여)

를 지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 또는 동등한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

적인 규정이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등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

다. 분단된 독일의 통일과 같은 역사적인 예외상황에서 가입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차등급여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_ Bundesverfassungsgericht, Presseabteilung

문서 
번호 148

	 2002년 공공부문 인력현황 - 연방통계청 자료

	 	 	 2003년 12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통계청

내용_

연방통계청이 경찰을 포함한 공공직의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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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49

	� 동서독 기초단체 간의 자매결연. 독일통일의 조력자로서의 시,  

란트크라이스 그리고 게마인데.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의 연구보고

	 	 	 2010년 1월 1일

담장자 / 기관_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과, 기초단체행정관청

내용_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의 이 연구는 동독의 기초단체와 주에서 이루어진 체제전환과

정에서 동서독지역 단위에서 체결된 자매결연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

르면 체제전환과정에서 자매결연은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이유는 특히 

시민사회의 활동이 “내적통합”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자매결연의 평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나아가 기초단체의 자매결연에서 행위자를 위한 행동지침에 관한 추천도 들어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행정에서 협력기능을 확대한다.

2. 	행정의 네트워크기능을 이용한다.

3. 	 행정의 소통기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4. 	자원봉사를 위한 자극제를 제공한다.

5. 	 새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 정기적인 교환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6. 	젊은 세대가 참여하도록 한다.

7.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학교를 포함시킨다.

8. 	 공동의 축제와 박람회를 지원한다.

9.	 자매결연을 위한 “친선대사”를 파견한다.

10.	후원 가능성을 이용한다.

출처_ Christmann, Gabriele B./Mahnken, Gerhard/Apelt, Anders H.: Deutsch-deutsche 

Partnerschaften. Städte, Landkreise und Gemeinden als Gestalter der deutschen Ein-

heit. Studie des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In: 

Freie Hansestadt Bremen(Hg.): Deutsch-deutsche Städtepartnerschaften. Der Beitrag 

der Kommunen im Einheitsprozess. Bremen, 2010: S.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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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0

	� 동서독 기초단체 간의 자매결연. 독일통일의 조력자로서의 시,  

란트크라이스 그리고 게마인데.

	 	 	 2010년 10월 15일

담장자 / 기관_ 연방내무부, 지역발전과 구조계획을 위한 국책연구소, 독일사회협회

내용_

지역발전과 구조계획을 위한 국책연구소와 독일사회협회는 - 연방내무부의 도움으로 제

작된 - 팜플렛을 통해 독일통일에서 도시 간의 자매결연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와 도표 포함)

출처_ Deutsche Gesellschaft e.V. eingetragener Verein zur Förderung politischer, kul-

tureller und sozialer Beziehungen in Europa, 2010

문서 
번호 151

	� 동독 국가기관 종사자 중에 1990년 이후 공무원 또는  

공공직 사무원으로 종사하게 된 사람들의 연금 - 좌파당 제안

	 	 	 2010년 11월 23일

담장자 / 기관_ 좌파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발의를 통해 좌파당은 연방정부에게 동독의 국가기관 종사자 중에 1990년 이후에 공

무원 또는 공공직 종사자로 인수된 사람들이 동독시절 획득하였던 공무원 특별연금점수

를 인정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독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과 통일된 독일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반영하라는 것이 이 발의의 핵심이었다. 좌파당

은 연방정부가 연방주에서도 이 규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예산과 각 주정부의 예산안에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발의의 골자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7/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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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2

	� 튜링겐주 기초단체 행정구축에 자문으로 참여한 하인리히 프리엘레 인터뷰

	 	 	 2012년 10월 27일

담장자 / 기관_ 기초단체 디멜슈타트

내용_

헤쎈주에 있는 디멜슈타트 게마인데 중앙행정공무원이었던 프리엘레씨가 튜링겐주 크라니

히펠트에서 행정지원의 틀에서 자문으로 활동하였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헤쎈주와 튜링겐주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디멜슈타트와 크라니히펠트 게마인데의 자매결

연이 시작되었다. 프리엘레씨는 1990년과 1991년에 3주씩 행정원조를 위해 크라니히펠트에 

파견되었다.

출처_ Interview

문서 
번호 153

	 법치국가를 위한 인사 개혁

담장자 / 기관_ 헬무트 데니케(Helmut Dähnicke), 독일 공무원 연맹(Deutscher Beamtenbund)

내용_

신연방주 지역의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

법적 상황에 관한 소견

●	� 공공직이 동독의 경제를 이끌고 계획하였다.

●	� 동독의 공무원은 자체적인 법체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었

다.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의 노동법이 적용되었으며, 1969년 2월 19일자 국가 기

관 직원의 의무, 권리, 책임에 관한 규정(좀 더 엄격한 원칙 규정, 재판상의 권리 보호를 

광범위하게 배제)이 추가로 적용되었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이를 통해 행정을 감독하

고자 했다.

●	� 통일조약에 따르면 기존 직원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부록 I, XIX장, II절 - 공무

원의 권리).

●	� 행정개혁과 축소를 위한 과도규정: 근로관계와 휴직, (특별-) 일반 해고의 지속 유지

●	� 통일조약에 따라 공무를 수행(기본법 제33조 4항)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공무원

들을 인수. 통일조약 부록 1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법

●	� 신연방주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주공무원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기까지 

공무원들은 수습으로 임명된다. 가입지역 행정으로부터의 신입채용과 임금, 복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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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과 채용 실무의 재조직: 구 국가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신뢰 검증 실시.

재교육을 통한 인사 개혁 안정화

●	� 통일조약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경찰들은 연방인사위원회가 허가할 때만 경찰직을 유

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찰들이 조기 은퇴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

크주에서는 범죄수사관 3명 중 2명이 사직하였다. 브란덴부르크시 소속 지문감식 전

문가들은 브란덴부르크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구연방주 보안요원 광고에 응

한 경찰들은 브란덴부르크시의 경찰 28명, 포츠담시 경찰 80명이었다.

●	� 독일공무원연맹은 향후 공무원을 위한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공한다. 지역, 

주, 지방 계획의 기초 지역 경제 진흥과 노동 시장 지자체 자체행정의 지자체경제, 공무

원법, 사무직 및 근로자법, 인사대표권, 임금법, 지자체 자체 행정에 관한 법적 전문 감

독, 지자체 재산법, 행정법, 사회보험법, 사회행정 및 사회재판권, 세법, 세금 정책, IT 기

기를 이용한 현대적 행정 조직

출처_ 독일공무원연맹을 위한 내부 연구

문서 
번호 154

	�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초안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내무부 장관

내용_

주 의회는 주의회 문서 1/1751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내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슈타지 활

동에 대한 검증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검증

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 정부는 슈타지 연루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 및 검증 준거

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의회

의 내무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1600번 191호(Rep. 1600 Nr. 191 in B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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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5

	� 법적 영역(Rechtspflege)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간의 행정협정 초안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의 법적 체계 재건과 관련, 행정체계 및 인력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및 계속 

교육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법절차 체계 구축, 정보교환 등 양 주가 법적 분야 업무수

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1600번 203호(Rep. 1600 Nr. 203 in BLHA).

문서 
번호 156

	� 사회, 건강, 노동 업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 간의 행정협약을 위한 초안

담장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단일하고 유사한 삶의 조건을 형성해

야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 건강정책, 사회 및 가정

정책, 노동보호 정책 및 노동 및 사회법행정 판결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고 신뢰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중앙기록보관소 도서목록 1600번 203호(Rep. 1600 Nr. 203 in B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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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7

	� 서독에서 파견되어 브란덴부르크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명단 표 

(1991년 6월 15일 현재)

담장자 / 기관_ 토마스 빌라쉑(Thomas Willaschek)

내용_

행정체계의 상위영역에서 근무 중인 서독출신 행정요원의 비율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

진다. 책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는 매우 높은 빈도로 행정경험이 없는 동독인이 아닌,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서독인”에 의해 채워졌다. 행정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분야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출처_ 신연방주의 입법, 브란덴부르크의 사례, Die Gesetzgebung in den neuen Bundes-

ländern am Beispiel Brandenburg. Hamburg 2007

문서 
번호 158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재건 4년

담장자 / 기관_ 서독 렘고(Lemgo) 출신의 전 부국장 하인츠 쾨틀링(Heinz Kötering)

내용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내무부 부국장이었던 저자는 체계화되고 간결한 논문에서 

1990~1994년 4년 동안의 브란덴부르크 행정재건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성취된 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핵심적인 질문은 서독의 모델, 특히 파트너 주였던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 주의 모델에 입각하여 브란덴부르크주 행정재건이 완수되었는가 아니면 브란덴부

르크가 다른 혹은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갔는가에 있다.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체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에 적합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브

란덴부르크가 수용하였다.

출처_ 행정신문 41(Verwaltungsrundschau 4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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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59

	 구 동독지역 언론에서 다뤄진 서독의 행정지원

담장자 / 기관_ 라우지처신문(Lausitzer Rundschau, LSR), 매르키셰-오더신문(Märkische 

Oderzeitung, MOZ)

내용_

여기서 발췌된 신문기사들은 서독출신 행정지원 인력과 파견행정공무원에 대한 동독인, 

특히 브란덴부르크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많은 동독인들은 서

독 행정인력의 투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독행정인력

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출처_ 정치적 기회주의와 행정적 합리화 사이의 행정체계이식, Dieter Grunow, Verwal-

tungstransformation zwischen politischer Opportunität und administrativer Rational-

ität. Bielefeld 1996.

문서 
번호 160

	 뉴욕에서 포츠담으로

담장자 / 기관_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박사(Dr. Hans Otto Bräutigam)

내용_

여기에 제시된 자기기록적 자료는 전 브란덴부르크 법무부 장관이 기록한 것으로,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새로운 시작 시기인 1990년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주(州) 형성, 특히 법무 분야가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법무 

분야가 재건되고 형성되었던 내용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하였다. 법무 분야를 재건하는 

시작단계 과정에서 그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했는가를 보여준다: “서독출신의 풍부한 경

험을 갖고 있는 인력이 중요한 책임분야를 맡아야 하지만 동독 출신의 법률가들도 동일하

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다. 그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동독인을 

계속 참여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기본원칙을 그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갖고 있

었다는 것이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의 새로운 시작, Andrea von Gersdorff/Astrid Lorenz(Hrsg.), Neuan-

fang in Brandenburg. Potsda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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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61

	 브란덴부르크의 정부엘리트

담장자 / 기관_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Dirk Arne Heyen)

내용_

실제로 항상 동독 출신이 정부의 회의테이블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화라는 말은 언급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각료회에서 거

의 절반의 장관이 서독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1990년 신

연방주의 정부에서 평균 1/3 수준이 구서독출신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구서독출신의 

비율을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법무부, 경제부, 재정부가 서독인 장관으로 채워졌다. 

환경, 농업 같은 기술관련 부는 동독출신에 의해 채워졌다. 수입된 행정전문가와 관련하

여, 업무효율성의 관점에서 서독출신이 동독출신보다 앞선다는 점이 언급될 수 있다.

출처_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Dirk Arne Heyen)의 포츠담 대학 수업과제물(담당교수 Irene 

Zierke), Seminarsarbeit von Dirk Arne Heyen bei Dr. Irene Zierke in Universität 
Potsdam Wirtschafts-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Wintersemester 2007/2008




